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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장 서론 ｜ 3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개발수요의 증가와 함께 보전욕구의 확산 등 국토환경관리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 증대

◦ 국토환경관리 정책전문가와 협의체(포럼)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의 

도출을 통하여 환경변화 및 국토환경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토환경관리 여건의 변화와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향과 실천전략 제시

 - 보전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국토관리체계 구축 및 2009년도 국토환경정책업무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방안 강구

◦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과 주요 정책에 대한 환경성 제고방안 

마련

◦ 환경성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국토환경관리의 원칙 정립

2. 과업의 내용

2.1. 주요 논의주제

□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① 관리지역(보존, 생산, 계획)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방안(기법)

- 용도지역별 환경 현황 분석



4 ｜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 용도지역별 환경성평가의 문제점

- 용도지역별 환경성평가 방안(기법) 제시

②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 연계성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및 기존 문헌조사

-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제안

③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 대행업무 개선 및 환경평가사 도입

-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

- 대행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

- 대행업무 개선방안 제안

- 환경평가사 도입방안 제안

④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방안

- 환경평가에 녹지자연도 활용의 현황

- 환경평가에 녹지자연도 활용의 문제점

- 환경평가에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자연환경보전

⑤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

- 바람통로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배치방안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에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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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 방안

- 하천복원의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친화적 하천복원 사례 분석

-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방안 제시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⑦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 토지이용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제안

3. 포럼운영 방법 및 구성

□ 운영방식

○ 포럼 참여 인력 중 토론 과제 책임자를 선정하고 매월 책임자 발표 시 포럼 참여인력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의 운영․지원

○ 7개 토론과제와 각 과제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제별 포럼(회의)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및 정책보고서 작성 추진

  ※󰡐07년에는 6개 토론과제와 과제책임자를 선정, 주제별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하고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 연구책임자(KEI)는 포럼을 총괄하고 전체토론회 개최,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 등 추진

□ 운영경위 및 기간 : 2008. 7～2008. 12 (6개월) 

◦ 운영기간 동안 총 6회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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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1회) : 과제별 책임자 선정 및 일정 조정 등 전반적인  포럼운영계획 확정(‘08. 

7. 24)

- 월례회의(4회) : 7개 과제(8월, 9월, 10월, 11월)에 대한 발표 및 토의

- 종합토론회(1회) : 모든 과제에 대한 발표 및 종합토론(12월)

                                       수행기간
      주요 과업내용

‘0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 과업수행을 위한 세미나 (추진계획 발표 및 확정)
  - 7월24일 ○
II. 월례회의(8-11월)
1.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① 관리지역(보존, 생산, 계획)내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방안(기법)(성현찬) ○
②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김

호석) ○
③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 대행업무 개선 

및 환경평가사 도입(한원형) ○
④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방안(양금철) ○

2. 자연환경보전
⑤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주현수) ○
⑥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 방안(최경영) ○

3.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⑦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채미옥) ○

IV. 전체 종합 토론회 ○

□ 구 성

○ 환경부

- 자연보전국장, 국토환경정책과장, 국토환경보전과장, 환경평가과장

- 부내 담당자 : 환경부 공무원 중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 KEI: 과제책임자(권영한 통합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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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전문가 : 국토환경관리 및 도시계획 분야의 학자,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

(KEI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별도, 총 15명 내외)

 

성 명 소  속 

김석철 볼트환경시뮬레이션 박사

김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부장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

성현찬 단국대학교 교수

송인주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양금철 공주대학교 교수

이문형 (주)한국종합개발 전무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이율경 국립환경과학원 생태조사단 박사

이춘원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정흥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

채미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경영 연세대학교 교수

한원형 수성엔지니어링 상무

권영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민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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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형 상무(수성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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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리지역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방안

성현찬(단국대학교)

1. 관리지역 현황 

1.1 관리지역의 개요

1.1.1 관리지역의 개념 및 지정 목적

1994년 제도화된 준농림지역은 각종 개발규제의 완화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확산되어 

기반시설의 부족, 농지 잠식, 환경오염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야기시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국

토를 선계획․후개발의 이념을 바탕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전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

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였으며, 이러한 용도지역

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2)’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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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개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림 1-1>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의 구분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

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하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

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

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

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2)을 말한다.

1.1.2 관리지역의 현황

현재 관리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26,179㎢으로 전 국토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대도시는 관리지역이 거의 지정되어 있지 않고, 경북, 

전남,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등 비시가화 되거나 미 개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관리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다. 

행정구역명 관리지역(㎢) 행정구역명 관리지역(㎢)

전국 26,179 경기 3,211

서울 - 강원 2,893

부산 - 충북 2,188

대구 1 충남 3,137

인천 313 전북 2,537

광주 19 전남 3,617

대전 12 경북 4,638

울산 66 경남 1,427

<표 1-1> 관리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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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건폐율과 용적율, 건축제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들 수 있다.

1.2.1 건폐율과 용적률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건폐율 20％ 이하, 생산관리지

역은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건폐율은 2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건폐율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 78조, 

시행령 84, 85조). 

-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동일하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용적

률과 건폐율이 각각 20%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도시 

지역

주거지역 70% 이하 500% 이하
◦취락․비도시 개발진흥지구, 수산자

원보호구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집단시설지구 건폐율 80% 이하

◦개발진흥지구, 농공단지 용적률은 

200% 이하

◦용도지역지구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

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의 규정을 각각 적용

상업지역 90% 이하 1,50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40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100% 이하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10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80% 이하

<표 1-2>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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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건축제한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1조의 별표 

18의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의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규정되어 있다. 

- 시행령 별표 18, 19, 20을 분석한 결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공히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

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14개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입지가 불가하며,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는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은 운동시설 중 운동장, 공동주택, 수련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등 5개 시설

- 보전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입지가 불가하며, 생산관리지역에서만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

은 판매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 2개 시설

-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입지가 불가하며,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

은 운동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운동시설의 운동장에 골프

장도 포함),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관광휴

게시설 등 6개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1.2.3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차원의 타당성, 기반시설의 공급여

부,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개발행위허가란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개발행위와 도시계획 차원

에서 검토가 끝난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차원의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계획청의 행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첫째,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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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셋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넷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다섯째,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등이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기준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 4조에서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

역에서 3만㎡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5천㎡미만의 개발행위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등

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연접개발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시행령 제55조 제4항)

연접개발이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각 지역별 규모기준 이

상을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

하는 것이다. 연접개발을 필하기 위해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
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 구분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진입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일반국도, 지방도에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용도지역별 규모기준 이상의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농어촌정비사업

계획, 기타 초지조성사업계획 등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시행령 제 55조 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지역구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10,000㎡ 미만

공업지역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30,000㎡ 미만

농림지역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표 1-3>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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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른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의 소규모․산발적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있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세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이를 집단화시켜 개발될 수 있도록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 개발에 따른 기반시

설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법 제 49조에 의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

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1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5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8개의 내용 중 제2호-제4

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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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데, 

- 법 시행령 제47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

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또한, 법 제 5조 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

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 관리지역 세분화와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적성평가의 기준과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관리지역 세분화 지역별 환경성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지적성평가는 지표면의 토지에 등급 또는 일정 범주 및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즉, 

대상 토지의 물리적․지역적․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가치를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계획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관리지역의 세분화 절차는 토지적성평가→시·군，이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주

민공람→광역단체에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광역단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시·군，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세분화한 관리지역 기재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2005년 말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며, 그 외 기타지역은 2007년까지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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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연천·동두천·포천·평택·양주·이천·화성·고양·가평·광

주·양평·여주·안성·파주·김포· 남양주·용인 등 17곳)，인천(서구 일부，강화·옹

진군)등이 포함된다. 광역시에는 대구(달성군)，울산(울주군，북구)，대전(서구 장안·평

촌·오·용촌·우명·원정동，동구 상소·하소·주촌·오동，중구 어남·금동 일부), 광

주(광산구 삼도·본양동)등이 포함된다. 광역시 인접 시·군은 보은·옥천·청원·논산·연

기·공주·금산(대전인접)，장성·함평·나주·담양·화순(광주인접)，군위·영천·경

산·경주·칠곡·청도·고령·성주(대구인접)，창녕·밀양·김해·양산(부산인접)등이 

포함된다. 기타 시·군(100여 곳)은 개발이 끝났거나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

으로 개발등급(5등급)，보전등급(1등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개발성，보전성，농

업성 등을 평가해 등급화 하도록 하고 있다.

1.4.1 토지적성평가의 목적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관리지역을 3개의 용도지역 

즉,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4.2 토지적성평가의 구분 및 절차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평가체계Ⅰ은 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평가체계

Ⅱ는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체계는 적용목적에 따라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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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2> 토지적성평가 수행절차

1.4.3 토지적성평가의 방법 및 지표(평가체계 Ⅰ)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토지와 절대적인 

보전요소나 생산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관리지역 중 아래의 <표 1-4>의 보전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등

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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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 판정기준

자연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영급) 4영급이상인 지역

수질보전4)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500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1)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 500m이내인 집수구역

계획보전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경지정리지역 해당지역2)

공적규제지역4) 해당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3)

위의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에 해당하는 지역

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
해당지역

주： 1)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2)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업적성등급으로 분류

     3) 해당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축으로 인

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일정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

     4) 수질보전 부문(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과 공적규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

리예정구역은 우선분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표 1-4>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평가체계Ⅰ의 토지적성평가는 보전･농업･개발적성별로 각각의 물리적 특성, 지역특

성 및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라 아래의 <표 1-5>의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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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 평가요인 평가지표 대체지표 사용가능여부

개발

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도시용지비율 ○

▪용도전용비율 ○

공간적 입지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

농업

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경지정리면적비율 ○

▪전‧답‧과수원면적비율 ○

공간적 입지특성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보전

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

공간적 입지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표 1-5> 평가체계Ⅰ의 평가지표와 대체지표 사용가능여부

1.4.4 용도지역 세분화 방법(평가체계 Ⅰ)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Ⅰ의 경우는 평가대상토지별로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
제4등급 및 제5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5등급으로 구분된 토지는 1･2등급의 토지

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 토지의 면적

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한다.

1･2등급 및 4･5등급 토지의 면적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을 어느 지역에 

편입시킬지를 먼저 결정하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간의 구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각각 보전적성 및 농업적성이 크게 나온 쪽으로 지정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1･2등급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경관

지구․생태계보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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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토지적성평가의 문제점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관리지역을 세부화하는 기준이 되므로,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검토는 

세분화된 관리지역에서의 개발 시, 세분화된 관리지역별 입지성 검토 및 환경성평가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한 방향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관리지역의 세분화 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선정하는 판정기준 중에서 자연보전에 대한 지표는 생태자

연도(1등급, 별도관리지역)와 임상도(4영급 이상) 2가지 지표로 제한되어 있다. 녹지자연도와 

표고, 경사도 등에 관한 내용이나 각종 동식물 보호종의 출현에 따른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수질보전에 대한 대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의 거리가 동일수계

내 1km 이내인 집수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 환경부에서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입지제

한 규제는 이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어 입지제한 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이라고 해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보다 자연환경이 현격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면적비율에 따른 등급구분과 용도지역의 세분화 문제이다. 현재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대상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1･2등급 혹은 4･5등급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상지역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농지의 면적 비율이 49%, 즉 50% 미만일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된다. 또한, 대상지역을 어떠한 규모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1･2등급 

면적 비율이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보전지역이 많고 적음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다는 것이며, 이것은 세분화된 관리지역에서의 환경성

평가 방법에서 계획관리지역의 입지분석을 소홀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작은 규모의 면적에 대한 미고려이다. 전국에 걸쳐 있는 관리지역의 절반 이상이 

3천평(1만㎡) 이하 작은 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인근의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1만㎡ 이하의 면적의 경우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될 경우 계획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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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인 곳의 중앙에 1만㎡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지만 민원 때문에 적성평가 시행자인 지자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1만㎡ 이하의 작은 규모지역은 보전 및 생산

관리지역은 감소하고 계획관리지역은 더욱 증가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토지적성 평가 후 관리지역별 면적 배분에서의 문제이다. 현재의 용도지역 세분화 

평가기준에 따르면 계획대상지역의 환경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보전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도시와 인접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과도하

게 지정될 경우 개발압력으로 인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와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세분화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리

지역의 환경성평가 시에도 단순히 세분화 지역별로 환경성평가를 달리하기 보다는, 해당 

관리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지역의 세분화 시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으나, 토지

적성평가가 가진 한계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도 세분화 지역별로 입지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차이가 명료하거나, 각각의 환경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명료히 달라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세분화된 관리지역에서의 환경성평가 시에는 환경부에서 그동안 구축한 국토환경성

평가도, 광역생태축 등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보전적 특성이 

강하므로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환경성 검토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선입감 보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입지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

여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구분을 우선으로 하고, 관리지역에서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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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근의 관리지역 개발 완화내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획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도 보전 및 생산관리구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러한 행위제한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의 세분화 과정에서 기준으로 적용되는 토지적성평가의 경우

도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보전가치의 평가가 소홀하다는 것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하여, 

-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의 공장 중 대기, 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허용 업종에는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은 허용하기로 하고 

있으며,

-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고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였

던 체육시설을 지을 때, 해당 부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해있으면 나머지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데 따라 유원지나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확보하면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더라도 골프장을 설

치(100조 2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만6천㎢로 남한 면적의 26%에 해당할 정도로 넓지만 

이중 골프장 등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8천㎢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8천㎢는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절반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이들 

지역에도 골프장이나 유원지가 들어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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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되기 전까지는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한다는 단서

는 붙어있으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관리지역의 완화된 행위제한에 더하여 23개 업종의 

공장신설과 골프장의 입지 허용은 계획관리지역의 환경파괴적 개발을 더욱 부추기게 할 것이

다.

또한, 관리지역의 세분화 결정 시, 계획관리지역을 50% 수준, 생산관리지역을 30% 수준, 

보전관리지역을 20%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어, 현재 관리지역 중 70%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을 50%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으로, 전체 관리지역의 20%인 약 5천2

백㎢의 면적(남한면적의 5.2% 수준)이 추가로 개발지역화 한다는 것으로 환경훼손이 더욱 

우려된다는 것이다.

2.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및 환경에의 영향 

2.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개발의 압력이 가장 심한 한강유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진 2004년-2007년까지의 3년 동안 사전환경성 검토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6>과 

같이 3년간 총 3,071건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계획을 제외한 개발사업의 사전환

경성 검토 건수는 2,434건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 관리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 검토 건 수는 총 1,483건으로 전체 사전환경성 검토 건 수 

중 48.3%로서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전체 중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건 수 중에서는 60.9%로서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개발사업 중 2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볼 때, 절반이상의 개발이 타 용도지역 보다는 관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이 더욱 늘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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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건수에 비해서는 개발면적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로 단위사업이며, 또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로 대단위의 

계획적 개발보다는 소규모 단위로 무계획적인 임의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도 난개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총계 비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행정계획 182 69,869,454 213 101,451,273 262 1,483,981,919 637 1,636,914,917 20.73

도시관리계획 - - - - 1 19,959 1 19,959 0.03

개발계획 1 35,737 - - - - 1 35,737 0.03

개

발

사

업

계 869 55,601,906 896 99,691,859 671 30,355,731 2,434 185,654,872 79.21

관

리

지

역

규모 373 22,648,982 622 16,260,733 487 14,472,989 1,483 53,388,083

전체중

비율
35.4 18.0 56.2 8.1 51.6 0.96 48.3 2.9

개발

사업중 

비율

42.9 40.7 69.4 16.3 72.6 47.7 60.9 28.8

총계 1,052 125,507,097 1,106 201,143,582 943 1,514,357,609 3,071 1,822,625,485 100

<표 1-6>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건수 분석결과(2004-2007년)

다음으로, 관리지역내의 개발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공장의 개발이 862건 58.1%

(면적으로는 35.3%)로서 절반이상으로 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도로의 

건설사업이 153건으로 10.3%, 물류창고시설이 114건 7.7%(면적으로는 5.4%), 근린생활시설

이 47건 3.2%(면적으로는 1.9%), 주택이 34건 2.3%(면적으로는 1.1%), 야적장이 29건 2.0%

(면적으로는 1.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는 건수로는 8건으로 0.5%에 불과하나, 면적으로서는 8.9%로 2번째로 많은 

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25개 사업들은 2% 이하의 건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인 소규모 공장들과 관리

지역과 타 용도지역을 횡단하는 도로개설사업, 산림의 대부분을 훼손하는 골프장 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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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구  분
2004-2006년 비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1. 도로의 건설 153 - 10.3

2. 공장 및 산업단지 862 18,840,834 58.1 35.3

3. 하천의이용및개발 2 - 0.1

4. 주택 34 599,368 2.3 1.1

5. 학교 11 242,104 0.7

6. 근린생활시설 47 1,015,400 3.2 1.9

7. 사회복지시설 19 465,514 1.3

8. 청소년수련시설 6 263,341 0.4

9. 체육시설 10 585,386 0.7

10. 골프장 8 4,798,588 0.5 8.9

11. 골프연습장 21 426,632 1.4

12. 공원 7 900,072 0.5

13. 관광단지의 개발 13 2,832,947 0.9

14. 수목원 8 560,635 0.5

15. 건축물 25 563,150 1.7

16. 물류창고시설 114 2,863,306 7.7 5.4

17. 축사부지조성사업 23 457,846 1.6

18. 야적장 조성사업 29 531,819 2.0 1.0

19. 하수처리시설 9 3,337,527 0.6

20. 배수개선사업 9 225,967 0.6

21. 상수도 3 106,837 0.2

22. 석산개발․채석장 3 215,732 0.2

23. 광산개발 2 32,920 0.1

24. 골재채취 17 570,223 1.1

25. 매립시설 1 284,000 0.1

26. 납골당 3 42,835 0.2

27.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 1,288,012 0.2

28. 개간사업 11 281,892 0.7

29. 초지조성사업 6 197,000 0.4

30. 산지전용허가신청 1 18,116 0.1

31. 주차장 1 19,767 0.1

32. 기타 22 375,818 1.5

총  계 1,483 53,388,083 100 100

<표 1-7> 한강유역환경청의 관리지역내 개발사업 유형별 사전환경성 검토 건수분

석결과(200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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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

앞에서 제시한, 한강유역환경청의 3년 동안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중, 관리지역내의 공장, 

도로, 골프장 사업(각 4개씩 총 12개 사업)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상의 평가내용과 협의

의견 등을 분석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점을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입지관련 환경영향 

공장의 경우,

- 수변구역 인근,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가 많아 부동의 사례 및 조건부 동의 사례 발생 

- 농업진흥지역이 부지내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양호한 농경지가 훼손과 농민 이농 및 

지역사회 붕괴가 우려

- 임야와 논·밭이 주를 이루고 계곡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지형의 과다 훼손과 절개지

의 과다 발생, 생태계 서식처의 훼손 우려

- 등고선에 수직으로 설정된 부지의 경계가 많아 대규모 절개면 발생

- 녹지자연도 7등급이 50-90% 수준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 산림생태계와의 단절 

발생

도로의 경우,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양호한 산림을 통과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생태계 단절 및 패치의 분절이 우려

- 정맥, 지맥을 횡단하는 경우에도 터널없이 통과하는 경우 발생

- 도로노선 주변에 택지개발사업 등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많아 환경적 영향(녹지축 

단절, 소음, 대기질 등)이 누적되고 있으나 연계분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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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경우,  

- 입지 불가지역(녹지축, 천연기념물의 서식처 등)도 부지 내에 상당한 면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나 일부만 원형보전 되고 대부분 골프 홀로 개발 

- 최저표고와 최고표고의 차이가 많게는 150m 이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경사도 20도 

이상의 면적 30-50% 수준 등도 부지에 포함되어, 지형개변 및 자연경관 훼손이 매우 극심

- 동일시기, 동일산림에 2개의 골프장이 동시에 입지하거나, 골프장 입지 반경 10km 이내

에 3~4개 이상의 골프장이 기 입지한 지역이 많아 지하수 고갈, 산림훼손 등 누적영향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2.2.2 환경부문별 환경영향

공장의 경우,

- 지형분야에서, 현 지형상태의 고려가 없어 절성토량의 과다 발생, 토량 수급의 불균형, 

9m 이상의 급 사면고 발생

- 동식물상분야에서, 단 1회, 1~2일간의 비전문가를 통한 동․식물상 조사, 절개지에 

Seed-Spray와 같은 초본류의 복원공법 적용,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경용 수종으로 

식재 문제 발생 

- 녹지분야에서, 공장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택지개발보다 더 많은 녹지면적 확보가 

필요하나 녹지는 적고 자재보관을 위한 공지만 과다 확보

- 경관분야에서, 부지 접근도로 및 인접 토지이용과 공장 간 완충녹지대가 거의 없으며, 

주변과의 경관부조화, 도로와 하천 경계변에 완충기능을 가지는 녹지대 미확보,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지역에 따른 경관 부조화 및 경관 조망점 미 설정

- 토지이용분야에서, 부지내 공장건물 면적 과다, 환경 훼손적 토지이용

- 대기분야에서, 공장에서 발생되는 대기 및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예측 시 고공기상 

및 부지기상 현황의 1계절 조사 등 부실조사, 악취현황의 미조사 및 부실조사

- 수질분야에서, 대부분의 공장이 입지하는 관리지역이 농촌이나 산림지역으로서 청정한 

1등급 하천수를 가진 지역이나 공사 중 및 이용 시 철저한 폐수 처리와 환경오염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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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감방안 부실, 부지 내 불투수 포장의 과다

도로의 경우, 

- 지형분야에서, 기존 지형 및 토지이용의 영향을 최소할 수 있는 선형계획 미수립, 지형개

변의 과다로 절토사면고가 30m 이상 되는 지역 등 발생

- 동식물상분야에서, 절개지에 Seed-Spray와 같은 초본류의 복원공법 적용,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및 녹지자연도 8등급)도 터널없이 통과하는 노선계획, 지형개

변으로 인해 훼손될 수목에 대한 이식 및 활용계획 부족,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의 이동가능

성이 높거나 자연식생이 양호한 지역도 단절되나 생태이동통로 미계획,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

물, 멸종위기종의 조류가 간접영향권내에 분포하여도 광역적인 서식처 보전 및 저감대책 미 

배려, 하천 횡단 교량 설치 시 교각의 영향 발생과 경관 미고려

- 경관분야에서, 절개지 과다 발생 시에도 경관 미고려, 터널 입출구, 도로의 시종점, 교량 

등 절개지가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조망되는 지점도 조망점 미선정

골프장의 경우, 

-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녹지축, 경관, 지형변화 등을 고려한 대안 마련 미고려

- 지형분야에서, 입지하는 산지에 능선축이 있는 경우에는 능선축의 주변 및 능선축과 

연결되는 급경사지역(경사도 20°이상)은 원형보전 해야 하는 데도 골프 홀로 개발, 

산림의 5부 능선 이상에도 골프 홀 배치 

- 동식물상분야에서, 녹지축을 단절하면서 골프 홀을 배치 및 생태이동통로 단절, 지역의 

녹지축에 입지하면서도 원형보전 녹지대의 미확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서식 시에도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가 없으며 저감대책 미반영, 생태양호 지역에서도 원형녹지 확보율 

30%이하 확보 문제, 하천 등의 수계가 있을 경우에 보전없이 단절 혹은 폐쇄, 훼손될 양호한 

수목에 대한 이식 및 활용계획 미포함

- 경관분야에서, 외부 조망점에서 조망되는 녹지훼손부분에 대한 차폐식재 등 저감방안 

미고려

- 수질분야에서, 관개용수 등은 대부분 지하수를 개발․공급하는 바, 지하수 추가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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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주변지역에의 영향 및 지하수 부존량 등에 대한 검토 미포함, 농업용수의 과·부족여부 

미조사 및 공급대책 미수립, 비점오염물질(농약성분 등)의 농경지 및 하류하천에 유출 및 

방지대책 미반영

3.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환경성평가 방향

기존의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근거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

로 세분하고 각각의 지역마다 입지 및 행위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보전적 측면에서,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적 측면에서 관리될 것이다. 하지만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계획관리지역의 개발규제가 완화되고 개발사업자도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허용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개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환경적인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년 말까지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결정될 예정으로 보이나, 관리지역의 세분화 결정 

시, 전체 관리지역의 20%인 약 5천2백㎢의 면적(남한면적의 5.2% 수준)이 추가로 계획관리지

역으로 분류되고 개발지역화 되어 환경훼손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 보전 및 생산관리구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제2종 지구단

위계획으로 행위제한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리지역의 세분화 과정에서 기준으로 

적용되는 토지적성평가의 경우도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보전가

치의 평가가 소홀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관리지역의 이러한 완화된 행위제한에 더하여 23개 업종의 공장

신설과 골프장의 입지 허용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의 환경파괴적 개발을 더욱 부추기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 관리지역의 세분화 시, 세분화된 관리지역

별 환경성평가의 방향을 필자 나름대로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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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리지역에서의 공통적인 검토사항 

먼저, 관리지역에서의 환경성평가 시에는 환경부에서 그동안 구축한 국토환경성평가도, 

광역생태축 등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도록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은 개발기간동안 개발부지 자체의 단순한 자연환경적 훼손 

문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단절을 고착화하는 문제와 부지가 입지한 

중상류 하천의 수질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발부지의 입지가 “산림 -> 구릉지(관리지역) -> 농지(하천포함)”일 경우, 생태계

의 서식처와 섭식지의 단절, 중상류 하천의 지속적인 오염 발생, 토지이용의 상충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개발부지의 입지가 “산림, 구릉지 -> 농지(관리지역) -> 시가지 외곽”일 

경우, 양서파충류의 사멸 혹은 섭식지와 이동로의 차단, 저습지의 축소, 토지이용의 상충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부지 주변과의 광역적 생태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생태계의 서식처의 단절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시 반드시 생태계의 연결통로를 마련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습지는 반드시 보전하거나 불가피시 대체습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토지이용이 상충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부지 경계부에는 30m 이상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하천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시에는 부지 외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면적이 과다한 개발사업의 경우, 도입된 조경수종(비 향토수종) 및 외래수종의 침입과 인해 

기존 식물군락에서의 혼란과 식생의 자연성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인 바, 완충수림대를 

산림경계부에 조성하고 주변수종과 동일한 향토수종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관리지역의 환경성평가 시에는 단순히 세분화된 관리지역별로 환경성평가를 달리하

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해당 관리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입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성평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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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지역별 환경성평가의 방향

먼저, 입지적 검토부분에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과 별도관

리지역, 임상도 4영급 이상의 지역이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전적 특성이 강하

므로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선입감으로 개발위주의 계획보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주변지역과 통합된 사회적, 입지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형보전지

역에 대한 구분을 우선으로 하고,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계성을 단절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토지이용과의 상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성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 임상도 4영급 이상 지역이 

많으므로 이들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도록 하고, 이들 지역의 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사업 

입지 자체의 가, 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이 가능한 

부지라면 부지 내부의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부지 외부와도 

생태적 연결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부지 내부를 통과하는 하천의 경우는 

친수하천이 아니라 자연형 하천으로의 보전 및 복원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치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최소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형태도 주변 지역과 어울리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 임상도 4영급 이상 지역이 포함되었을 

경우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업부지가 부지 상하 좌우의 생태 

네트워크를 단절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고 단절되었다면 부지 내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부 생태축과 연결하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지 내부를 통과하는 하천의 경우는 되도록 

유지토록하거나, 큰 부지의 경우에는 친수하천 등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이용이 가능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분야별 검토부분에서, 생산관리지역에 있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부지내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양호한 농경지가 훼손과 농민 이농 및 지역사회 붕괴가 우려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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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입지회피 기준으로 적용하고 농민들의 소득보전 및 일자리 보장 등의 사회적인 대책을 

포함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천 등의 수계가 있을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 및 경관훼손 저감을 위하여 생태습지로 조성하

도록 유도하고, 농지와 마을과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건설일 경우에는 과도한 높이를 제어하여 위화감과 자연경관의 훼손, 인접한 

산림스카이라인의 훼손이 없도록 검토하고, 판매시설과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과도한 시설의 

도입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와 도로소음의 증가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저감대책 등을 검토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장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이 농수로나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에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는, 임야와 논·밭이 주를 이루고 계곡부에 개발사업부지가 입지할 

경우 지형의 과다 훼손을 줄이고, 생태계 서식처의 보전 및 연결을 배려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등고선에 수직으로 설정된 경계는 대규모의 절개면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지의 경계에서 산림

을 제척하거나, 등고선을 따라 경계선을 설정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표고와 최고표고의 차이가 100m 이상이거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경사도 20도 

이상의 면적 30-50% 이상의 수준일 경우, 지형개변 및 자연경관 훼손이 매우 극심하므로 

입지 회피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충분한 이격이나 개발가능 경사도 지역에서만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3~4개 이상의 골프장이 입지한 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운 골프장이 입지할 경우, 지하

수 고갈, 산림훼손 등 누적영향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입지 회피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생태계

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하거나 생태연결축을 훼손하지 않도

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이 경우에는, 지형부분에서 현 

지형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절성토량의 과다 발생을 줄이도록 토량 수급의 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9m 이상의 사면고 발생지역은 생태복원방안(목본류 위주)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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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차조정, 절성토계획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상의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유도한다. 

동식물상부분에서는 동․식물상 조사 시, 전문가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조사 시기

는 최소 년 2-3회 이상, 식물상, 양서․파충류, 곤충류, 포유류, 육수생태계, 조류 등을 포괄하

여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절개지에 대해서는 Seed-Spray와 같은 초본류의 복원보다는 생태

복원공법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목본류의 복원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며, 부지 내 녹지조성지역

은 주변 식생과 부합되는 향토수종을 조기에 식재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녹지부분에서는 공장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택지개발보다 더 많은 녹지면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적어도 ‘생태적 공장부지’의 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경관부분에서는 부지 접근도로와 공장 간 완충녹지대를 최소 30m 확보하고, 이격거리

를 확보하여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방지 및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도로와 

하천 경계변에는 완충기능을 가지는 녹지대(폭 15m 내외)를 확보하도록 하고,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지역은 주요 조망점으로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도록 검토한다.

토지이용부분에서는 과다한 공장건물 면적을 축소하고, 지원시설을 확대하며 녹지면적을 

확대하는 등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기부분에서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대기 및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예측을 위해 고공기상 및 부지기상 현황을 2계절 

이상, 계절별로 3일 이상, 매시간별로 영향 예측결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하며, 악취현황을 

조사하고, 주변의 중·장기 개발현황 등을 고려한 악취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도 포함하도록 

한다. 

수리수문과 수질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공장이 농촌의 청정한 1등급 하천수를 가진 지역에 

입지하여 청정 수질의 오염과 주변지역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인 바, 철저한 폐수 

처리와 환경오염의 대책 및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며, 토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부지 내 포장을 지양하되, 포장이 불가피한 지역(주차장 등)은 투수성 및 다공성 포장재를 

활용(생태면적율 확보)하도록 검토한다. 

다음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먼저, 자연환경, 녹지축, 

경관, 지형변화 등을 고려한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충분한 비교 검토를 실시하도

록 요구하며, 지형부분에서는 입지하는 산지에서 능선축이 있는 경우에는 능선축의 주변 및 

능선축과 연결되는 급경사지역(경사도 20°이상)은 최대한 원형보전지역으로 포함하도록 유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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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상부분에서는 녹지축 보전을 위해 코스의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

하고 생태이동통로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고, 능선으로부터 사업대상지까지 최소 100-150m 

이상의 원형녹지대를 확보, 보전하여 능선축을 보전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의 녹지축에 입지 

시, 부지경계로부터 원형녹지대의 폭을 최소 200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 멸종

위기종 서식 시, 전문가를 통해 사업지구와 사업지구 주변에 존재하는 식생주요종과 주요군락

의 보전과 원형보전지역을 재설정하도록 유도 및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하천 등의 수계가 

있을 경우, 생태계보전 및 경관훼손 저감을 위하여 생태습지로 조성하고, 지형개변으로 인해 

훼손될 수목 중 양호한 수목들은 골프장 내 수목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식 및 활용계획

을 포함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관부분에서는 외부 조망점에서 조망되는 녹지훼손 부분에 대하여 최소 폭 30m 

이상의 차폐식재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수리․수문, 수질부분에서 관개용수 등은 대부분 지하

수를 개발․공급하는 바, 지하수 추가 개발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하수 부존량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고,  농업용수 공급의 과·부족여부 조사, 부족 시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수립도록 하고, 비점오염물질(농약성분 등)이 농경지 및 하류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 39

Ⅱ.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김호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이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차별성은 발전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내생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정책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

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평가

(environmental assessment, EA)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체계화된 제도적 절차이다. 환경평가를 통해 심각한 피해

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보류하거나 그 사업방식을 조정하는 제도적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이러한 의미

에서 환경평가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도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1) 현행 환경평가결과는 항목별로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형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에서는 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비용을 동질

적인 측정․평가체계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보고서나 이에 대한 검토의견

이 제공하는 정보는 주요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들과 쉽게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능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와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1) George(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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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과정

에서 지적되던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표준화와 정책적 활용방

안을 개발하여 회원국에 제공해왔고, 개별 국가는 새로운 발전방식의 고안과 이행전략의 마련

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올해 7월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통해 정책운영에 

적용될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속가능성지

표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할 것을 

명문화하여 지표개발 및 평가시스템 도입의 구체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혹은 지속가능성영향평가)는 기존의 다양한 분야별 평가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야별 평가를 하나의 방법론 하에서 통합한 형태를 띠고 있다. 평가시스템의 기본구조는 

지속가능성 수준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평가대상활동 혹은 사업이 측정지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평가는 그 방법론적 차별성과 무관하게 사회, 

경제 및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개발되며 이는 

환경분야의 연구와 지식축적을 통해서 구축된다. 또한 지속가능성평가는 영향요인이 분야별 

지속가능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 하에서 통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록 그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일지라도 실제 적용은 기존 분야별 평가체계나 

제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에 개발된 

분야별 평가기법을 일정한 방법론 하에서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및 평가시스템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통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환경 

분야의 평가제도, 즉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측정지표와의 적절한 연계는 평가시스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가장 큰 차별성은 발전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내생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평가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EA)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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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체계화된 제도적 절차이다. 환경평가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보류하거나 그 사업방식을 조정하는 제도적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사업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평

가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보장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환경평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의사결정

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환경평가

결과는 항목별로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형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접

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에서는 사업의 사회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비용을 동질적인 측정․평가체계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보고서나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공하는 정보는 주요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들과 

쉽게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와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평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흔히 교과서적 서술들에

는 “환경평가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경평가가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방법론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방법론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은 항목별로 매우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평가되며 영향의 강도와 함께 지리적 범위, 시간적 범위 그리고 타 항목에 미치는 효과의 

측면에서도 검토된다. 반면 지속가능발전은 특정 시점과 지리적 범위 하에서 측정된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인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환경조정국민계정’은 모두 

지리적․시간적인 범위가 제한된 것으로 환경평가방법론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차별성으로 인해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측정은 서로 대체되기 어려운 것이다.

환경평가결과에서 지속가능발전 함의를 얻고 이를 기초로 지속가능성에 부합한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여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환경평가결과를 지속가능발전 측정지표와 연계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측정지표2)는 각종 통계를 기초자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적․지
리적 제약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반면 환경평가결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신축적이기 때문에 두 방법론 간의 연계는 지속가능발전 측정지표를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2)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환경조정국민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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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다. 이러한 연계방법론이 마련되면 경제활동이 유발하는 다양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1.2 기존 연구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환경평가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1990년대 이전 

환경평가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혹은 생태적 피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이해되었으

며 이는 지속가능발전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제도적 역할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

한 환경평가의 역할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과 함께 더욱 확대되어 사회경제적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즉 지속가능성의 측정이나 평가 그리고 전략 수립 등 실제 

이행과정에서 환경평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환경평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평가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어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환경평

가와 지속가능성 평가는 서로 상이한 방법론과 제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평가

는 개별적인 개발제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반면 지속가능발전정책은 지구, 국가 및 지역 

등 보다 넓은 지리적 범위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그 목적 역시 항목별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는 

환경평가와 달리 전체적인 지속가능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환경평가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1990년도 초반부터 이루어졌다. 

Dalal-Clayton(1993)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분석’(sustainability analysis) 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확장한 방법론인 ‘수정된 환경영향평가’(modified EIA) 개발의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구성요소로 보고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해

서는 이외에 사회분야와 경제분야에 적용되는 영향평가기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즉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 등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경제 및 사회부문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수정된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수정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와 

경제부문을 포함시켜 지속가능성 분석도구로 확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 다시 언급

되겠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속가능발전 측정 및 평가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론



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 43

이다. 흔히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정에서는 국민계정을 확장한 측정지표나 주제별 지표체

계로 구성된 측정지표를 사용하는데 이 연구의 방법론은 그 어떤 측정지표와도 일치하지 않는

다. 

Sadler(1996)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기존 환경

평가의 목적은 개발사업이나 활동이 유발하는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저감하는 것이

다. 이는 이른바‘방지의 원칙’(preventative principle)에 입각한 접근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평가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가 지적하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 그 인과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불확실한 환경적 영향을 포함시켜야 환경평가의 기능

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가능성 메커니즘(sustainability 

mechanism)에서 환경평가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환경평가과정의 역할, 범위 및 포괄성: 상위 행정계획의 포함 여부 등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전략 수립 여부 

이러한 맥락에서 Sadler(1996)는 지속가능성 도구(sustainability instrument)로서 환경

평가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및 지역별 환경기

준을 고려하여 환경평가에서 적용할‘최소 환경수준’(environmental bottom lines)을 설

정하는 것이다. 둘째, 주요 자연자원과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잠재적 환경

영향’(acceptability of potential environmental effects)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허용 가능한 모든 개발사업이나 활동이 유발하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현물 보

상’(in-kind compensation)3)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George(1999a) 역시 지속가능발전에서 환경평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즉, 환경평가의 목적은 개발과정(development process)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며 기존 

운영과정에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 또한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환경평가가 지속가능성 도구라면 개발제안(development 

proposals) 자체나 그것이 유발하는 영향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 거부 혹은 조정할 것인지를 

3)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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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George(1999a)는 Agenda 21에서 ‘사전예방의 원칙’, ‘오

염자지불원칙’ 그리고 ‘세대간․세대 내 형평성’을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선택하고 

이를 환경평가과정에서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어 George(1999b)는 지속가능발전 기

본원칙을 18개로 세분화하여 환경평가과정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Devuyst(2000)는 지역단위의 환경평가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이 매우 중요함

을 지적하고 정책당국이 지속가능성평가(sustainability assessment)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

하였다. 개발사업과 상위 행정계획에 환경영향평가(EIA)와 전략환경평가(SEA)로 차별화하

여 적용되는 환경평가는 지역단위 환경관리에 핵심적인 함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환경평가를 지속가능성평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발전에 있어서 환경평가의 도구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성평가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기존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평가 간의 방법론적 차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현행 환경평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개발사업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서로 차별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환경평가과정에 지속가능발전

의 기본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행 환경평가를 지속가능성평가로 확장해

야 한다는 것이다. 

2.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2.1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환경평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지속가능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policies), 계획(plans), 프로그램(programs) 그리고 사업(projects) 등은 사회경제적 발전

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평가는 이러한 영향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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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변화를 사전적으로 평가한다. 즉 환경평가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활동이 유발하

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 

<그림 2-1>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환경평가를 통해 얻어진 환경적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변화 검토결과는 의사결정자와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이해당사자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자신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의사결정자는 사업목적, 환경평가 결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이 

도입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환경영향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속성을 통해 재평가됨

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이 단순히 경제성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순편익과 환경피해

라는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은 뚜렷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통상 그 효과는 경제적 편익(economic benefits)을 통해 표현된다. 환경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평가’(economic valuation) 

기법을 통해 화폐화한 것이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s)이다. 단순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경제적 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사회적 편익 

혹은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정책이나 사업을 조정할 것이다.4) 

4)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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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사결정이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환경

적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물론 환경영향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경제적 

편익과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요구하는 측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발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정의되면 그에 따라 측정 및 평가방식이 결정된다. 그리고 

정책이나 사업이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는 이를 기초로 상호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EIA)는 프로젝트 수준의 하위단계에서 이

루어져 왔기 때문에 평가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업대안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의한 누적영향의 간과, 그리고 입지 대안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EIA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계획과 같은 상위단계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SEA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 일정한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

정과정에서 그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이고 사전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다.5) 이러한 SEA는 

정책환경평가, 정책영향평가,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행되는 환경평가를 의미한다. 즉 SEA는 개별 사업 수준에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영향을 정책, 계획단계에서 미리 검토함으로써, 환경평가의 목적인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SEA의 개념은 EIA가 처음 도입되던 1969년부터 이미 확장된 EIA의 형태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고 1990년대에 들어

서서 EIA와 구분된 독립된 절차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6) SEA는 EIA와 비교하여 두 가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사업(projects)단계에서 조정할 수 없는 환경영향 요인을 반영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상위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UN(2007)

6) SEA의 발전과정과 국가별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Dala-Clayton and Sadler(2004a)와 Chaker et 

al.(200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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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 주요내용

1세대- 환경영향평가(EIA) 개발이 사회, 건강을 비롯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검토

2세대- 전략환경평가(SEA)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등의 정책결정단계에 적용

3세대- 환경지속가능성평가(ESA)

주요환경자원, 생태적 기능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예방

하기 위하여 EIA/SEA 시행. 환경변화/영향으로 인한 자본손실 및 변화 

진단

다음 세대- 지속가능성평가(SA) 사업이나 정책이 환경, 경제, 사회에 미치는 통합적 영향/비용 고려

자료: Chaker et al.(2006)

<표 2-1> 환경평가의 발전과정 

본질적으로 SEA는 사업단계를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평가를 시행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EIA에서 환경은 사업이 충족해야 하는 제약조건의 성격이 강하다면 SEA에서 환경

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기준으로 고려된다. 환경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의사결정

과 이 과정에서 SEA의 역할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초기단

계의 SEA에서는 EIA를 통해 조절되지 않는 환경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조절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이는 점차 환경적 혹은 모든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SEA의 발전은 환경 이외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le appraisal)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

다. 

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 

지속가능발전은 정책운영의 기본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기존 

발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이나 사회적 요소를 독립적인 기준으로 포함시

키고 있다. 환경평가는 개발제안의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그 정보를 의사결정자와 이해당사

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심각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과 의사결정단계에서 

개발편익과 환경비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평가의 기능은 기존 제도의 구조와 운영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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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이며 정보의 조직과 방법론적인 체계성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명시

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환경평가 방법론은 국가마다 다르고 같은 국가라도 시기마다 

운영방식이 상이하다. 따라서 환경평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그 종류와 양이 크게 차별적이

며 이는 체계적인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환경평가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환경평가의 운영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다. 이는 환경평가의 운영목적을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기존 환경평

가의 제도적 구조, 절차 및 역할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평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지속가능성 관리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제도를 조정하지 않고 최종 결과물로 

제공되는 정보를 지속가능성 관리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 혹은 보완하는 것이다. 결국 기존 

환경평가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안적 접근의 양태가 결정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연계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기존 환경평가의 유효성을 유지한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환경평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지속

가능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경우에 개발될 수 있는 

연계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그 구체적인 유형이 결정된다.  

∙EA의 역할과 유효성 

∙지속가능성의 유형과 측정방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결정방식 

환경평가의 역할과 유효성은 평가의 유형과 도입되는 국가의 제도적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 유형은 EIA와 SEA의 역할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도적 여건이란 평가방법론이나 

절차 그리고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식이 국가마다 다름을 의미한다. 환경평가의 유효성은 

실제 제도의 운영을 통해 이러한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7) 

유효성 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8)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의 보호 

7) 최근 환경평가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는 Jay et al.(2007)을 참고하였다.

8) Sadler(19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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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이고 심각한 자연자본(natural capital) 훼손 방지 

∙자연자원의 용량 및 잠재력에 부합하도록 사업방식 조정 

∙자연자원 이용, 보존 및 관리의 최적화 

∙보건 및 지역 생활여건의 보호 

∙개인 및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분배의 왜곡 방지 

∙정보제공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강화 

∙환경친화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사업방식 유도 

∙지역공동체 발전 촉진 및 능력 형성 

∙환경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오염자지불원칙에 부합하는 환경비용 및 피해 내부화

환경평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을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개발제안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평가는 이러한 개발제안에 대한 환경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적절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환경평가 자체가 이러한 역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개념의 지속가능발전에는 기존 발전방식에 대한 대안이라는 공통적 속성

이 있다. 대안적 발전방식에는 환경보호, 자연자원의 보전,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이 경제발전

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며 어떤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유형이 결정

된다. 환경평가의 역할은 정의된 지속가능성의 유형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제도적 구조에 크게 

의존한다. 

단순히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환경 이외의 

요소들을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는지의 여부이다.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의사결정이란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그 방법론은 국가별로 차별적인 여건

을 반영하여 개발된다. OECD(2004)는 선진국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법론을 다음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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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대안적 통합수단(alternative integration tools) 

∙지속가능발전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3.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방법론

3.1 연계방법론의 구조 

환경평가와 SDI 연계운용방안의 핵심은 환경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평

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형식이 지속가능성 측정 및 평가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과정

과 방법론이 요구된다. 환경평가와 SDI 연계는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적 유용성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두 기법의 방법론 구조와 제도적 현황을 적절히 반영한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계방법론은 기존 환경평가가 제공하는 정보와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일치시키려는 시도이며, 이를 위해 

환경평가 항목별 검토요소와 주제별 SDI 간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여 ‘연계된 지표체

계’(linked indicator framework)를 개발하였다. 연계방법론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과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DPSIR 체계를 활용한 환경평가 항목과 주제별 SDI 연계구조 

∙국내외에서 개발된 주제별 SDI 조사 및 분류: 상태지표와 영향지표의 구분

∙현행 환경평가의 항목별 검토요소 추출: 압력요인과 상태지표의 구분

∙환경평가와 연계된 SDI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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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환경평가-SDI 연계방법론

환경평가의 결과를 지속가능성평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가 지속가능성측

정지표(sustainability measures)와 상응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평가는 

개발사업이나 활동이 유발하는 환경압력과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혹은 환경상태의 변화)을 

분석․예측한다. 반면 이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는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의 환경상태나 

그 변화로 인한 영향을 측정한다. ‘환경압력’(environmental pressure)과 ‘환경상

태’(environmental state)가 환경평가의 핵심 요소라면 ‘상태지표’(state indicators)

와 ‘영향지표’(impact indicators)는 지속가능성측정 및 평가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따라

서 환경평가와 SDI의 연계는 ‘환경평가에서 분석․예측된 환경상태’와 ‘SDI의 상태지표’

간의 속성과 형식을 일치시키는 문제로 압축된다. 

본 연구의 연계방법론은 이른바 DPSIR체계(Driving forces-Pressure-State- 

Impact-Response framework)라 불리는 SDI 구축 방법론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SDI 구축방법론은 지표의 범위, 유형 그리고 지표 간 연관성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방법론은 PSR체계(Pressure-State-Response framework)와 주

제별체계(theme-based framework)이다.9) DPSIR체계(Driving Force-Pressure 

-State-Impact-Response framework)는 환경지표 개발을 위해 OECD(1991)에서 고안된 

PSR체계를 확장한 것으로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서 활용하고 있다.10) 

DPSIR체계는 지표를 인간활동(human activities)과 환경여건(environmental conditions) 

9) SDI의 지표체계 유형에 대해서는 Pinter et al.(2005)을 참고하였다. 

10) PSR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Segnestam(2002), 주제별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UNDSD(2006)를 참고하였

다.



52 ｜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간의 상호작용 설명 및 관리과정에서의 순차적 역할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계방법론과 그 기본적 구조가 일치한다.11) 

EEA에서 활용하고 있는 DPSIR체계는 인간활동과 환경 간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

로 기존 OECD PSR체계의 압력지표(pressure indicators)와 상태지표(state indicators)를 

세분화한 체계이다. 환경압력, 환경상태 및 사회적 반응은 다양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며 환경-경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표체계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DPSIR체계는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기본 원칙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압력지표는 환경상태를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압력

요인(pressure, P)과 이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유발요인(driving forces, D)으로 분리되었

다. PSR체계에서 압력지표는 환경관련이슈에 적합하며, 만약 환경압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경제 및 제도적 요인까지 포함시킨다면 환경압력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문제

가 있다. 유발요인지표(driving force indicators)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추가된 것이다. 

또한 PSR체계의 상태지표는 환경상태의 현황 및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지표(state 

indicators, S)와 이로 인한 생태계나 사회경제적 영향을 나타내는 영향지표(impact 

indicators, I)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환경현황의 모니터링과 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

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 특히 환경평가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DPSIR체계를 구성하는 지표유형은 영향지표(impact indicators)를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지표체계를 이용한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영향(impact)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며 유발요인지표, 압력지표, 상태지표 그리고 반응지

표는 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을 정의, 측정 혹은 조절하기 위한 의도로 선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지표라 하더라도 영향지표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11) Rapport and Singh(2002)



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 53

<그림 2-3> 환경평가와 SDI 연계방법론의 기본구조

연계방법론의 기본구조는 DPSIR지표체계와 기존 환경평가를 결합한 것이다. DPSIR지표

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유형의 지표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과관계(causality)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한 국가의 환경관련 연구성과와 제도적 경험을 총체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작업이다. 본 연구의 연계방법론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평가

와 국가 및 지역 SDI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다. 환경평가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목적(D)을 

위해 기획되는 사업(P)이 유발하는 환경적 변화(S)를 분석․예측하기 때문에 DPSIR 체계에서 

‘D-P-S’인과성을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및 지역 SDI는 환경평가를 통해 규명된 

환경압력과 관련된 상태지표(S)와 환경상태 변화 및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묘사하는 영향지표

(I)를 제공한다. SDI에서 상태지표와 영향지표는 환경관리 및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 되는 지표들로 각 국가/지역이 중요하게 여기는 고유의 지속가능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12) 

∙환경평가: 유발요인지표-압력지표 간 인과관계  

∙SDI: 주제별 상태지표와 영향지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평가의 항목별 검토요소와 연계될 SDI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12) 우리나라의 국가 SDI는 상태지표 및 영향지표와 더불어 압력지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표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발전과 정책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체계적인 접근으로 보기 어려

운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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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성 출처 및 자료

UNCSD

1994-2001년에 개발된 CSD-ISD를 토

대로 2006년 50개의 핵심지표를 포함

하는 총 98로 이루어진 UNCSD ISD 선

정

2006년 기준 환경, 

경제, 사회, 제도 등 

4개 분야, 14개 영역, 

98개 지표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U

2001년 유럽연합은 사회발전, 경제성

장,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EU 지속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2006년 기준 환경, 

경제, 사회, 제도 등 

4개 분야, 10개 영역

Eurostat

지중해 

지역

지중해 지역의 22개국을 중심으로 구

성된 MCSD는 Blue Plan 하에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개발

2006년 기준 9개 영

역, 34개 핵심지표

Mediterranean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CSD

OECD

UN CSD, 공공/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도모

하는 지속가능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환경, 사회/경제 지

표 등 2개 분야
OECD

<표 2-2> 연구에 활용된 국내외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요

외에서 개발된 주요 지표체계를 조사하고 이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SDI 목록을 작성하였다. 

SDI는 개발목적에 따라 상이한 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지표의 역할과 의미는 전체 

지표체계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표체계에서 지표를 추출하여 주제

별로 재구성하는 경우 지표가 갖는 방법론적 특성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경평가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지표를 주제별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평가항목별로 관련된 여러 유형의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이후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평가와 주제별 

지속가능성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 및 기관들의 SDI를 조사하고, UN CSD의 주제별 지표체계를 

토대로 수집된 SDI를 분류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UN CSD는 환경-경제-사회-제

도의 4개 분야, 14개 주제(빈곤, 거버넌스, 건강, 교육, 인구, 자연재해, 대기, 토지, 해양수산, 

담수, 생물다양성, 경제성장, 국제경제협력, 소비 및 생산양식), 44개 부주제로 지표체계를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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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성 출처 및 자료

미국

1998년 작성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중

심으로 이후 연방정부, 유엔, 전문가집

단 및 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지표설정

작업을 통해 지속가능지표 선정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분야, 40개 지표

U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영국

2005년 영국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수립

전략을 토대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제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2007년 기준 환경, 

경제, 사회 등 3개 분

야, 68개 지표

The Sustainable 

Development Unit,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UK

대만

2002년 압력-상태-대응(P-S-R)의 지

표구조를 토대로 섬국가 대만의 지속

가능발전지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

시지표 제시

환경, 생태, 경제, 사

회, 제도 등 5개 분야

와 지속가능 도시개

발 분야, 40개 핵심

지표

The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호주

2002년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가 

‘Measuring Australia's Progress'의 발

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 제시, 

2006년 업데이트

2002년 기준 환경, 

경제, 사회 등 3개 분

야, 15개 부영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뉴질랜드

2003년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me of Action을 시점으로 다양

한 지속가능발전관련 연구가 진행. UN

에서 제공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Statistics New Zealand가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nked Indicators 선

정

환경, 경제, 사회, 문

화 등 4개 분야, 22개 

영역, 43개 지표

Statistics, New Zealand

핀란드

국가 지속발전전략의 수립을 기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 

발표

2005년 기준 생태, 

경제, 사회문화 등 3

개 분야, 34개 핵심

지표를 포함하는 64

개 지표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Finland

우리나라 

국가지속

가능지표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국제국내 지표관련 연구의 종

합, 전문가 검토, 부처간 협의 등을 통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

성지표 선정

환경, 경제, 사회 등 

3개 분야, 14개 영역, 

77개 지표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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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속가능

지표

2001년 UNCSD의 핵심 지속가능지표

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

표체계 구축, 2005년 ‘지속가능발전전

략 수립’을 중심으로 지속발전위원회

가 2005년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안) 

제시

환경, 생태, 경제, 사

회 등 4개 분야, 14개 

대범주, 40개 중범

주, 169개 최종지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회성(2005), ⌈지방단위 지

속가능발전지표 연구⌋

서울

‘서울서베이 시스템’의 도시정책지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지표체계, ‘서

울의제 21’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

대로 주요 지속가능발전지표 제시

대기질, 수질, 폐기

물, 자연생태, 생활

환경, 에너지교통, 

소득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제도협력 

등의 영역관련 지표

서울시청, 지자체 지방의제 

21;  

정회성(2005), ⌈지방단위 지

속가능발전지표 연구⌋

대전

대전비전 2020의 지속가능발전지표, 

대전의제 21 등의 지표체계를 바탕으

로 주요 지속가능발전지표 제시

대기질, 수질, 폐기

물, 자연생태, 생활

환경, 에너지교통, 

소득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제도협력 

등의 영역관련 지표

대전광역시청, 지자체 지방

의제 21;  

정회성(2005), ⌈지방단위 지

속가능발전지표 연구⌋

경기

경기비전 2020의 목표지표, 경기의제 

21 등의 의제지표를 토대로 주요 지속

가능발전지표 제시

대기질, 수질, 폐기

물, 자연생태, 생활

환경, 에너지교통, 

소득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제도협력 

등의 영역관련 지표

경기도청, 지자체 지방의제 

21;  

정회성(2005), ⌈지방단위 지

속가능발전지표 연구⌋

기초지자체

각 지자체 지방의제 21의 지속가능발

전지표를 토대로 기초지자체 주요 지

속가능발전지표 제시

대기질, 수질, 폐기

물, 자연생태, 생활

환경, 에너지교통, 

소득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제도협력 

등의 영역관련 지표

기초지자체 지방의제 21;  

정회성(2005), ⌈지방단위 지

속가능발전지표 연구⌋

지방단위

핵심지표

해외국내사례의 비교평가를 통해 도

출된 지표에 대해 지방의제 21의 지표

관련 전문가를 타겟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단위핵심지표 제시

환경, 경제, 사회, 제

도 등 4개 분야, 12개 

영역

정회성(2005), ⌈지방단위 지

속가능발전지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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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방법론

3.2.1 환경평가 항목별 검토요소 추출

우리나라의 환경평가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 혹은 평가대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13) 중점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에서 명시한 대상사업별 주요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 요구된 평가항목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가 선정한 평가항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을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인자”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을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나 올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

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타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항목을 제외하였다.

대기환경

분야(3)

수환경

분야(3)

토지환경

분야(3)

자연생태환경

분야(2)

생활환경

분야(6)

사회․경제

분야(3)

- 기상

- 대기질

- 악취

- 수질(지하수포함)

- 수리․수문

- 해양환경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위생․공중보건

- 전파장해

- 일조장해

- 인구

- 주거

- 산업

<표 2-3>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평가서의 중점평가항목

13) 우리나라의 환경평가 제도인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및 전략환경평가의 평가항목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본 연구가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중심으로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평가의 개

념까지를 포함한 ‘환경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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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내용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내용은 

별표4에서 제시하는 작성방법을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에는 항목별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

방법 및 조사결과 방법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대상 항목, 범위, 방법 및 예측결과 

서술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서에서 말하는 영향예측이란 사업시행이 환경상태에 미치는 

예상효과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항목별 검토요소를 통해 제시된다. 환경평가 항목별 

검토요소는 관련법, 고시, 지침과 관련 연구문헌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변화되는 공통적인 영향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항목

별 검토요소들은 그간 기초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비교 및 검토하여 최대한 정합성

과 내용적 통일성을 맞추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 포함)에서 

검토되고 있는 영향요소들보다는 주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영향들이 도출되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검토항목이 사전환경성검토 및 전략환경평가의 영향요소들과 중복 

또는 다수 포함되고 있으며, 사업의 시행보다는 입지에 중점을 둔 사전환경성검토의 특성과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 및 추상적인 검토항목의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검토요소는 부록V에 제시되었다. 

검토요소는 환경상태와 그 변화를 유발하는 압력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환경

압력(environmental pressure) 요인과 환경상태(environmental state)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환경평가과정에서 ‘현재 환경상태를 파악’하고 그 ‘압력요인을 정의’하여 

최종적으로 ‘환경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단계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압력

과 환경상태로 구분된 환경평가 항목별 검토요소는 이후 연계방법론의 DPSIR체계에서 압력

지표(P)와 상태지표(S)를 구성한다. 

3.2.2 주제별 SDI 선정 및 연계 

평가항목별 검토요소를 압력요인과 상태변수로 구분한 분석결과는 그 연관성에 따라  주제

별 SDI와 연계되었다. 환경평가항목은 그 자체로 속성이 일치하는 SDI와 직접 연계할 수 

있다. 환경평가에서 환경상태 변화를 측정하거나 표현할 때 활용하는 자료․통계를 기초로 

직접 산정이 가능한 지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경평가의 항목별 영향예측과 SDI는 

동일한 자료(data)를 통해 산정된다.  연계방법론에서는 이처럼 평가항목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지표와 더불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표들을 분석하여 항목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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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계하였다. 연계는 상식적으로 알려진 연관성과 함께 전문가들의 자문을 기초로 이루어졌

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평가서 검토기관의 분야별 검토위원 12인을 대상으로 환경평가(전략

환경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도록 

자문을 의뢰하였다. 

Bohringer and Jochem(2007) 선정기준 본 연구 접근

지속가능성 정의와 연관성 ➜ UN CSD와 국가 SDI에 기초한 지표선정 

주요 SD주제의 포괄성 ➜
환경을 비롯한 사회 및 경제 관련 지

표반영

지표선정을 위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 국내 통계/자표 작성현황 파악

SD 이행과정과의 연계 ➜ DPSIR 구조를 기본체계로 채택 

정책목표와의 연관성 ➜ 환경영향평가항목 관련 지표선정  

<표 2-4> 연계방법론의 SDI 선정방식

지표체계는 앞서 구축한 국내외 주제별 SDI 목록을 활용하였으며 그 유형과 무관하게 항목

별 검토요소와 연관된 모든 지표를 연계하였다. 지표의 연계와 더불어 각 평가항목별 영향의 

시간적․지리적 범위를 구분하여 이후 국가 및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순간(instantaneous), 단기(short-term), 중기(intermediate- 

term) 및 장기(long-term)로 구분하였다. 순간은 영향의 시간적 범위가 매우 짧은 시간에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고 단기는 영향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기는 1~5년, 장기는 5년 이상 영향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지리적 범위는 사업장(on-site), 

인근(community), 지방(local), 국가(national) 및 지구(global) 등으로 구분하였다. 평가항

목별로 연계된 SDI 현황은 부록V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평가항목별로 밀접하게 연계되는 

일반적인 SDI 주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수환경분야 평가항목은 수량, 수질, 

건강, 자연재해, 토지 등의 SDI 주제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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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대기환경 대기질
대기(대기질), 

대기(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수환경

수질

담수(수량, 수질)

건강(건강상태 및 건강위험)

자연재해(재난 취약성, 재난대책 및 대응)

토지(토지사용 및 현황)

수리수문
담수(수량)

자연재해(재난취약성, 재난대책 및 대응)

해양환경 해양수산(해안지대, 수산, 해양환경)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생물다양성(생태계, 생물종)

토지(산림)

담수(수질)

자연환경자산 생물다양성(생태계, 생물종)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지(산림, 토지사용 및 현황, 농업), 소비 및 생산양식(교통)

인구(관광), 자연재해(재난 취약성), 교육(교육수준)

소비 및 생산양식(물질소비,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좋은조직/관

리), 생물다양성(생태계)

토양

토지(토지사용 및 현황, 산림), 소비 및 생산양식(폐기물 발생 및 처

리)

대기(대기질), 담수(수질), 거버넌스(좋은 조직/관리), 소비 및 생산양

식(사회책임경영)

지형지질

토지(토지사용 및 현황, 산림), 생물다양성(생태계)

자연재해(재난 취약성, 재난대책 및 대응), 담수(수량)

소비 및 생산양식(물질소비)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거버넌스(좋은 조직/관리)

소비 및 생산양식(물질소비, 폐기물발생 및 처리)

토지(토지사용 및 현황, 농업)

소음
소비 및 생산양식(교통)

빈곤(거주형편), 거버넌스(좋은 조직/관리)

진동 빈곤(거주형편), 거버넌스(좋은 조직/관리)

위락
문화 및 오락(문화 및 오락)

인구(관광)

경관

문화 및 오락(문화 및 오락)

인구(관광)

거버넌스(좋은 조직/관리), 토지(토지 사용 및 현황, 산림)

<표 2-5> 환경평가 항목별 관련 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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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위생공중보건
건강(보건전달체계, 건강상태 및 건강위험)

빈곤(공중위생, 식수), 소비 및 생산양식(사회책임경영)

전파장애 거버넌스(좋은 조직/관리)

일조장애 거버넌스(좋은 조직/관리)

사회경제환경

인구

인구(인구변화), 교육(교육수준)

건강(보건전달체계)

빈곤(거주형편)

빈곤(공중위생, 식수, 에너지 접근), 경제성장(경제적 번영, 고용)

토지(토지사용 및 현황), 담수(수량)

주거

빈곤(거주형편), 인구(인구변화)

자연재해(재난취약성)

토지(토지사용 및 현황)

산업

빈곤(소득빈곤, 소득불평등, 거주형편)

대기(기후변화, 대기질)

소비 및 생산양식(물질소비, 폐기물발생 및 처리), 경제성장(경제적 

번영, 고용), 건강(건강상태 및 건강위험)

3.2.3 연계된 지표체계

평가항목별로 선정된 SDI를 연계방법론의 기본구조인 DPSIR 체계에 따라 재구성하여 최종

적으로‘연계된 지표체계’(linked indicator framework)를 구축하였다. 연계된 지표체계

는 앞서 항목별로 분류된 지표체계에 두 단계의 추가적 분석을 통해 구축되었다. 첫째, 평가항

목별 검토요소를 압력요인과 환경상태변수로 구분하였다. 둘째, 각 평가항목별로 분류된 SDI

를 상태지표와 영향지표로 구분하였다. 영향지표는 환경과 사회경제 간 인과성을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환경변화가 유발하는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시켰

다. 

환경평가 SDI

Driving force(D) Pressure(P) State(S) Impact(I) Response(R)

사업의 목적 

사업방식

오염배출

생태계 훼손 

범위와 규모

환경상태 

생태계상태

사회적 피해

환경적 피해

생태계 피해

저감대책

대응대책

<표 2-6> 연계방법론에서 환경평가항목과 SDI의 역할 



62 ｜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DPSIR체계의 장점은 규명된 다양한 인과성에 기초하여 환경과 사회경제 간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본 연구의 연계방법론은 DPSIR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환경평가

와 SDI를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분석과정에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평가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의 개요, 환경압력 및 환경상태의 변화 예측이다. 이는 

각각 유발요인(D), 압력지표(P) 및 상태지표(S)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평가결과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정의가 가능한 것이다. 평가항목별로 분류된 SDI는 상태지표(S), 영향지표(I) 

및 반응지표(R)로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부록VI에서 제시된 ‘연계된 지표체계’이

다. 연계된 지표체계는 개발사업의 목적, 사업이 유발하는 환경압력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변

화를 SDI와 연계함으로써 환경평가결과를 기반으로 당해 사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대기질

•평가대상사업 특

수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 발생량

•배출시설 및 방

지시설 설치

•공통적으로 발생

하는 대기오염물

질

•오염물질 

확산

•도시내 오염물질의 대

기농도

•평균 대기오염 기준지

수

•특정 중심지에서의 시

간당 최고 SO2 농도

•스모그 발생일

•대기오염으로 인

한 손실액(GDP의 

%)

•오존에 의한 대기

오염에 노출된 인

구

•대기질 개선을 위

한 경제/재정적 

수단

• 대 기 질 

변화

•도시 대기질 위반

•오존층 파괴물질 대기

농도

•특정도시에서 오존농도

가 권고수준을 상향하

는 일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표 2-7> 평가항목별 검토요소와 관련 SDI: 대기환경분야 대기질

어떤 개발사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경제적 (순)편익

과 이를 위해 발생하는 환경적 비용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사업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방식은 환경적 영향의 유발요인지표수준을 결정한다. 이는 대기오염 배출을 나타내

는 압력지표에 영향을 주고 그 강도에 따라 환경상태의 변화가 발생한다. 환경평가서에서 

분석된 환경상태 변화와 연계된 SDI의 상태지표를 고려하여 이 사업과 영향지표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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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4.결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성평가는 향후 환경평가 제도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성평가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환경관

리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의 신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평가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적 비용을 사전적

으로 평가하는 체계화된 제도적 절차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필수적 도구이다. 하지만 

현행 환경평가는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한 광범

위한 지속가능발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중심으로 연계방법론을 개발하여 환경평가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환경평가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방법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연계방법론을 개발한 이유는 환경

평가와 지속가능성측정 및 평가를 위한 기존 체계를 유지하여 연계방안의 제도적 실현가능성

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추진과정에서 환경평가의 역할이 제한

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개발된 지속가능성 측정 및 평가 관련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환경평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그 대안으로 환경평가와 SDI 연계방법론 및 연계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계방법론은 현행 환경평가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사결정자에게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결국 평가항목과 

연관된 다양한 지표가 포함된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계방법

론은 DPSIR체계(Driving forces-Pressure-State-Impact-Response framework)라 불

리는 SDI 구축 방법론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SDI 구축 방법론은 지표의 범위, 유형 

그리고 지표 간 연관관계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 방법론은 

PSR체계(PSR framework)와 주제별 체계(theme-based framework)이다. DPSIR 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유형의 지표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과관계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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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한 국가의 환경관련 연구성과와 제도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가능한 작업이다. 본 연구의 연계방법론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평가와 국가 및 지역 

SDI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평가를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및 

평가시스템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측정

지표와의 적절한 연계는 평가시스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속가능성평가는 

분야별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분야별 평가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은 환경평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도입 이후에

서 환경평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평가 결과가 지속

가능발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

만 환경영향평가보고서나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공하는 정보는 주요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들

과 쉽게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은 국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연계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이른바 DPSIR체계(Driving forces-Pressure-State- Impact- 

Response framework)라 불리는 SDI 구축 방법론을 기반으로 연계방법론을 개발하였

다. DPSIR체계는 지표를 인간활동(human activities)과 환경여건(environmental 

conditions) 간의 상호작용 설명 및 관리과정에서의 순차적 역할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계방법론과 그 기본적 구조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주요 지표체계를 조사하고 이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SDI 목록을 작성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평가항목별로 관련된 여러 유형의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이후의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평가와 주제별 지속가능성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평가항목별로 선정된 SDI를 연계방법론의 기본구조인 DPSIR체계에 따라 재구성하

여 최종적으로‘연계된 지표체계’(linked indicator framework)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부록VI에 제시하였다. 연계된 지표체계는 평가항목별 검토요소를 압력요인과 환경상태변수로 

구분하고 각 평가항목별로 분류된 SDI를 상태지표와 영향지표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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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환경과 사회경제 간 인과성을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환경변화가 유발하는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시켰다. 환경평가서의 내용을 통해 유발요인(D), 

압력지표(P) 및 상태지표(S) 등으로 구성하였고, 평가항목별로 분류된 SDI는 목록을 통해 

상태지표(S), 영향지표(I) 및 반응지표(R)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계된 지표체계는 개발사업의 

목적, 사업이 유발하는 환경압력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변화를 SDI와 연계함으로써 환경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당해 사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역단위 

SDI를 통해 기존 평가의 시간적․지리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전략환경평가는 환경압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에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계 지표체계를 활용한 

상향적 접근을 통해 전략환경평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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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대기환경

기상

절성토 지역의 

풍향변화

자연의 기온상

승

기상변화 지구온난화 대응지수

토양침식 비율

사막화 영향을 

받는 토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

제적 손실

대기질

오염물질의 종

류, 특성, 발생

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상황

공통적으로 발

생하는 대기오

염물질

평가대상사업 

특수성으로 인

한 대기오염물

질

오염물질 확산

대기질 변화

도시 내 오염물질의 

대기농도

평균 대기오염 기준지수

특정 중심지에서의 시

간당 최고 SO2  농도

PM10 배출

온실가스 배출

NOx 배출

도시 대기질 위반

오존층 파괴물질 대기

농도

특정도시에서 오존농

도가 권고수준을 상향

하는 일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스모그 발생일

산성비 농도

오존에 의한 대

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대기오염으로 인

한 손실액(GDP의 

%)

대기오염 저감지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적 

수단

악취

악취농도의순간

농도 

악취농도의출현

빈도

취기발생원의 종

류, 위치, 규모 

및 수, 취기강도

악취영향 범위 및 

농도

폐기물 발생

폐기물 처리/처분

폐수처리

수용 및 처리된 

환경오염 관련 불

만/불평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견

수환경

수질

사업시행으로 

오염물질 유입/

대상수역에 미

치는 수질오염

이용 가능한 자원 중 

취수되는 지하수 비율 

어패류속 중금속, 

수은 잔류

｜부 록｜

1.평가항목과 연계된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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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수환경

발생

점 비점오염원

의 오염물질 

발생

용수공급계획

과 용수사용량

우수, 오수, 폐

수 배수관로 

설치계획

상수원수, 공업

용수 및 농업

용수 등 하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초기 우수 및 

토사유실

도 및 수질등급 

변화

하천 및 호소의 

오염물질 농도

변화

점 비점오염원

의 오염물질 농

도변화

유황변화

수역 이용상황 

변화

지하수 환경변

화

%

GDP 대비 총&분야별 

물수요

담수 내 생화학적 산

소요구량

담수 내 대장균 밀도

총 재생가능한 수자원

량 중 사용비율 %

1인당 지하수 개발량

폐수처리

저수지 수질

수질오염

분뇨, 축산 처리시설

오염/비점오염 부하저

감률

오염된 하천길이 비율

하수도 보급률

상하수 고도처리율

약수터 적합률

안전한 식수 접

근인구

하수처리 향유인

구

설사, 말라리아, 

폐렴 등의 유아

질병 환자율

관정 및 우량용

수원 관리

물사용 가격, 폐

수처리 요금

배출 부과금 징

수액 및 징수금

수리수문

대상수역의 유

황변화 (유속 , 

유량, 수위)

수역 이용 상

황 변화

유수유출량 변

화

하천수계 등의 

유황변화

하류수계의 특

성 변화(유역면

적, 유지용량 

등)

홍수량에 따른 

홍수위

수자원이용 현

황

수자원 공급

GDP 대비 총 산업별 

물수요

물사용에 따른 수위 

및 유수량 변화추세

약간 오염된 하천비율

중수도 시설용량, 유

수율

1인당 물소비량

산업별 용수사용 

강도

물부족 현상 빈도, 

주기 및 범위

절수시설 설치, 노

후수도관 개량

토지훼손

재해대처계획 존

재여부

자연재해발생위험

지역 거주인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

적 손실

해양환경

대상해역에 미 수문 및 수자원 연안조류 농도 해안선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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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수환경

치는 해양수질

오염도의 변화

해역 이용상황

의 변화(해안선 

변화, 어업권, 

항구구역 등)

수자원 이용상

황 변화

연안류 변화에 

따른 표사이동, 

해안침식 

이용현황

오염물질 확산

오염원 및 적조

발생여부, 표사

퇴사

연안오염도

연안해역의 수질 및 

수온

해양 부영양화 지수

유조선 통행량

연안지대 인구비중

연안지역 인구 증가율

천연 해안선 비율

공유수면 매립면적

어선선단 크기

어획강도

인공 해안선 비중

전체 해양면적과 생태

적으로 중요한 해양면

적 중 보호지역 범위

보호연안지대

갯벌면적 증감 면적 

및 비율

산호

어패류속 중금속, 

수은잔류

특정 어류자원의 

산란율 추세

생물학적 허용가

능 어획량

수산자원양

특정 어업권에서

의 적절한 어획

한도

환경친화적 어획 

장려를 위해 수

산(기술) 후원

어업의 GDP 기

여도

해양환경/자원 연

구 개발비

토지환경

토지이용

입지선정

사업대상지역

의 토지이용계

획

입주업체의 업

종별 배치 및 

배분계획

사업지구 내외 

지역의 교통망 

시설설치 계획

녹지 및 완충

녹지시설 설치

계획

주변지역의 토

지이용 변화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상위 및 관련계

획과의 연계성

사업지역 및 주

변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여부

공공시설, 교육

시설의 수용용

량의 변화

토지사용 변화

도시지역 증가율

개발허용 용적률

농지의 타용도 전환

적지나 버려진 토지의 

재활용

토지면적 대비 산림면

적 비율

자연공원면적, 도시공

원 면적

도시녹지율

가로경관 녹시율

7등급 이상 녹지자연

도

오염유발업 산업단지 

입지율

국토 중 보호지역 면

적

토지훼손

도시화로 인한 농

경지 손실

국가환경계획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존재여부

자연재해발생위

험지역 거주인구

재해대처계획 존

재여부

1인당 공원면적

1인당 산림면적

도로지역 소음도

보행 만족도

대중교통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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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토지환경

도로망 밀도

도시교통량

도로시설기반 밀도

총 차량대수

도시철도 연장 및 보

급률

도시 내 보행자 전용

도로 수

시설물의 물리적 여건

경작에 적합하고 영구

적인 경작지

지속가능한 관리하의 

산림면적

토양

토양오염물질

의 주요 발생

원 

오 폐수방류구 

부근의 토양오

염

농작물에 미치

는 변화

기름, 독극물, 

슬러지 및 오

염물질의 저장, 

운반, 이용 등

에 따른 영향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

설계 폐기물로 

인한 오염가능

성

지장물 철거로 

인한 영향

토양오염농도 

변화

토지사용 변화

전 국토 중 토양침식 

및 토양오염 위험지역 

비중

총 오염지역 수

토양오염도

토양침식 비율

매립되는 폐기물 양

환경적으로 민감한 자

연지대의 산성물질 및 

질산염의 임계부하 초

과

유용되는 총 농토 중 

친환경농법이 적용되

는 농지면적

농약사용

화학비료 사용량

비료사용 효율

전반적인 기반시설 상

태

오염유발업 산업단지 

입지율

폐수처리

경작에 적합하며 

영구적인 경작지

친환경농산물 생

산비율 %

생물오염

소음과 환경오염

에 의해 침해받

는 가구에 거주

하는 인구 비중

수용 및 처리된 

환경오염관련 불

만/불평

배출부과금 징수

액 및 징수율

오염방지 및 자

원재활용 시 세

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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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토지환경

분뇨, 축산폐수 처리

시설

지정폐기물 발생

폐기물 처리/처분

관리되지 않는 매립지 

수

지형지질

특이지형 및 

보전가치가 있

는 지역의 소

멸 가능성

지형적 장애물

토양교란

지질재해가능

성

지형훼손

토지 및 사면

의 안전성

지형의 변화

지질의 특성 및 

변화

광물자원의 활

용변화

지하수 이용

지반상태의 변

화

토질의 상태

표사, 퇴사의 

변화

토양침식 비율

임목벌채 체적

하천연장 중 자연형 

하천 연장비율

토지사용 변화

토양오염도

자원고갈지역 비율

전 국토 중 토양침식 

및 토양오염 위험지역 

비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자

연지대의 산성물질 및 

질산염의 임계부하 초

과

1인당 지하수 개발량

자원고갈 지역비율

연간 산불발생 면적

지속가능한 관리하의 

산림면적

토지훼손

서식처 파편화

주요 생물종 풍요

도

멸종위기 생물종

생태통로 개설 

수

보존지역 관리를 

위한 총예산

1인당 주요자원 

매장량

자연재해발생지역 

거주인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

제적 손실

자연생태

동식물상

서식환경의 변

화 및  훼손

이동로, 서식지 

차단 또는 훼

손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소

멸과 변화

육수 및 해양 

동 식물상의 도

식생 및 식물군

락의 변화

녹지자연도 변

화, 식물현존량, 

순생산량의 변

화

동물의 분포와 

개체수의 변화 

식생보전급, 동

식물분포 등 생

7등급 이상 녹지자연

도

국가 상징풀의 분포

주요 생물종 풍요도

특정 육상 재래종 조

류의 분포

알려진 생물종 수

알려진 포유류 수

알려진 조류 수

특정 육상 재래 조류

주요 생물종 풍요

도

토종식생의 범위 

및 법률적 보호

생태통로 개설 

수

습지조성 수

단위 노력당 어획

량

보존지역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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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자연생태

피 또는 소멸 

가능성

사업시행 전후

의 동 식물상의 

변화

배출수 및 기

타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생물

상 변화

태자연도  등

급 및 세부현황

의 변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천연기

념물

철새도래지 분

포

종의 분포

멸종위기 생물종

반딧불의 서식밀도

한강 담수어종

산호

침략적 외래 생물종

농장주변 조류인구 변

화

수질오염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비오톱 면적

지속가능한 관리하의 

산림면적

서식처 파편화

위한 총예산

자연보호 프로그

램의 시행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

인 토지습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미치

는 영향

기타 역사적·경

관적 또는 학

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

산에 미치는 

영향

자연자산분포현

황

멸종위기 생물종

습지대 면적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비오톱 면적

역사 문화유산으로서

의 가치를 지닌 장소

로 공식적으로 등록

된 장소들 중 훼손된 

장소의 비율

토종식생의 범위 

및 법률적 보호

습지조성 수

생태마을 만들기, 

생태학습장

자연보호 프로그

램의 시행

문화공간, 인프

라, 문화재

방문객 수, 국내 

및 국외 관광객

에 의해 구매된 

숙박 침실수

관광개발을 위한 

공공예산

관광분야 GDP 

기여도

자연, 문화, 역사

유산의 보존 및 

가치고양을 위한 

공공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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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지역별 1인당 

GDP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

환

폐기물 발생 

및 이의 처리, 

처분

분뇨발생 및 

이의 처리, 처

분

지정폐기물 발

생 및 이의 처

리, 처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

리, 처분상황

지정폐기물 발

생 및 처리, 처

분상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율

매립, 소각, 자원화 시

설 용량

1인당 생활폐기물/음

식물쓰레기 폐기물 절

감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율

다이옥신 농도

포장재 회수

매립되는 폐기물 량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이용 비율

폐기물의 처리/처분

지정폐기물 발생

폐기물 발생

암모니아, 메탄 배출 

및 산출량

소각로 폐쇄수

관리되지 않는 매립지 

수

법으로 사용이 금

지 또는 제한된 

화학약품 수

오염방지 및 자

원재활용시 세금

감면

환경세 및 환경

관련 요금

수용 및 처리된 

환경오염관련 불

만/불평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식 개선

완료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비율

소음

건설 중 소음

주요 발생원에 

의한 특정소음

차량, 항공기 

등 이동오염원 

변화량

소음기준 초과지역 수

도로주변 소음도

도시 교통량

소음과 환경오염

에 의해 침해받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주택임대료

수용 및 처리된 

환경오염관련 불

만/불평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견

진동

도로교통 진동 환경진동 및 특 도로망 밀도 소음과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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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생활환경

철도(지하철)의 

진동

건설작업의 진

동

정진동의 진동

레벨

도시 교통량

도로시설기반 밀도

도시철도연장 및 보

급률

도로연장

에 의해 침해받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비중

주택임대료

수용 및 처리된 

환경오염관련 불

만/불평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견

위락

법에 의한 지

정지역에의 영

향

위락시설에의 

영향

법에 의한 지정

지역, 위락시설 

분포상황

역사 문화유산으로서

의 가치를 지닌 장소

로 공식적으로 등록

된 장소들 중 훼손된 

장소의 비율

주요 관광지의 지역

주민 대비 관광객 비

율

방문객 수, 국내 및 

국외 관광객에 의해 

구매된 숙박침실 수

외국인 관광객 수

문화공간, 인프라, 문

화재

지역문화공연 및 축

제 참가율 및 입장객

수

예술 및 오락활동 참

여

스포츠 레저 활동

저수지 수질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처분

수질오염

소음과 환경오염

에 의해 침해받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비질병 사망률

서식처 파편화

해외관광 수입

관광분야 GDP 

기여도

웰빙척도

문화사업 고용수

준

지역별 실업률

지역별 1인당 

GDP

경관

(조망의 범위와 

사업계획에 의

한) 자연의 변

경관자원 및 훼

손 우려지역

지형, 식생

가로경관 녹시율

경관계획

토지면적 대비 산림지

문화공간, 인프

라, 문화재

주요 생물종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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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생활환경

화 및 훼손

조망경관의 변

화 및 훼손

이용특성의 변

화

역 비율

지속가능한 관리하의 

산림면적

역사 문화유산으로서

의 가치를 지닌 장소

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소들 중 훼손된 장

소의 비율

주요 관광지의 지역주

민 대비 관광객 비율

방문객 수, 국내 및 

국외 관광객에 의해 

구매된 숙박침실 수

자연공원 면적, 도시

공원 면적

7급 이상 녹지자연도

요도

멸종위기 생물종

토종식생의 범위 

및 법률적 보호

보존지역 관리를 

위한 총예산

해외관광 수입, 통

과여객 수

관광분야 GDP 

기여도

거주지 경관에 

대한 거주민의 

평가

웰빙 척도

삶의 질에 대한 

주민 의견

위생공중보건

위생시설(상 하

수 시설)의 보

급

병(의)원 확보

의료시설 현황 

및 공중보건사

항

작업환경조건

상수도,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법정 전염병 발

생현황

일인당 의사 수

병상당 인구수

화학약품의 명목소비 

독성등급별로 목록화

설사, 말라리아, 폐렴 

등 유아질병 환자 비

율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병률

1인당 화학물질 사용

량

식품이나 사료에 포함

된 다이옥신 또는 

PCB

폐수처리

상하수 고도처리율

어패류속 중금속 

및 수은 잔류

산업재해

하수처리 향유인

구

안전한 식수접근 

인구

주요 보건시설 접

근인구

건강 기대여명

5세 이전 사망률

에이즈, 말라리

아, 결핵 등 주요 

질병에 의한 사

망률

약물에 의한 사

망률

GDP 대비 보건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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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생활환경

전파장해

전파의 차폐장

해와 반사장해

전자파의 자기

장에 의한 영향

 

TV 등의 전파

상황, 수신상황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견

일조장해

일영범위 및 

상황의 변화

일영상황(범위, 

시각 및 시간 수)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견

사회경제

인구

인구의 변화 총인구수, 세대

수, 인구밀도

연령별, 성별, 

산업별 인구구

성 현황 및 변

화 

인구증감

인구 증가율

총 출생률

피임률

50-70세 사이 생존인

구 비중

혼자 사는 사람 수

수도권 인구 집중도 

%

남성 노동력 100명당 

여성 노동력 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순 등록률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병상당 인구수

1인당 의사 수

가구수, 가구당 구성

원 수

공립보육시설

지역별 1인당 GDP

하수처리 향유인

구

안전한 식수접근 

인구

지역별 실업률

성별, 연령, 최고

학력에 따른 총 

실업률

1인당 바닥면적

부양률

자가 보유율

전력 또는 상업

용 에너지에 접

근 가능한 가구

비중

에너지 부족을 

경험한 가구비율

최소주거기준 미

달 가구수

최소한의 주거지

에 사는 도시인

구 비율

주거

주거특성의 변화

이주사항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

택의 형태, 구

조, 주거환경의 

적절성, 주택 

자가보유율

공공 임대주택 비율 

및 주택임대료

범람발생 위험지역 건

물 수

최소주거기준 미

달 가구수

소음과 환경오염

에 의해 침해받

는 가구에 거주



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 81

환경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항목 압력지표(P) 상태지표(S)
영향 및 

대응지표(I&R)

사회경제

소유현황 인구증가율

총 출생률

거주인구 순 이주율

1인당 바닥면적

수도권 인구 집중도 %

하는 인구비중

건전한 거주환경

에서 생활하는 

도시인구 비중

자연재해발생위

험지역 거주인구

산업

소득수준의 변

화

산업발전에 따

른 지방재정 

증대

인근지역의 지

가 및 임대료 

상승

산업별 활동상

황(산업별 취업

인구, 산업구조, 

규모, 생산액, 

산업배치현황)

산업구조 변화

온실가스 배출

총&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

NOx 배출

PM10 배출

도시 내 오염물질의 

대기농도

산업용수 사용강도

폐기물 발생

유해폐기물 발생

토지사용의 변화

소득 40% 이내 인구수

빈곤인구비율

절대빈곤층(미화 1-2 

달러로 하루연명) 인

구비중

최고와 최저 분위 국

민소득 간의 비율

가구의 주간 실질 가

처분 소득

소득분포 관련지표

공공 임대주택 비율 

및 주택임대료

지역별 1인당 GDP

지니계수

사회빈곤지수

제조업 가동률

1인당 실제 최종소비

지출

산업재해

스모그 발생

상대적인 빈곤편

차

도농 소득격차

자가보유율

가구당 교육비 

지출: 도시, 농촌

지역별 실업률

장기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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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 대행업무 개선을 중심으로-

한원형((주)수성엔지니어링)

1. 대행업무 현황 및 문제점

1.1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운영 실태

1.1.1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소속 분석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는 환경부로부터 환경

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업자가 자체적(부속 

연구소 등)으로 수행하나,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은 토목관련 엔지니어링업체, 환경전문 

평가대행업체, 국공립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중 환경질 측정, 동․식물상조사, 해양물리조사, 기상관측 및 모델링 

분야(기상모델링, 오존예측, 해양수치모델링, 지하수모델링, 경관모델링 등)은 대부분 해당분

야의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작성되고 있음 

<그림 3-1>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구성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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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격취득 목적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취득 목적은 환경영향평가 고유업무 수행, 환경질 측정업무 대행, 

설계업무 발주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증가추이는 1995년 총 89개 업체에서 2007년말 총 325개 업체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주요 사유는 토목관련 업체의 설계조건을 위한 참가제한요소로 환경영향

평가대행자가 이용되고 있음에 기인함

◦환경영향평가는 분리발주가 법제화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한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실에 타 설계분야에 입찰조건으로 명기되어 불필요한 자격 취득으로 인한 

중소설계업체에 과다한  비용요소로 작용함

◦ 환경영향평가 고유업무 외 설계업무 발주참여, 환경질 측정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격을 취득한 것은 현행 법령 상 2년 이내 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이 

없을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적을 위한 편법이 불가

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장 규모에 비해 대행업체 난립에 따른 업체의 부실화

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나,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판단됨 

◦2007년 말 준공실적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수행건수를 살펴보면 평가대행자 325개 

업체 중 78.2%가 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이 없었으며, 5건 이상 수행한 업체는 12개 업체

(3.7%)에 불과함

구 분 계 0건 1-2건 3-4건 5건 이상

대행자수 325 254 49 12 12

(%) 100.0 78.2 15.1 3.7 3.7 

<표 3-1> 수행 건수별 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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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설계참여조건 이용사례 1 >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설계참여조건 이용사례 2 > 

<그림 3-2>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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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영향평가 발주 실태

◦2007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중 공공발주와 민간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발주가 

72.3%, 민간발주가 27.7%로 공공발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경우 총 건수 495건 중 공공발주가 88.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음

구   분 업무별 계 공공 민간

환경평가
대행건수 148 107 41

비율(%) 100.0 7.23 27.7

사후조사
대행건수 495　 438 57

비율(%) 100.0　 88.5 11.5

<표 3-2> 민간과 공공기관별 환경영향평가 대행건수

1.2.1 공공기관 발주조건 분석

◦공공기관의 발주는 대부분 공개입찰로 이루어지며, 발주의 기본조건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자를 기본 자격조건

으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교통, 수자원,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조경) 및 환경부문(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에 신고된 업체로 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격만을 갖춘 전문업체는 기본 자격요건 조차 만족시킬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공공기관의 입찰에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금액 2억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업체현황평가 결과 7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통상 상위점

수 10개～16개미만의 업체에만 참가자격을 주어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 325개 업체 

중 20개 이내의 업체만이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격요건의 설정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

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지, 최적의 자격요건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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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입 찰 참 가  조 건

지방자체단체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교통, 수자원,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조경) 

및 환경부문(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에 신고된 업체이며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자

◦ 해당지역 평가대행업체와 공동도급 참여시 가점

◦ PQ 평가결과 적격자로 통보받은 상위 7～10업체 선정 후 입찰

한국토지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분야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

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교통․재해․인구영

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자

◦ PQ 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가제한으로 국내 단지평가 실적이 많은 상위 10개업체 

선정 후 상위 5개사가 대부분 낙찰

대한주택공사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교통, 수자원,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조경) 

및 환경부문(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에 신고된 업체이며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자

◦ PQ 75점이상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 통상 16개업체(공동도급 별도) 선정 후 입찰

한국도로공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

된 자

◦ 통상 15업체(공동도급 별도) 선정 후 입찰

<표 3-3> 공공기관 입찰참가 조건

1.2.2 민간업체 발주실태

◦ 정부투자기관 외 대부분의 민간업체는 업체의 특성에 따라 발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견적에 의한 최저가 낙찰시스템으로 발주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업무 외 설계업무 발주참여, 환경질 측정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대행자 자격을 취득한 업체에서 2년 이내 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이 없을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적취득을 위해 저가입찰 

등의 무리한 수주로 인하여 공정 및 조사분야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걸러내지 못하여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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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행업체 기술개발 투자현황

대행업체의 기술개발 투자현황은 공공기관의 발주시스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을 지표로 분석하였음

1.3.1 기술개발실적

◦업체별 기술개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업체들이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기술개발배점 5점 : 신기술 1.0점/건, 특허 0.6점/건, 실용신안 0.3점/건)을 감안하여 지속적

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토목엔지니어링사 기술개발은 

택지, 도로, 상하수도, 철도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지, 도로 등과 연계한 

환경시설에 해당하는 개발실적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개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발주가 분리발주로 법제화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할 환경영향평가

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시스템이 없음에 따라 건설관리기술법 또는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기인함

1.3.2 투자실적

◦업체별 투자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투자금액은 최근 3년평균 11,151백만원, 건설부

문 총매출액은 3년평균 194,357백만원으로 조사되었음.

◦총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실적은 가장 높은 회사가 19.54%이고, 가장 낮은 업체는 

3.27%로 조사되었음 

◦이는 발주처별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투자실적 10점 : 기술개발투자금액/당해

연도 건설부문 총매출액 = 3.0%~4.0%)에 대한 배점기준과 비교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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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체의 특성상 각 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투자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됨 

업

체

명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전체

환경

설비

분야

기타설

비분야

환경

영향

평가

분야

전체

환경

설비

분야

기타설

비분야

환경

영향

평가

분야

전체

환경

설비

분야

기타설

비분야

환경

영향

평가

분야

A사 - - - - 10 10 - - 15 15 - -

B사 - - - - 6 3 3 - 11 7 4 -

C사 1 - 1 - 22 11 11 - 12 - 12 -

D사 1 - 1 - 15 - 15 - 5 - 5 -

E사 2 1 1 - 5 3 2 - 26 7 19 -

F사 - - - - 11 8 3 - 7 5 2 -

G사 - - - - 8 - 8 - 18 1 17 -

H사 - - - - 30 5 25 - - - - -

I사 - - - - 32 6 26 - - - - -

J사 - - - - 4 - 4 - 22 1 21 -

K사 2 - 2 - 22 1 21 - 17 11 6 -

L사 - - - - 22 1 21 - 8 - 8 -

M사 1 - 1 - 33 1 32 - 9 - 9 -

N사 - - - - 3 - 3 - 57 1 56 -

O사 - - - - 32 10 22 - - - - -

합계
7 1

(14.3%)

6

(85.7%)
-

255 59

(23.1%)

196

(76.9%)

- 207 48

(23.2%)

159

(76.8%)
-

<표 3-4> 업체별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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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기술개발투자금액

(백만원)

건설부문 매출액

(백만원)
비율(%)

비고

(적용년도)

A사 36,627 187,479 19.54 2004~2006

B사 3,308 55,010 6.01 2003~2005

C사 6,900 157,077 4.39 2004~2006

D사 7,603 165,790 4.59 2003~2005

E사 13,721 141,854 9.67 2001~2003

F사 12,051 240,111 5.02 2004~2006

G사 2,972 44,727 6.65 2004~2006

H사 22,421 581,986 3.85 2005~2007

I사 6,845 100,818 6.79 2004~2006

J사 8,886 235,481 3.77 2004~2006

K사 15,579 475,856 3.27 2004~2006

L사 6,854 145,795 4.70 2005~2007

M사 7,183 156,140 4.60 2005~2007

N사 9,978 135,688 7.35 2005~2007

O사 4,843 61,534 7.83 2005~2007

P사 12,645 224,380 5.64 2004~2006

평균 11,151 194,357

<표 3-5> 최근 3년간 업체별 투자실적 현황

1.4 전문가 투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작성비용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산정기준의 

기본 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현재의 대행자 구성으로 불가피하게 외주처리하는 동식물상 및 

측정분야 외에도 협의과정에서 요구하거나, 검토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조사 및 모델링 분야에 

전문가 투입이 요청되나, 이에 대한 품셈기준(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07.8. 13, 

환경부고시 제2007-124호)에 실비적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발주기관은 환경분야에 비전문적인 입장이므로 대부분의 사업에 조사, 모델링 

분야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실비산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전문분야에 대한 정밀한 조사 및 모델링은 예산이 편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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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전문기관에 정상적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전문가 개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발주가 이루어

지거나, 전문기관에 발주하더라도 조사 및 모델링범위를 최소하 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과학성 제고에 역행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임

◦부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의 일부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예산범위 자체가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바, 

전문조사기관 또는 전문가의 투입범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투입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책임있는 과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행결과가 조사 및 모델링 분야에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더라

도, 전문조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책임을 묻게 됨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책임성 있는 조사나 모델링을 기대하기 어려우

며, 이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양성화 또는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요 

요소임

◦참고로 동․식물상의 경우 전문기관 또는 대학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부실로 판정이 

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소명은 『조사비용이 적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통보함으로써 모든 책임이 면제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환경

영향평가대행자가 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실정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전문분야에 하도급을 실시할 때 일부 예산

금액의 확보되었을 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증을 위해 전문기관에는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으며, 이에 전문기관의 양성화 및 기술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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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1. 기  상

기상자료

분석
◦기상청의 10년간 통계자료 구입 및 분석

◦기상청 구입단가 적

용

기상 관측
◦기상탑 설치 및 관측(1년)

◦상층기상 관측(연 2회이상)

◦실비 적용

◦실비 적용

2. 대기질

대기질 분석 ◦3차원 모델링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교통량 예측 ◦장래 교통량 예측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3. 수  질

하천수질 
◦수리모델링

◦수질모델링
◦실비 적용

호소수질
◦수리모델링

◦수질모델링
◦실비 적용

지하수수질
◦수리모델링

◦수질모델링
◦실비 적용

4. 해양환경
해양물리 

조사

◦조석관측(1개월/개소 당)

◦연속조류관측(15일/개소 당)

◦층별조류관측(13시간/개소 당)

◦조량관측(13시간/개소 당)

◦부표추적(13시간/개 당)

◦부유사 조사(13시간/개소 당)

◦소류사 조사(회/개소 당)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표 3-7> 직접경비항목의 조사내용별 품셈기준

구    분 대가기준 내용 비    고

법 적 근 거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2007.8.13  환경부고시 제

2007-12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예 산  산 정

기        준

◦ 직접인건비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

내용의 투입인력에 근거하여 산정

◦직접경비

 -평가항목별 조사내용 별 실비적용

  (전문업체 및 전문가 의뢰)

◦제경비 및 기술료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요율 적용

<표 3-6>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가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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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형광사 조사(회/개소 당)

◦해저토 조사(회/개소 당)

◦매몰량 조사(회/개소 당)

◦파랑관측(30일/개소 당)

◦설계파 추산(건당)

◦수온 연속관측(1개월/개소 당)

◦수온,염분,부유사 분포(회/개소 당)

◦염료확산 조사(회/개소 당)

해양수치

 모델링

◦표사 및 퇴적 모델링

◦파랑 모델링

◦유류확산 모델링

◦3차원 모델링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현황조사
◦해빈류, 해안선 변화, 수심측량 및 해상풍 

조사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5. 토  양
토양오염도

조사
◦정밀조사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6. 지형·지질

지질조사

토질조사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분석

◦토질 및 기초조사 준

품셈단가 적용

지형특성

조사
◦특이지형․지질 및 지하수위 정밀조사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7. 동·식물상

특정식물

특정동물
◦특정 종의 분포 및 특성 조사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서식처 조사 ◦생태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해양 동․식물 ◦해양동․식물 생리실험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8. 친화경적

자원순환

배출량 조사
◦폐기물 운반차량 중량계측

 (3회/일×연속3일×4계절)
◦실비 적용

성분 분석

◦삼성분 분석

◦원소 분석

◦물성 분석

◦실비 적용

9. 소음․진동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 측정 및 3차원 모델링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10.위락·경관
경관

시뮬레이션

◦수치지도이용(10지점×4장/지점당)

◦컴퓨터그래픽(10 Cut당)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동영상 제작(30 Cut/초 당)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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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식재계획 

스케치
◦조경식재계획 Sketch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11. 전파장해

전파강도

측정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

 (지점당, 회당)
◦실비 적용

전파수신 

상태 조사

◦라디오, TV등 전파수신기의 방송별 수신상

태 조사(지점당, 회당)
◦실비 적용

자기장 및

전자파 측정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자기장․전

자파 측정․조사
◦실비 적용

12. 일조장해 일조변화
◦댐 건설 등 기상변화 유발사업 시행시 일조

변화 분석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1.4.1 지하수 전문가 투입 사례조사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2007.8.13  환경부고시 제2007-124)에 지하수 

모델링은 수질분야 및 지형․지질분야에 실비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선형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지하수위 또는 지하수질모델링이 검

토의견에 주로 반영되나, 최근에 지하수 모델링과 관련되 검토의견의 제시된 사업 10건 

중 3건만이 환경영향평가 수행내역에 직접경비가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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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평가비용

(백만원)

내역반영 

금 액 

(백만원)

비율

(%)

평가시 

투입금액

(백만원)

비율

(%)
비 고

영덕~양재(용인~서울)민간투자시

설사업
308.9 - - 시공사 시행 -

초안검토

의견

울산효문국가산업단지 408 - - 25 -
보완검토

의견

하남산단외곽도로 건설사업 325 - - 30 -
보완검토

의견

호남고속철도(정읍~광주)건설사업 815 - - 45 -
보완검토

의견

당진~천안간고속도로 건설사업 

EIA
865 - - 60 -

보완검토

의견

울산High Tech Valley조성사업 345 30.0 8.7 26 -
초안단계 및 

초안검토의견

영덕~오산간 도로건설사업 249 - - 23 9.2
보완우려

진행

충주-제천(산척-청풍) 고속도로 건

설사업
383.3 - - 10 2.6

보완우려

진행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346 50 14.5 25 -
초안검토

의견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618.9 63.6 10.3 48 -
본안단계 및 

보완검토의견

<표 3-8> 지하수 전문가 투입에 따른 비용 분석

1.4.2 경관전문기관 및 전문가 투입현황 분석

◦2004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전면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제도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지만 환경영향평가 발주 시 감안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2007.8.13  환경부고시 제2007-124)에 경관 

시뮬레이션은 전문가 의뢰에 의한 실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물량은 수치지도이용 시 

10지점×4장/지점 당, 컴퓨터그래픽은 10 Cut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우며, 내역 산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조사된 38개 사업 중 3건 만이 경관에 대한 직접경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중 영덕-오산간 도로건설사업의 경우는 설계변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고, 나머지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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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평가비용

(백만원)

내 역 

반영금액

(백만원)

비율

(%)

평가시 

투입금액

(백만원)

비율

(%)
비 고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 EIA 349 - - 미공개 -
초안검토

의견

옹점~신기 도로건설사업 EIA 127.3 - - 미공개 -
초안검토

의견

영덕~양재(용인~서울)민간투자시설

사업 EIA
308.9 - - 미공개 -

보완의견

단계실시

울산~포항복선전철 건설사업 EIA 549 - - 22 3.2
초안검토

의견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 EIA 630 - - 24 4.3
초안검토

의견

울산효문국가산업단지EIA 408 - - 미공개 -
보완의견

단계실시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사업 EIA 325 - - 미공개 -
보완의견

단계실시

호남고속철도(정읍~광주)건설사업 

EIA
815 - - 미공개 -

보완의견

단계실시

당진~천안간고속도로 건설사업 EIA 865 - - 미공개 -
보완의견

단계실시

시흥시관내(하중-안산)국도대체우회

도로 건설공사
340 - - 16 4.7

초안

단계실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도로(오송2지

구) 건설공사
171 - - 11 6.4

초안단계 및 

초안, 보안 

검토 의견

영덕~오산간 도로건설사업 249 27 10.8 27 10.8
초안

단계실시

충주-제천(산척-청풍) 고속도로 건설

사업
383.3 - - 9.2 2.4

초안

단계실시

00지구 민간투자사업 800 15* 7.5
  발주처

 직접시행

<표 3-9> 경관 전문가 투입에 따른 비용 분석

경우는 발주처가 별도로 발주한 예산으로 초기에 예산이 반영된 사레는 없었으며, 우리나라 

예산 규정 상 발주 후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과정은 상당히 드문 경우임

◦많은 조사사업의 경우 평가 시 투입금액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바, 이는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바, 대부분 전문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발주형태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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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평가비용

(백만원)

내 역 

반영금액

(백만원)

비율

(%)

평가시 

투입금액

(백만원)

비율

(%)
비 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 160 - - 미공개 -
초안의견단

계실시

신울진 1,2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779 70* 9.0
  발주처

 직접시행

호남고속철도(청원-공주) 건설사업 1,019 - - 27 2.6
초안

단계실시

낙안-상사간 도로건설

공사
184 - - 2.4 1.3

초안

단계실시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127.9 - - 5.4 4.3
본안

단계실시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79.6 - - 3.6 2.0
본안

단계실시

정선북면 국도개량공사 232 - - 19.2 8.3
초안

단계실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346 - - 13.8 4.0
초안검토

의견

아산영인․평택청북도로건설공사 174 - - 16.2 9.3
초안검토

의견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618.9 - - 24.0 3.9
본안 및 보완

검토의견

수원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79.6 - - 미공개 -
초안검토

의견

굴포천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 427.8 - - 11.1 2.6
본안

단계실시

축구센터 건립사업 151.6 - - 4.6 3.0
초안검토

의견

진해자은지구 택지개발사업 119.7 - - 3.2 2.7
초안검토

의견

남서권역 도시개발사업 375.9 - - 34.9 9.3
초안

단계실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377.1 - - 미공개 -
초안검토

의견

창원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97.4 - - 18.2 9.2
초안 및 본완 

검토의견

제천강저지구 택지개발사업 106.3 - - 1.0 1.0
초안검토

의견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515.4 - - 8.0 1.6
초안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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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평가비용

(백만원)

내 역 

반영금액

(백만원)

비율

(%)

평가시 

투입금액

(백만원)

비율

(%)
비 고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 169.1 - - 22.4 13.2
초안검토

의견

화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88.2 - - 10.0 5.3
초안검토

의견

정촌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25.5 - - 5.9 4.7
초안검토

의견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106.6 - - 10.4 9.7
초안 및 보안 

검토의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455.8 - - 23.4 5.1
초안검토

의견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2.1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분담이행방식 활성화

◦현행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대부분의 업체들이 동․식물상 조사기관, 경관 시뮬레이션, 

지하수 모델링 등의 분야를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 협의를 받고 있는 실정임

◦앞서 분석하였듯이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작성비용으로 국한되어 있

으며, 기준의 기본 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

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투입이 불가피한 조사 및 모델링 분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24호)은 실비적용으로만 규정되

어 있어 환경분야에 비전문적인 발주기관이 조사, 모델링 분야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실비

산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전문분야에 대한 정밀한 조사 및 모델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전문기관에 정상적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전문가 개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발주가 이루어

지거나, 전문기관에 발주하더라도 조사 및 모델링범위를 최소화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과학성 제고에 역행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임

◦해당 조사 및 모델링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행결과가 조사 및 모델링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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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책임을 묻게 됨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책임성있는 조사나 모델링 및 기술개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발주시스템에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공동도급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작성기관 모두가 개발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와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도도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용역,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

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하며, 방식은 공동이

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음

◦공동도급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발주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현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측정분야, 동․식물상 분야, 해양분야, 경관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양성화를 통한 기술개발

을 위한 투자의욕 고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수행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해당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도 주어지므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양성화의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부수적으로 이를 통해 현재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행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부분적인 전문화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써의 역할

을 담당하고, 기술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현재의 대행자 구성으로 불가피하게 외주 처리하는 

동식물상 및 측정분야 외에도 전문가 투입이 요청되는  조사, 모델링 분야에 대해 샘플이나 

표준내역 없이 실비정산만으로 규정한 현재의 품셈기준(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07.8. 13, 환경부고시 제2007-124호)에 사업별, 규모별 예시(안)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

가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에서 제시하기 어려울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에 의뢰

하여 제작․배포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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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1. 정의
-같은 업종끼리 재정․기술능력․시 공

경험의 보완
-업종이 다른 업체와 등록업종(면허)보완

2. 관련법규
-국가를당사자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회계예규(2200.04-136-15,2007.10.12 

󰡒공동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3. 구성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

-각각의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모두 갖

춘 경우 가능

-분담내용에 의한 구성

-각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범위내 참

여 가능

4. 대표자 권한
-입찰, 대금청구 및 수령,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등
-좌 동

5. 각종 보증금의 

납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중 

하나가 일괄납부가능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납부

6. 시공능력 

공시액의 적용
-합산하여 적용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

7. 대가 지급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

자가 제출
-좌 동

8. 계약이행의 

책임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9. 하도급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하도급 불가
-구성원 각자의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하도

급 가능

10. 손익배분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
-분담공사별로 배분. 단, 공통비용은 분담공

사금액비율별  배분

11. 중도탈퇴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탈퇴 불가 -좌 동

12. 구성원 중 

파산․해산 시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불이행시 잔여구성

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  

13. 권리․의무 

양도 제한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좌 동

14. 하자담보
-공동수급체 해산 후 당해 공사 하자발생

시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표 3-10>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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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기술개발 투자 제고방안

2.2.1 목 적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발주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별도

의 발주시스템을 수립하지 않아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운용되고 있지만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고유한 특성

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기술관리법 외에도 발주가 이루어지는 타분야는 별도의 발주를 위한 적격심사시스템

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정한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구현함은 

물론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토목엔지니어링사의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현황은 앞서 분석하였듯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전항에서의 전문기관 참여 및 기술개발의 양성화를 위하여 품셈의 정리와 더불어 

전문기관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도도급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을 도입하여야 가능할 것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는 전문기관의 참여에 따른 책임(환경영향평가 작성자로

써의 책임)과 권한(환경영향평가 수행비용 중 전문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대가 권리)이 명확

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및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개발 투자

의용 및 투자실천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의 법제화에 따라 발주시 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위한 평가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의 전제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어

야 할 것임



102 ｜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구 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기준안

30억 이

상 <10억 이상>

‧ 적격점수 : 85점

‧ 기술: 67(3) 가격 : 30

‧ 30-[(0.88-투/예)×100]

‧ 가점(×)-75.995%

가점 3점(O)-72.995%

‧ 적격점수 : 85점

‧ 기술: 80 가격 : 20

‧20-2[ ( 0.88-투/

예)×100]

‧ 적격점수 : 85점

‧ 기술: 70 가격 : 30

‧ 3 0 - [ ( 0 . 8 8 -투/

예)×100] <10억 이상>

‧ 적격점수 : 85점

‧ 기술: 70 가격 : 30

‧ 30-[(0.88-투/예)×100]30억 미

만~10억 

이상

‧ 적격점수 : 90점

‧ 기술: 70 가격 : 30

‧30-2 ( 0 .8 8-투/

예)×100]

‧ 적격점수 : 90점

‧ 기술: 70 가격 : 30

‧ 3 0 - [ ( 0 . 8 8 -투/

예)×100]

10억 미

만 ~ 5 억 

이상

‧ 적격점수 : 95점

‧ 기술: 47(3) 가격: 50

‧50-2 [ ( 0 . 8 8 -투/

예)×100]

‧ 가점(×)-86.995%

  가점3점(O)-85.495%

<2억 이상~10억 

미만>

‧ 적격점수 : 90점

‧ 기술: 50 가격 : 50

‧50-2[ ( 0.88-투/

예)×100]

‧ 적격점수 : 95점

‧ 기술: 50 가격 : 50

‧50-2 [ ( 0 .88-투/

예)×100]

‧ 적격점수 : 85점

‧ 기술: 50 가격 : 50

‧50-2 [ ( 0 .88-투/

예)×100]

5억 미

만 ~ 3 억 

이상

(3억 미

만 ~ 2 억 

이상)

‧ 적격점수 : 95점

‧ 기술: 27(3) 가격 : 70

‧70-4 [ ( 0 . 8 8 -투/

예)×100]

‧ 가점(×)-87.495%

  가점3점(O)-86.745%

‧ 적격점수 : 95점

‧ 기술: 30 가격 : 70

‧70-4 [ ( 0 .88-투/

예)×100]

‧ 적격점수 : 85점

‧ 기술: 30 가격 : 70

‧70-3 [ ( 0 .88-투/

예)×100]

2억 미만

‧ 적격점수 : 95점

‧ 기술: 10 가격 : 90

‧ 90-20[(0.88-투/예)×100]

‧ 적격점수 : 95점

‧ 기술: 30 가격 : 70

‧70-20[ (0.88-투/

예)×100]

‧ 적격점수 : 95점

‧ 기술: 10 가격 : 90

‧90-20[ (0.88-투/

예)×100]

‧ 적격점수 : 85점

‧ 기술: 20 가격 : 80

‧80-5 [ ( 0 . 88-투/

예)×100]

<표 3-11> 공공기관별 적격심사 기준 및 기준안

2.2.2 공공기관별 발주를 위한 평가기준도입 현황

◦현재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구매외, 공공분야에서 발주하

는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외에도, 시설공사의 발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도 

별도의 발주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발주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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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점수 배점한도

(10점)

‧ 자기자본(5), 유동(5)

‧ 특별신인도(2)

‧ 기술점수 배점한도

(30점)

‧ PQ 심사

‧ 기술점수 배점한도

(10점)

‧ 자기자본(5), 유동(5)

‧ 특별신인도(2)

‧ 기술점수 배점한도

(20점)

‧ 3년간 실적이 기초금

액 이상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점수상위인자

‧ 적격 점수 직 상위 

인자

‧ 적격 점수 직 상위 

인자

‧ 적격 점수 직 상위 

인자

기술 ‧가

격의 소

수점 처

리법

‧ 기술: 소수점 3째 

반올림

‧ 가격: 소수점 5째 

반올림

‧ 기술: 소수점 3째 

반올림

‧ 가격: 소수점 4째 

반올림

‧ 기술: 소수점 3째 

반올림

‧ 가격: 소수점 5째 

반올림

‧ 기술: 소수점 3째 

반올림

‧ 가격: 소수점 5째 

반올림

예정가격
‧ 기 초 금 액 의 

97%~103%

‧ 기 초 금 액 의 

98%~102%

‧ 기 초 금 액 의 

98%~102%

‧ 기 초 금 액 의 

97%~103%

작성 폭 ‧ 15개중 4개 추첨 ‧ 15개중 4개 추첨 ‧ 15개중 4개 추첨 ‧ 15개중 4개 추첨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00 100

1. 참여기술자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마)업무관리능력

(2)분야책임기술자

(3)참여기술자

(4)업무여유도

 (가)책임기술자

 (나)분야책임기술자

60

20

 (5)

 (6)

 (7)

 (1)

 (1)

20

10

10

 (6)

 (4)

1. 참여기술자

(1)경험

 (가)책임기술자

 (나)분야책임기술자

(2)전문성

 (가)책임기술자

 (나)분야책임기술자

(3)기타참여기술자

(4)업무여유도

 (가)책임기술자

 (나)분야책임기술자

60

10

 (6)

 (4)

10

 (6)

 (4)

30

10

 (6)

 (4)

2 . 유 사용역  

수행실적

(1)실적

(2)금액

15

(7)

(8)
3. 업체능력

(1) 경험 : 5년간 수행

실적

(2) 전문화정도

(3)과업이해도

25

 (15)

 (5)

 (5)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기술개발실적

(2)투자실적

(3)활용실적

(4)R&D사업참여실적

(15)

2

8

3

2

3-1. 보유기술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술력확보

와 당해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등

(10)

4. 신용도 (1)입찰참가제한

(2)재정상태건실도

(10)

7

3

3-2. 신용도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분야 성과품질, 재정상태

건설도

(5)

<표 3-12> 건설기술관리법과 엔지니어링진흥법 세부평가기준 비교



104 ｜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2.2.3 환경영향평가 발주 평가기준 도입시 고려사항

◦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위한 평가기준 시 도입하여야 할 원칙은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전문

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제화 사회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함

◦또한 작성자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대행자와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극대

화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전문회사가 공존할 수 있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활성화는 대전제되어야 함

◦이러한 과정의 대전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별도의 업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의 근간 하에 전문화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함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종사자가 조직적인 역할 외에도 개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칭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하여야 하며, 환경영

향평가사의 지속적인 기술력 개발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도입도 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적격심사의 반영요소는 아래와 같음



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 105

< 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위한 적격심사 반영의 필수 요소 >

1. 총괄분야

① 환경영향평가의 적격심사시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 투입을 위한 공동도급에 의한  분

담이행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범위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작성위원회

의 범위 설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②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과정이 발주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대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항목 및 범위설정이 이루어져야 함

2. 참여기술자 분야

① 참여기술자의 경험을 평가함에 있어 민간사업의 실적의 경우 그 증빙과정에 어려움

이 있음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 실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환경

부장관의 업무위탁에 의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적취합을 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의 실적 또한 환경영향평가 참여기술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② 참여기술자의 범위는 계획 및 설계분야와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

여야 함

③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전문분야 기술자의 참여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함

3. 업체 면허분야

① 업체능력 평가시 면허 업종을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면허를 

요구하는 관례를 수정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격으로 한정하여야 함

② 전문화정도의 도입여부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함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분야

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가능한 한 환경영향평가분야로 한정하여야 함

②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그간 소홀했으므로 투자실적의 목표치를 건설관리

기술법 상 3.0%~4.0%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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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경계획과 환경영향평가의 연계방안

2.3.1 환경계획의 현황 및 접근방향

◦환경보전계획의 종류는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
도환경보전계획, 시․군․구환경보전계획 등,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태․경
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등 개별법마다 법정 환경보전계획이 약 30여개가 법제화되어 있음

◦이는 종합적인 환경관리계획으로 개별사업 및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할 때 종합적인 환경계획 측면에서 연계검토가 필수적이어야 하며, 누적영향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시에 필수적인 요소임

◦그러나 이러한 법정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정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토분야의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를 진행하는 현재의 관례는 조속히 수정되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 환경관련 보전계획의 운영실태 및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

의 연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계획 및 국토계획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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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계획명 주 요 목 적 계획수립자
계획

주기
비  고

환경정책

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차원의 환경보전 환경부장관 10년 제12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

적․체계적 추진
환경부장관 5년 제14조의2

시‧도환경보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

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시‧도지사 - 제14조의3

시‧군‧구환경보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

획 및 시․도환경계획의 종합

적․체계적 추진

시장‧군수‧구청

장
- 제14조의4

특별종합대책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 환경부장관 - 제22조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

환경오염의 상황 파악 및 그 

방지대책 강구
환경부장관 등 - 제23조

자연환경

보전법

자연환경보전방침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실

현
환경부장관 -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 환경부장관 10년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 기

본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환경부장관 - 제14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시‧도지사 - 제2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

성유지 및 오염물질의 배출한

도(허용총량)를 설정‧관리

시‧도지사

5년

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시장‧군수등 제4조의4

대권역 및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대권역 및 중권역별 수질보전 환경부장관 등 10년

제24조, 

제25조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종말처리시설 관리 시행자 - 제49조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시

행계획
비점오염원 관리 환경부장관 -

제55조 및 

제56조

수주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기

본계획/시행계획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

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
환경부장관 -

제9조, 

10조, 

제11조

대기환경

보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내 환경

기준을 달성·유지를 위한 

계획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환경기

준을 달성·유지
시‧도지사 - 제19조

<표 3-13> 환경계획의 종류

2.3.2 환경계획의 종류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상 다음과 같은 환경계획이 법제화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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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계획명 주 요 목 적 계획수립자
계획

주기
비  고

수대법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계획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 환경부장관 등 10년

제8조,제9

조

토양환경

보전법
토양보전기본계획 토양보전 환경부장관 10년 제4조

하수도법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

전
환경부장관 10년 제4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

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

특별시장·광역

시장·시장 또는 

군수

5년
제5조 및 

제6조

폐기물관

리법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적정처

리
시‧도지사 10년 제9조

폐기물관리종합계획 국가의 폐기물 적정관리 환경부장관 10년 제10조

건재법 재활용기본계획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 촉진
환경부장관 5년 제8조

자재법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자원재활용 촉진 환경부장관 5년 제7조

유관법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

획

유해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

리
환경부장관 5년 제6조

가관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가축 분뇨의 체계적 관리 시‧도지사 10년 제5조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

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
국토해양부장관 10년 제6조

지역지하수관리기본계획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체계

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

시‧도지사 - 제6조의2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

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

리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

시장·시장·군수

10년 제4조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

돗물의 안정적 공급

환경부장관 10년 제5조

주: 1)수주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대법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건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유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가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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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환경계획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개별화된 환경계획를 종합적인 환경관리계획으로 환경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동적인 

환경보전에서 능동적인 환경보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

안은 다음과 같음

①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공간적, 거시적 영향에 대한 평가 가능

② 제반 저감방안(예 : 하수처리, 상수공급, 폐기물처리 등) 수립시 최적의 운영시스템 

검토 가능

③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환경보전계획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관련법정

계획의 활성화 유도

④ 일정 블록 내에서 연계사업 및 밀집사업에 대한 누적평가 가능

⑤ 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의 연계 및 반영 유도 가능   

<그림 3-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3.4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전제조건

◦환경계획은 상․하간 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계획과 시․도별환경보전계획, 시․군․구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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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계획)간의 연계 및 종합분야와 각 부문계획(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환경종합계

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시․군․구환경보전계획 등)과 부문별 환경보전

계획(폐기물처리기본계획, 토양보전기본계획 등)의 연계가 이루어 상․하․좌․우간의 계획의 네

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함

◦환경계획과 공간계획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 쌍

방간의 연계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환경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분야 예산(지방양여금 포함) 수립 시 상․하수도기

본계획과 같이 종합분야 및 부문분야의 환경계획을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계획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계획의 결과는 계획년도별 실체적 투자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함

◦사업환경영향평가와 간이환경영향평가의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지역별 환경보전계획 

및 부문별 환경보전계획의 목표를 준수할 수 있는 과정에서 수립되어야 함

◦또한 환경계획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eiass.go.kr/)에 제반 환경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3. 환경평가사 도입방안

3.1 도입의 목적 및 필요성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하는 측면에서 예측․
평가기법의 개발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최근 친환경적 국토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과학성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객관

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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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할 환경영향평가의 자격 종목이 개발을 통한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자격종목의 개발 외에도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사회

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도 과거에는 환경공무원교육원을 통해 실시되고 있었지

만, 이 또한 규제개혁 측면에서 기업의 비용요소 제거를 이유로 폐기되어 현재는 (사)환경영향

평가협회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

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음

◦이러한 현실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기술력 제고를 위한 자격 종목의 개발 및 이의 유지․관
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3.2 도입 시 검토사항

3.2.1 관련자 의견수렴 결과

◦환경평가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는 환경영향

평가 대행업체와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별 

찬성 65.4%, 기술자 76.3%가 찬성의견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찬성의견은 계획 전체를 

총괄하면서 정책적, 법률적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고 평가의 취지 및 흐름을 파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평가 전문가의 육성 필요하다는 측면임

구  분 총의견수(%) 찬성(%) 반대(%) 비   고

업체별 26 17(65.4%) 9(34.6%)

기술자별 59 45(76.3%) 13(22.0%)   

<표 3-14> 환경평가사 도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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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영향평가 경력자의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

②환경분야 자격증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는 각 환경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자연환경)의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

③제도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 권익 보장 및 관련

제도 발전

④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현실적 교육 기대

⑤계획 전체를 총괄하면서 정책적, 법률적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고 평가의 취지 

및 흐름을 파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평가 전문가의 육성 필요 

<표 3-15> 설문조사 시 환경평가사 도입 찬성사유

3.2.2 제도도입 시 유의점

◦설문의견에는 제도 도입에는 찬성을 하되,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종사자와 신규 자격제도

취득자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업무범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사의 역할 및 기존 

종사자(특히 기술사)와의 업무구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과 기존 종사자에 

대한 신규 자격제도 취득에 대한 부담과 중소업체 및 지방업체의 초기 인력난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었음

◦ 환경평가사 제도는 수차례에 걸쳐 필요성에 대해 검토되고, 추진된 사안이나, 평가사 

제도의 실효성, 자격 기준 상의 갈등, 기존의 환경분야 기술자격을 가지고 타분야(환경시설관

리인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향후 업종변경에 대한 장벽으로 인식하여 반대하는 등 다양한 

우려와 갈등 속에 지금까지 유보된 상태임

◦특히 환경평가사의 업무범위에 있어서 환경부의 초기 검토자료에는 민원발생시 환경갈등 

조정의 역할 등 현실적으로 환경평가사 제도가 도입되어도 수행하기 어려운 범위를 포함시킨 

것이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시 주요 반대의 사유가 되었던 바, 금번의 법률 시안에 

①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체계적 작성관리 및 감수, ②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영향 예측․분
석에 대한 타당성 평가, ③ 환경보전방안 설정 및 대안 평가 등 현실적이고 타당한 업무범위가 

명기되어 있는 바,  환경평가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수립한 후 추진하면  

공감대의 폭이 보다 넓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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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평가사 도입방안

3.3.1 등급 구분

◦환경평가사의 직무범위는 환경영향평가의 업무범위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업무내용이 

사업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계획기법을 종합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등의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환경평가사의 등급을 다단계로 이룰 필요가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시장 규모에 비해 복잡한 다단계의 기술등급을 구현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도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으므로, 2단계의 등급 구분이 타당할 것임

구분 환경평가사 1급 환경평가사 2급

직무

범위

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관리 및 감수

②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영향예측․분석에 대한 타당

성평가

③ 환경보전방안 설정․대안평가

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② 환경현황 조사 및 예측․분석

③ 환경영향저감방안 수립

<표 3-16> 환경평가사 등급 구분(안)

3.3.2 자격취득 방법

◦환경평가사 자격 취득은 국가 공인자격시스템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

하도록 하여야 함

◦검정방법의 통상적인 사례는 1차는 응시자격에 대한 서류전형, 2차는 필기시험, 3차는 

구술시험(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환경평가사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지 자격증만을 

위한 응시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종사자에 배려와 중소업체 및 지방업체의 자격취득에 대

한 초기부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일정 경력심사 및 교육 등을 

통한 시험대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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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의 자격 취득 또한 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을 통해 기술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며, 기존 관･산･학 각 분야에서 종사하였을 지라도 

단지 자격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지속적인 교육과정에서 선별될 것임

3.3.3 응시 자격

◦과거 환경평가사 자격제도 추진 시 현재 운영 중인 타제도의 경우 환경평가사 1급은 

기술사급, 환경평가사 2급은 기사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 따라 응시자격 또한 이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그러나 기술사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만을 요구하나, 환경평가사 1급의 경우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외에도 다양한 환경 분야에 대한 총괄 및 감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행 기술사 응시자격보다는 상위의 응시자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함

◦따라서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관․산․학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종사자의 의견을 재수렴하

여 타당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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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각 기관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심사기준

발주처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국

토

해

양

부

(2008.

9.1이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기술개발

(2)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문 총매출액)

 

(3)활용실적

 

 (4)R&D사업 참여실적

15

 2

8

 

3

 

 2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3%이
상

3.0%미만
2.5%이상

2.5%미
만

2.0%이
상

2.0%미만
1.5%이상

1.5%미
만

1.0%이
상

점수 8.0 7.2 6.4 5.6 4.8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14이상 14미만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
구기관도 포함)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표 3-17> 국토해양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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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조

달

청

(2008.9.

1이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기술개발

(2)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

매출액)

(3)활용실적

(4)R&D사업 참여실적

15

 2

 8

 3

 

2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3%이
상

3.0%미만
2.5%이상

2.5%미
만

2.0%이
상

2.0%미만
1.5%이상

1.5%미
만

점수 8.0 7.0 6.0 5.0 4.0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표 3-18> 조달청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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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한

국

도

로

공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기술개발

(2)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

매출액)

15

 5

10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4%이
상

4.0%미만
3.0%이상

3.0%미
만

2.0%이
상

2.0%미만
1.0%이상

1.0%미
만

비율 100% 90% 80% 70% 60%

배점 ×비율(%)

2008년9월1일 이후 배점

 - 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8점, 

   활용실적 3점, R&D 사업참여실적  2점

<표 3-19> 한국도로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발주처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대

한

주

택

공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기술개발

(2)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

매출액)

15

 5

10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3%이
상

3.0%미만
2.5%이상

2.5%미
만

2.0%이
상

2.0%미만
1.5%이상

1.5%미
만

점수 10.0 9.0 8.0 7.0 6.0

2008년9월1일 이후 배점

 - 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8점, 

   활용실적 3점, R&D 사업참여실적  2점

<표 3-20> 대한주택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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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한

국

토

지

공

사

(2008.9.

1이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기술개발

 (2)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

매출액)

 (3)활용실적

 (4)R&D사업 참여실적

15

 2

 8

 3

 

2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3%이
상

3.0%미만
2.5%이상

2.5%미
만

2.0%이
상

2.0%미만
1.5%이상

1.5%미
만

점수 8.0 7.2 6.4 5.6 4.8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표 3-21> 한국토지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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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한

국

철

도

시

설

관

리

공

단

(2008.9.

1이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기술개발

 (2)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

매출액)

 (3)활용실적

 (4)R&D사업 참여실적

15

 2

 8

 3

 

2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3%이
상

3.0%미만
2.5%이상

2.5%미
만

2.0%이
상

2.0%미만
1.5%이상

1.5%미
만

점수 8.0 7.2 6.4 5.6 4.8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표 3-22>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발주처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기술개발

(2)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

매출액)

 

15

 5

10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3%이
상

3.0%미만
2.5%이상

2.5%미
만

2.0%이
상

2.0%미만
1.5%이상

1.5%미
만

점수 10.0 9.0 8.0 7.0 6.0

<표 3-23> 한국수자원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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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련법 상 환경계획 내용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 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국가차원의 환경보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10년
제1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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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
제 목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5년

제14조의2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

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중기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
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기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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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제 목 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주기 -

제14조의3 (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
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
제 목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계획수립자 시장‧군수‧구청장 계획주기 -

제14조의4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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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 목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주요목적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
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
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
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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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6조의2
제 목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주요목적 환경오염의 상황 파악 및 그 방지대책 강구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등 계획주기 -
법 제23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

기오염의 영향권별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지역 및 생태계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대기오염·수질오염 또는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의2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

이 지정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
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
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
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
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 125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제 목 자연환경보전방침의 수립

주요목적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실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
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

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

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
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
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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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제 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자연환경보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10년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

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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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
제 목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

제14조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률명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
제 목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주기 -

제25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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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제 목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 및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허용총량)를 설정‧관리

계획수립자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계획주기 5년

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
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당해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

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
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
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
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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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제 목 대권역 및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대권역 및 중권역별 수질보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등 계획주기 10년
제24조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①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대권

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5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관계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

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시․도지
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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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제 목 대권역 및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대권역 및 중권역별 수질보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등 계획주기 10년
제26조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
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환경부장관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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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목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종말처리시설 관리
계획수립자 시행자 계획주기 -
제49조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

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
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
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
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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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56조
제 목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

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의 통

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
      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

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 (예산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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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10조, 11조

제 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
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
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
염총량관리제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
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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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10조, 11조

제 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
       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
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③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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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제 목 대기환경규제지역내 환경기준을 달성·유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주기 -
제1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
(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
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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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제9조
제 목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등 계획주기 10년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요청 등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⑥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⑦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서울특별시장등은 당해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시행계획중 주요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서울특별시장등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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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 목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토양보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10년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

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⑤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
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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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하수도법 제4조
제 목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10년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

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
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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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
제 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

계획수립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계획주기 5년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

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
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수립한다.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합류식하수관거와 분류식하수관거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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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
제 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

계획수립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계획주기 5년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

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
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
경하여야 한다.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
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는 등 하수
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
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
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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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 목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적정처리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주기 10년
제9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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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폐기물관리법 제10조
제 목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국가의 폐기물 적정관리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10년
제10조 (폐기물관리종합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

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
다.

②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종합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
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2. 폐기물 관리여건 및 전망
   3. 종합계획의 기조
   4. 부문별 폐기물관리정책
   5. 재원조달 계획



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 143

법령명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제 목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 촉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5년
제8조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4. 순환골재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
다.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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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목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자원재활용 촉진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5년
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
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
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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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 목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유해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5년
제6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해화학

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

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 및 추진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 및 향후 전망
   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5.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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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목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가축 분뇨의 체계적 관리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주기 10년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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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하수법 제6조
제 목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
계획수립자 국토해양부장관 계획주기 10년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4의2.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5.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은 환경부장관

이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

수(지하수인 경우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 및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
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의한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
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
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
경(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
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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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하수법 제6조의2
제 목 지역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주기 -
제6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

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시장·군
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

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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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도법 제4조
제 목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
계획수립자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군수 계획주기 10년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
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

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

시·광역시·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
본계획의 수립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
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
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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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도법 제4조
제 목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
계획수립자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군수 계획주기 10년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9. 중수도(中水道)의 개발·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

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⑧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서로 협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토해
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
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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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도법 제5조
제 목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10년
제5조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
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중수도의 개발·보급계획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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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도법 제5조
제 목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주요목적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주기 10년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
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
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
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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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 방안

양금철(공주대학교) 

이율경(국립환경과학원)

정흥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녹지(식생) 평가의 목적 및 본질

현존하는 식생의 구조와 상태는 그 지역의 자연 상태 및 환경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식생에 대한 평가 목적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건전한 이용이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군락은 지역경관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 유지를 부양하는 

터전이 된다. 지역 식생에 대한 평가는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최소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지역 생태계를 부양하면서, 생물자원적 가치의 

잠재성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식생형은 보전의 가치에 그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중치의 부여에는 여타 생태계 속성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질적 평가

(식물종의 조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양적 평가는 이차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생태계에 대한 정량적 정보에 의한 정확한 양적 평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보다 

객관적인 질적 생태정보에 의한 식생형의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이용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김종원 등, 1997).

지역 토지의 잠재적 이용(potential use)과 그 적합성(suitability)을 평가하기 위한 생태계 

평가에서는 각 식물종 또는 유사한 생태적 범위(ecological amplitude)를 갖는 식물종들로 

구성된 식물군락의 생물학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평가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Spellerberg, 1992). 질적 평가는 양적 평가와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약점

을 내포하고 있다. 식생평가과정(vegetation evaluation process)은 그와 같은 생태학적 

관점을 배경으로 여러 기본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김종원.이율경, 2006). 즉, (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하기 쉬운 식생평가 과정이어야 하고, (ⅱ) 일반적 수준의 분석으로부터 보다 

복잡한 수준의 정밀분석으로 진행되는 식생평가 과정이어야 하며, (ⅲ) 식물종 자원 및 식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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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다양성과 그 잠재적 속성(예: 교란에 따른 복원력(resilience)과 저항력(resistance)을 

고려한 식생평가 과정)을 이해하고, (ⅳ) 활용 가능한 기존의 정보를 이용한 식생평가 과정이

어야 한다(김종원과 이율경, 2006).

이러한 식생 평가에 대해 많은 연구와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도입 또는 개발되어 제시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녹지자연도이

며,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 및 활용과 개선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2. 식생 평가 및 녹지자연도의 발달사

경관 및 식생을 자연성에 따라 구분하는 작업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이러한 작업은 

Bernatsky(1904)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인류문화와 목축의 영향에 따른 형성”을 

구분하였다. 이때부터 발전된 용어는 자연성과 관련되고(Westhoff, 1951; von 

Hornstein, 1954; Ellenberg, 1963; Seibert, 1980; Schléter, 1984; Miyawaki and 

Fujiwara, 1975),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단계의 인위적 영향과도 관련됨으로써 자연성과 

반대되는 척도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즉, Hemerobie(Jalas, 1955; Sukopp, 1972), 

Synanthropisation(Falinski, 1966), Artificialisation(Long, 1974; Gehu and Gehu, 

1979), Anthropopressure(Olaczek, 1982; Dierschke, 1984; Falinski, 1998) 등이 이

에 해당한다. 헤메로비(hemerobie)는 생태계에 대한 인간간섭도를 의미하며, 그러한 

인간간섭도는 해당생태계의 최종 단계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간섭 정도를 토대

로 평가된다(김종원, 2004; 정흥락 등, 2006).

식생만 고려하여 자연성이라는 기준에서 분류하고 분급하려는 시도는 Téxen(1956)의 대상

군락도와 Ellenberg(1963)의 식물사회의 분류가 효시적인 연구이다(배병호, 1989). 

Téxen(1956)은 식생조사에 의하여 식물군락을 분류하고 각 식물군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인

간의 간섭)에 따르는 변화의 정도를 자연의 극상군락에 대한 대상군락도(자연의 극상군락에 

가까운 1부터 노상식생인 4까지 4단계로 구분)로 표현하였다. 한편, Ammer et al.(1981)은 

현장에서의 시각적 요약(목측), 다단계 도면상 통합, 요인분석, 회귀, 클러스터링, 논리적․수리

적 조합, 가중치, 민감도 등의 다면평가방안을 개발한 바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Grabherr 

et al.(1998)는 헤메로비(hemerobie)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의 삼림식생을 평가함으로써 새로

운 관점에서의 식생평가를 시도하였다(정흥락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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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식생의 자연성과 관련된 연구는 井手와 龜山(1968)이 군락단위를 식생의 

자연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보전성의 가치평가를 추가한 보전녹지구분도를 

제안한 것이 초기의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방법은 Téxen(1956)이 제안한 대상군락도의 개념을 

기초로 현존식생과 잠재자연식생과의 비교에 의해서 각 군락을 5단계의 자연도로 구분하고 

있다. Téxen(1956)에 이어서 일본의 宮脇(미야와끼, 1971)은 식생자연도의 용어를 식생중요

도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宮脇은 독일의 식생학자 Téxen의 제자로 식생자연도(식생

중요도)라는 용어를 통해 식생의 자연성을 계급 ([I]~[V])으로의 판정하였다(宮脇, 1971). 

또한 ‘녹지자연도(綠地自然度)’란 용어는 宮脇이 이끄는 요코하마(橫浜)국립대학 환경과

학연구센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초기 문헌(Miyawaki and Fujiwara, 1975; 

宮脇과 藤原, 1979)에서는 식생자연도도(植生自然度圖)로 표현하였다. 식생자연도도는 천이

계열에서 현존식생이 갖는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는 식생자연도를 현존식생도를 이용하여 작성

하는 것이다. 즉, 식생자연도도는 방법론적으로 볼 때 현존식생도의 전환도이면서 기능도이

다. 따라서, 이 사고도 기본적으로는 Téxen(1956)의 대상군락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보전적 가치평가의 의도가 첨가된 것이다(정흥락 등, 2006).

이후 식생자연도도는 “녹지자연도도(綠地自然度圖)”, “녹지자연도등급도(綠地自然度

等級圖)”등으로도 사용되었다(井手, 1984). 녹지자연도는 원래 현존하는 식생에 대한 식물사

회학적 연구 결과로부터 얻어진 식물군락을 인간간섭의 정도에 따라 그 식물군락이 가지는 

자연성(自然性 naturalness)의 정도를 등급화한 인위적․주관적 인간간섭 정도에 대한 등급화

(hemeroby classification)의 속성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Miyawaki and Fujiwara, 

1975). 

일본 환경청에서는 이러한 식생에 대한 자연성 평가 개념을 ‘식생자연도’라는 명칭으로 

1973년 ‘自然環境保全基礎調査’에서 도입하기 시작(현재 제6회 조사(2001년～2002년) 

종료)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열도의 식생분포 면적에 대한 공간적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적극 이용하고 있다(김종원과 이율경, 2006). 특히, 자연환경보전기초조사에서 획득

된 현존식생도를 토대로 전국의 식생자연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沼田(1978)은 

군락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大場(1979)은 5단계 기준에 의한 군락의 

평가를 제안한 바 있다(정흥락 등, 2006).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녹지평가로 보편화되어 있는 녹지자연도는 일본의 식생자연



156 ｜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도(宮脇, 1971)에서 유래되어 도입되어 현재까지 등급 판정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형 적용되

고 있다. 현재 녹지자연도는 일정 토지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식생과 토지이용 현황

에 따라 녹지공간의 상태를 식생이 없는 수역인 0등급을 포함하여 시가지, 조성지인 1등급에서 

자연초지의 10등급으로 총 11등급화하여 사용하고 있다(표 4-1).

등급구분
비고

한국(녹지자연도) 일본(식생자연도)

1(시가지, 조성지) 1(시가지, 조성지 등) -

2(농경지) 2(농경지-전답) -

3(과수원) 3(농경지-과수원) -

4(2차초원 A) 4(키낮은 2차초원) -

5(2차초원 B) 5(키큰 2차초원) -

6(조림지) 6(식림지) -

7(2차림 A) 7(2차림) 녹지자연도에서 수령추가(약 20년까지)

8(2차림 B) 8(자연림에 가까운2차림) 녹지자연도에서 수령추가(약 20년이상)

9(자연림) 9(자연림) 녹지자연도에서 수령추가(약 50년이상)

10(고산자연초원) 10(자연초원) 녹지자연도에서 습원 등 특이식생 누락

0(수역) 기타(자연나지, 개방수역) 녹지자연도에서 수역을 0등급 처리

<표 4-1> 한국의 녹지자연도와 일본의 식생자연도 등급기준의 비교 

한편, 녹지자연도를 제외한 국내의 녹지 평가에는 산림청의 임상도(현재 제4차 완료)가 

있다. 이는 숲(최상층 교목수종)의 나이를 이용하여 10년의 급간으로 나누어 등급화하는 방법

으로 식물사회 또는 식물군락적 관점으로 보는 환경부의 조사 방법(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영

향평가 등)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녹지와 그 녹지의 보전적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결과에 명백한 차이가 발생하며, 자연녹지의 관리를 분명 달리하고 있다. 즉, 산림청

은 목표 수목의 육성을 위한 관리가, 환경부는 생태계의 자연적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가 핵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녹지에 대한 산림청의 관점은 현재의 국내(또는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녹지자연도(또는 식생자연도)의 속성과는 명백히 다르다.

또한, 김종원과 이은진(1997)은 다항목매트릭스기법(M.-M.기법)을 이용하여 식생의 자연

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고안한 바 있다. 이 방법은 각 식물군락에 출현한 식물종조성 및 식물군

락의 국내 분포 면적, 천이(복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식물군락의 보전가치(conservation 

value)를 보다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부의 여러 자연환경조사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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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는 여러 이유 등으로 보편화되지 못했다. 또한, 송종석(2004)은 지역의 자연환경

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물종 및 식물군락에 의한 평가수법을 검토하였는데, 大場(1979), 中西

(1980), 奧田과 中村(1989), Haber et al.(1991)의 시스템을 기초로 식물을 종속, 군락레벨로 

나누어 평가항목의 새로운 시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향후 전국적인 많은 식생정보

가 축적되고, 분석 평가될 경우에는 보다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방법들일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에 녹지자연도 도입 및 활용 현황

우리나라에서 녹지자연도라는 용어는 정영호과 선병윤(1982)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개되었

으며, 식물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식생평가 기법으로서 녹지자연도 사정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

는 정영호 등(1984)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김종원과 이율경, 2006). 용어는 녹지자연도

(Degree of Green Naturality, 정영호와 선병윤, 1982; 정영호 등, 1982; 정영호 등, 1984) 

또는 식생자연도(Nature-degree of vegetation, 박봉규, 1983; 1985; 1986)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그 등급 판정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의 식생자연도(宮脇, 1971)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는 1980년에 원자력발전소 건립 예정지인 경북의 월성과 울진, 전남의 

영광 등과 같은 지역의 조사를 시초로 하여 개발예정지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실시된 바(정영호와 선병윤, 1982; 정영호 등, 1982) 있으나, 대부분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박봉규(1983, 1985, 1986)는 주로 지역의 자연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항목으로서 

식생을 조사하고, 식물군락 단위로 식생의 자연성을 “식생자연도”는 용어를 이용하여 분류

하였다. 특히, 박봉규(1983, 1986)는 이 연구에서 “식생자연도는 현존식생을 기본으로 하여 

식생에 가해진 인위적 간섭과 식생구조와의 상관관계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얻어진 것으로, 

그 입지고유의 자연식생에서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가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즉, 박봉규(1983, 1986)의 식생자연도의 각 단계도 전술한 井手와 

龜山(1968)이나 宮脇(1971)이 제안한 대상식생도나 식생자연도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와는 달리 입지고유의 식생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정흥락 등, 2006).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환경처에서 제1차 「자연생태계 전국조사」(1986년~1990년, 현

재의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때, 국토의 자연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생분야에서 

녹지자연도(綠地自然度)를 포함한 식물군락 등에 대한 현존식생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식생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식생분포 현황을 종합 정리 분석하여 1989년에 충남, 경북, 서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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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1990년에 전남, 제주, 강원지역을, 1993년 전북지역의 1:50,000 축척의 현존식생도

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綠地自然度)의 내용을 토대로 소축척의 개괄적인 전국 

녹지자연도도(綠地自然度圖 또는 녹지자연도 綠地自然圖)가 1991년(1:250,000 축척)에 제작

되었다. 본 지도는 전국토를 1㎢(1㎞×1㎞)단위로 나누어 약 100,000개에 달하는 격자의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개변 현황과 잔존 녹지를 식물군락의 종조성을 기준으로 삼아 수역을 

제외하고,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측정한 것이다(환경처, 1991). 이와 같이 가로 세로 1㎞의 

격자를 기준으로 그 격자에 대표 등급을 부여토록 하는 방법은 녹지의 자연성에 대한 전국적인 

추세를 파악하거나 일련의 통계자료작성에 편리한 점이 있으나, 각 등급의 정확한 면적이나, 

구역의 표현에는 부족한 단점이 있었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지자연도지역정밀조사”라는 이름으로 환경부에서 1992년

부터 기 격자로 제작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에 대한 정밀식생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도가 실선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1992년에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지역을, 

1993년에는 경상남·북도지역, 1994년도에는 경기, 제주도지역, 1995년에는 강원도 중·북

부지역을, 1996년에는 강원도 북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이듬해에 지도를 

포함한 정밀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4. 녹지자연도의 본질과 오용에 대한 논란

현재 환경부에서 녹지자연도 평가기준에 따라 식생의 자연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과 녹지자연도의 본질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판정기법을 개발하고, 누구나 보편 이해되는 기준 마련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그 동안 기존에 사용되는 녹지자연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과 

보전의 중요한 결정인자로 활용되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왔다(정

흥락 등,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자연도는 그 학술적 토대인 군락분류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빈약한 식생정보 그리고 비합리적인 적용으로 말미암아 끊임

없는 학술적 논란이 되어왔다(김종원, 1993, 1994; 오구균과 이경재, 1994). 녹지자연도의 

판정기준과 결과에 대해 심지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배병호, 1989; 김종원과 이은진, 1997; 한국토지공사, 2001; 송종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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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태계 평가의 한 수단으로서의 녹지자연도의 도입 및 적용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하

고, 현행 녹지자연도(환경부, 2000) 그 자체의 속성과 현장적 적용에 있어 김종원(2004)은 

한계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ⅰ) 녹지자연도 등급에 대한 해당 식생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지역에 대한 식생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녹지자연도 평가가 수행됨으로써 개발자의 주관적 

의지가 개재될 소지가 매우 높다. 특히, 과거 식재로부터 유래된 서울(또는 내륙지방)의 해송

군락과 바닷가에 자생하는 해송군락을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ⅱ) 식생의 군락구조(종조성)는 식생의 나이(예: 삼림의 영급)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임령(林齡)에 의존하는 녹지자연도 판정은 오히려 평가 대상의 임분(林分)이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후계목이 없는 교목성 수목만 있는 개체

군의 연령분포가 한쪽으로 편향된 노령화된 식분과 국립공원지역에서 개체군의 연령분포가 

매우 안정된 정규분포하는 노령림(원시림)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식생이 갖는 본질적 식생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ⅲ) 녹지자연도의 등급(0, 1, 2, 3, 4, 5, 6, 7, 8, 9, 10) 자체는 연산이 불가능한 정성적 

기호이며, 그 기호 속에는 속성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식생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녹지자연도에 대한 평균값 산출은 의미가 없다(비교: 정영호 등, 1984; 환경처, 1991). 또한 

0등급은 육상생태계와 다른 수계생태계로 녹지자연도 등급에서 제외되어 다른 등급화를 통해 

개발 보존되어야 한다. 녹지자연도 7, 8, 9등급은 이차림, 자연림에 가까운 이차림, 자연림의 

순으로 순차척도에 해당되나, 전체의 0등급에서 10등급의 상향적 등급은 결코 순차척도가 

아닌 기명척도로 인식되어야 한다.

※ 수치화 된 척도(또는 계급, 수)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 기명척도(nominal scale), 

순차척도(ordinal scale), 간격척도(interval scale), 비율척도(ratio scale). 앞의 두 척도는 

질적이며 뒤의 두 개는 양적 척도이다. 녹지자연도는 기명척도의 사례이며, 직접적인 수리적 

처리는 불가능한 기호이며, Braun-Blanquet의 피도 척도(Braun-Blanquet, 1932)는 순차

척도로서 ÷, ×와 같은 연산이 불가능하다(김종원과 이율경, 2006).

ⅳ)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속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지적(local) 수준의 지역식생 

평가인 녹지자연도 등급을 지구적(global) 수준의 Miami모델(Lieth, 1972)에 대응시켜 순생

산량 및 현존량의 추정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수리적 오류이다. 정성적 정보인 녹지자연도(기



160 ｜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명척도 또는 순차척도)에 대하여 정량적 정보인 식물현존량(간격척도와 비율척도)에 대한 

데이터 속성의 상이성으로 인해 정보의 혼용(hybrid)은 불가능하다(정영호 등, 1984; 환경부, 

1995). 많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녹지자연도와 Miami모델의 적용으로부터 획득된 “생산성 

변동에 따른 계량적 평가” 결과는 구체적인 현장적 정보가 아니며, 단지 조작된 수치에 불과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ⅴ) 녹지자연도에는 보전생물학적 식물종다양성 정보 및 광의의 경관생태학적 정보가 결여

됨으로써 녹지자연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식물종 보존 및 서식처 보존을 성취할 수 없다. 식물

군락이란 특정 입지의 서식처 환경에서 각기 독특한 종조합으로 이루어진 식물공동체

(phytocoenosen)이다. 따라서 각각의 식물군락은 각기 독특한 식물종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녹지자연도 등급의 식생형이라 할지라도 입지의 자연환경 또는 다양한 

인간간섭에 의해 독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적 가치가 높은 식물종 또는 희귀종이 혼생하

는 식분(植分)이 존재한다. 그러한 식분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속에 적용되는 

녹지자연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유사한 식생 구조와 생태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군락

이라 할지라도 보전의 가치가 높은 희귀종의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거나 지역경관의 주요 구성

요소로 기여하는 지역식물군락(local plant community)은 상대적인 보존의 가치가 높다. 

결국 현행의 녹지자연도 평가기준으로 낮은 등급의 식생형이라 할지라도 고유적으로 또는 

경관적으로 귀중한 종자원을 포함하는 식생형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식물군락의 종조

성과 개별 종이 갖는 보전생태학적 가치를 인식함으로 가능할 것이다.

5. 녹지자연도의 유용성 평가

5.1 긍정적 측면

녹지자연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식생의 자연성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사업

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녹지자연도는 영향예측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제시되었으며, 해당지역의 식생현황과 자연성을 파악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실제로 많이 적용되었으며, 도움이 되어왔다. 특히,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은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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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이계열상 안정된 후기에 접어든 상태이므로 자연성이 높아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원형보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논리적 근거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녹지자연도의 본질의 오용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의한 식물현존량을 산출은 개발로 인한 식물

현존량의 감소 현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5.2 부정적 측면

녹지자연도의 0등급(수역), 1등급(시가지 및 인공시설지), 2등급(농경지), 3등급(과수원), 

4등급(키낮은 초원), 5등급(키큰 초원), 6등급(조림지)은 일반인도 대부분 명확한 구분이 가능

하지만, 7등급, 8등급, 9등급은 식생의 천이정도에 따라 등급화 한 것이므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등급판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은, 심한 경우 전문가라

면 누구나 7등급으로 볼 수 있는 식생을 8등급으로 판정하여 보존할 것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8등급으로 볼 수도 있는 식생을 7등급으로 판정하여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발생하

여 왔다. 심지어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 1개체를 놓고 8등급 운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 및 지역 주민 또는 단체와 심각한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소모적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불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갈등들은 식생단위(식물군락을 표현하는 면적)의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도 다수이다. 예를 들어, 사업부지 내에 최소면적을 군락의 방형구 

1개 면적인 약 100㎡(10m×10m)로 하게 되면, 매우 작은 면적으로서 이를 보존하라고 하면 

사업계획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고,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정해놓은 62,500㎡

(250m×250m)로 하면 그 보다 작은 면적이지만 실제로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적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녹지자연도가 가장 왜곡되게 활용되는 것은 보존하고자 하는 식생

이 녹지자연도 8등급이 아닌 경우이다. 특히, 도시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녹지자연도 7등급)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는 녹지자연도 등급을 왜곡시킬 것이 아니

라,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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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

5.3.1 00지구 택지개발사업(2002년도)

00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서 당초(본안)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사정된 지역은 총 6개 지역

이었으나, 이 중 4개 지역은 원형보존으로 계획되었으며, 2개 지역이 논란이 되었다. 녹지자연

도로 인하여 논란이 되었던 2개 지역은 모두 상수리나무군락으로서 폭이 10~35m 길이 120m 

정도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각 4,410㎡와 4,590㎡의 작은 면적이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녹지자연도 8등급에 대응) 합동조사에 의해 상수리

나무의 흉고직경이 20～30cm 정도로 수령은 25년에서 35년생으로 판단되었으나, 아까

시나무, 밤나무 등의 조림수종을 식재하여 인위적인 간섭을 많이 받아왔고, 계층분화가 

불안정하여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7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다. 

본 사업에서는 식물군락의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과 녹지자연도 판정기준에 대한 과학성과 

객관성의 부재로 인한 논란이 야기되면서 사업의 지연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것으로 

요약된다.

5.3.2 00골프장(2007)

00골프장 조성사업은 환경성검토서 단계에서는 녹지자연도 8등급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민원인이 추천한 전문가에 의해 조사된 녹지자연도에서는 8등급이 약 

100,000㎡(사업지구 면적의 약 10%) 정도로 평가되었다. 식물군락은 소나무-굴참나무군락, 

소나무-졸참나무군락, 갈참나무군락 등으로서 8등급으로 판정한 기준은 대부분 수령(30년 

이상)에 의한 것이다.

본 사업에서는 녹지자연도를 수령만으로 판정하여 그 본래의 자연성에 대한 속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와 지역주민(또는 환경단체)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

되기도 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 역시 식물사회학에서 기인하는 녹지자연도의 본래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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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녹지자연도의 올바른 이해

원래 자연식생은 지역의 지리, 지형, 기후, 토양 등의 다양한 환경조건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여러 종류의 식물사회(식생)를 나타내게 되며, 시간적으로도 오랜 세월에 걸쳐 발달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지역의 자연을 대표할 수 있는 식생유형이 성립된다. 

따라서, 대상 지역의 식생에 대한 자연성을 판단하는 데는 보다 정확한 식물사회학적 정보가 

요구되며,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고, 높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식물사회의 

유형이나 구조, 혹은 그 구성요소가 그 지역의 기후나 지형, 토양 등의 환경조건과 얼마나 

잘 일치하고 있는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위적인 간섭이 얼마나 가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아무 것도 

없는 나지(화산폭발 후의 용암상태)에서 온전한 삼림이 형성될 때까지의 식물군락 천이를 

1차 천이라 하고, 그것이 산불이나 벌목에 의해 파괴된 후 다시 천이가 진행되는 것을 2차 

천이라고 한다. 흔히, 온대지역에서 1차 천이에 의해 삼림이 완성될 때까지 수 백 년(약 

700년)의 시간이 걸린다면, 2차 천이는 약 20～30년이면 거의 회복단계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지구의 오랜 식생형성역사(약 1억3천만년)에 비추어 보면 원시자연이라

고 할 수 있는 식생은 극지를 제외하면 매우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삼림식

생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빈번한 전쟁과 산불, 연료채취 등으로 식생의 파괴와 교란이 지속적

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이러한 식생을 두고 그 자연성을 논하기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식생의 자연성에 대한 평가는 지적조사나 토목공학적인 측량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며, 그것을 평가 할 수 있는 계량화된 기준을 만들기란 더욱 어렵다. 다만, 최선을 다해 

자연성을 객관화함으로써 많은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표 4-6>은 이러한 객관화를 고려하여 정흥락 등(2006)에 의해 가장 

최근에 제안된 녹지자연도 판정 해설표이다. 하지만, 그 일반적 기본 내용만을 서술하고 있어 

녹지의 보전가치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구체적 객관화(표준화) 잣대로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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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지자연도 등급의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적국적인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환경처에서 제1차 「자연생태계 전

국조사」를, 제2차 조사(전국자연환경조사, 1997년～2003년)가 완료되었으며, 제3차 

조사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차 조사에 정영호와 선병윤(1982)에 의해 도입된 

녹지자연도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녹지자연도는 “녹지공간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며, 육지역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개발상황과 잔존자연의 분량을 

식물군락의 종조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변화의 정도를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한 

판정의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환경청, 1986).

한편, 녹지자연도가 환경영향평가에 실제 도입되면서 개발과 보전의 경계로 인식되는 7등급

과 8등급의 판정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기존의 녹지자연도에서의 가장 

대표적 논란이 이차림(7등급)과 자연림에 가까운 이차림(8등급)을 보다 명확히 구분짓는 구체

적 잣대가 없는 것이다. 즉, 식생학적 기본정보(군락지리, 군락의 계층구조, 종조성, 군락동태 

등)의 결여, 임령에 대한 지나친 의존, 보전생물학적 정보 및 특이식생(습원 등)의 누락, 각 

등급별 세부기준과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해결해야 할 몇몇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배병호, 1989; 김종원, 1993; 김종원과 이은진, 1997; 한국토지공사, 200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녹지자연도 지역정밀조사(환경부, 1997a; 표 4-3)

에서는 8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한 바 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제2차 전국자연

환경조사에서는 식생보전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기존의 녹지자연도 기준을 다소 수정하

여 사용한 바 있는데(환경부, 2000; 표 4-4), 이것은 7～9등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수령을 삭제하고 10등급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

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안을 제시하였다(한국토지공사, 2001). 이 후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2002)에서는 등급별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추가한 발전적인 녹지자연도 기준안

을 제시하였다. 한편, 환경부(2006)에서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예규에 녹지자연도 기

준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환경처(1986; 표 4-2)의 기준에서 논란이 많았던 수령과 군락

종류를 삭제한 것이 눈에 띄나, 특별히 발전된 내용은 아니다(표 4-5). 한편, 정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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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6)은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보전등급의 내용을 이용하여 녹지자연도 등급기준

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표 4-6).

권 지역 성층 등급 명 칭 등급별 내용 및 이해의 개요

육

지

권

개

발

지

역

단

층

1
시 가 지

조 성 지

녹지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구

(해안, 암석산지 및 해안사지 등)

2 농 경 지 논 또는 밭 등의 경작지 

3 과 수 원
경작지나 과수원, 묘포지 등과 같이 비교적 녹지식생의 분량이 우

세한 곳

반

자

연

지

역

4 이차초원(A)
잔디군락이나 인공초원(목장)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낮은 

이차림으로 형성된 초원지

단

층

또는

복

합

층

5 이차초원(B) 갈대, 조릿대군락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높은 이차초원지

6 조 림 지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의 식림지

은수원사시나무～일본잎갈나무～소나무～잣나무 등

7 이 차 림(A)
일반적으로 이차림이라 불리우는 대상식생지구 서어나무～상수

리나무～졸참나무군락 등 : 소위 유령림, 약 20년생까지

8 이 차 림(B)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이차림, 신갈나무～물참나무～가

시나무맹아림 

등 : 소위 장령림, 약 20～50년생

자

연

지

구

다

층
9 자 연 림 

다층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지구 

가문비나무～전나무～분비나무군락 등의 임상 : 고령림, 약 50년생 

이상

고산

단층
10

고산자연

초원
자연식생으로서 고산성 단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지역

수

권
수역 무층 0 수   역 저수지, 하천유역(하중사구 포함)

<표 4-2> 녹지자연도 등급 사정기준(환경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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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지역 성층 등급 명    칭 등급별 내용 및 이해의 개요

육

지

권

개

발

지

역

단

층

1
시 가 지

조 성 지

녹지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구

(해안, 암석산지 및 해안사지 등)

2 농 경 지 논 또는 밭 등의 경작지 

3 과 수 원
경작지나 과수원, 묘포지 등과 같이 비교적 녹지식생의 분량이 우세

한 곳

반

자

연

지

역

4
이차초원

(A)

잔디군락이나 인공초원(목장)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낮은 

이차림으로 형성된 초원지

단

층

또는

복

합

층

5
이차초원

(B)
갈대, 조릿대군락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높은 이차초원지

6 조 림 지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의 식림지

은수원사시나무, 일본잎갈나무, 잣나무 등

7
이차림

(A)

일반적으로 이차림이라 불리우는 대상식생지구 서어나무, 상수리나

무, 졸참나무군락 등 :  소위 유령림, 약 20년생까지

8

이차림

(B) 

8-1

교목층 대부분의 수령이 약 20-30년 사이에 해당하며 자연림에 가까

운 이차림. 교목층의 수령이 약 30-40년 이지만 심한 교란에 의하여 

계층구조와 종조성이 불완전한 이차림. 장령의 소나무림 중에서 활

엽수림으로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

8-2

교목층 대부분의 수령이 약 30-40년에 해당하고 임상이 양호한  

이차림. 교목층의 수령이 약 40-50년이지만 숲의 계층구조와 임  상의 

종조성이 교란된 이차림

8-3
교목층 대부분의 수령이 약 40-50년에 해당하고 수십년 동안 큰  

교란이 거의 없었던 안정된 이차림

자

연

지

구

다

층
9 자 연 림 

다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지구 

가문비나무, 전나무, 분비나무군락 등의 임상 : 고령림, 약 50년생 

이상

고산

단층
10

고산자연

초원
자연식생으로서 고산성 단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지역

수

권
수역 무층 0 수   역 저수지, 하천유역(하중사구 포함)

<표 4-3> 녹지자연도 등급의 사정기준(환경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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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등

급
명칭 등급별 내용 및 이해의 개요

환경처

(1986)

7
이차림

(A)

일반적으로 이차림이라 불리우는 대상식생지구 서어나무～상수리나

무～졸참나무군락 등 : 소위 유령림, 약 20년생까지

8
이차림

(B)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이차림, 신갈나무～물참나무～가시나

무맹아림 등 : 소위 장령림, 약 20～50년생

9 자 연 림 
다층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지구 가

문비나무～전나무～분비나무군락 등의 임상 : 고령림, 약 50년생 이상

10
고산자연

초원
자연식생으로서 고산성 단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지역

환경부

(1997a)

7
이차림

(A)

일반적으로 이차림이라 불리우는 대상식생지구 서어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군락 등 :  소위 유령림, 약 20년생까지

8

이차림

(B) 

8-1

교목층 대부분의 수령이 약 20-30년 사이에 해당하며 자연림에 가까

운 이차림. 교목층의 수령이 약 30-40년 이지만 심한 교란에 의하여 계

층구조와 종조성이 불완전한 이차림. 장령의 소나무림 중에서 활엽수림

으로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

8-2

교목층 대부분의 수령이 약 30-40년에 해당하고 임상이 양호한  이차

림. 교목층의 수령이 약 40-50년이지만 숲의 계층구조와 임상의 종조성

이 교란된 이차림

<표 4-5> 녹지자연도 7, 8, 9, 10등급 기준의 출처(기관)별 비교

녹지

자연도
개  요 해당식생형

0 수역
수역(저수지,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하중도와 하안

포함)

1 시가지, 조성지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2 농경지(논, 밭)
논, 밭, 텃밭 등의 경작지, 비교적 녹지가 많은 주택

지도 포함(녹피율 60%이상)

3 농경지(과수원)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4 이차초원 (키가 낮은 초원)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군락

5 이차초원 (키가 높은 초원)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높은 초원군락

6 조림지 인위적으로 조림된 삼림

7 이차림(Ⅰ)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

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지속적인 인간 간섭하에 놓인 

삼림

8 이차림(Ⅱ)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

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

9 자연림 성숙된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10
자연초원, 자연나지

(자연초지, 습원, 고산황원 등)
삼림식생 이외의 자연식생이나 특이식생

<표 4-4>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위한 녹지자연도의 사정기준(환경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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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등

급
명칭 등급별 내용 및 이해의 개요

8-3
교목층 대부분의 수령이 약 40-50년에 해당하고 수십년 동안 큰  교

란이 거의 없었던 안정된 이차림

9 자 연 림 
다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지구 가

문비나무, 전나무, 분비나무군락 등의 임상 : 고령림, 약 50년생 이상

10
고산자연

초원
자연식생으로서 고산성 단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지역

환경부

(2000)

및

한국토

지공사

(2001)

7
이차림

(Ⅰ)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

거나 지속적인 인간 간섭 하에 놓인 삼림

8
이차림

(Ⅱ)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

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

9 자연림 성숙된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10
자연초원

자연나지

삼림식생 이외의 자연식생이나 특이식생(자연초지, 습원, 자연암벽지, 

고산황원 등)

한국환

경정책

․평가

연구원

(2002)

7
이차림

(Ⅰ)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

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심한 삼림식생

․군락의 계층구조가 불안정하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

자연식생을 반영하지 못함

․조림기원 식생이지만 방치되어 자연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회

복된 경우

․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등

8
이차림

(Ⅱ)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

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군락의 계층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을 반영하고 있음

․난온대 상록활엽수림 (동백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군락 등), 산지 계

곡림 (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등), 하반림 (버드나무-신나무군

락, 오리나무군락, 비술나무군락 등), 너도밤나무군락, 신갈나무-당단

풍군락,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

9 자연림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8등급 식생중 평균수령이 50년 이상된 삼림

․아고산대 침엽수림(분비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잣나무군락, 찝빵나

무군락 등)

10

자연초원

,

습지

◦삼림식생 이외의 자연식생이나 특이식생

․고산황원, 아고산초원, 습원, 하천습지, 염습지, 해안사구, 자연암벽 등

환경부

(2006)

7 - 2차림: 1차적으로 2차림이라 불리우는 대상식생지구

8 - 2차림: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구 

9 -
자연림: 다층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림

10 -
자연식생으로서 단층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지구 : 고산초원, 습원, 

염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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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등

급
개  요 해당식생형

수

역
0 수역

◦수역(강, 호수, 저수지, 해양 등 수체가 존재하는 부분과 식생이 존

재하지 않는 하중도와 하안을 포함)

개

발

지

역

1
시가지, 

조성지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2
농경지

(논, 밭)

◦논, 밭, 텃밭 등의 경작지

◦비교적 녹지가 많은 주택지, 시가지, 조성지 등 (녹피율 60%이상)

3
농경지

(과수원)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4

이차초원

(키 낮은 

초원)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식생 (골프장, 공원묘지, 목장 등)

5

이차초원

(키 큰 초원)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큰 초원식생 (묵밭 등 훼손지의 억새군락

이나 기타 잡초군락 등)

반

자

연

지

역

6 조림지

◦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

※자연적(2차림)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아까시나무 등의 조림기원 

도입종이나 개량종에 의해 식피율이 70%이상인 식물군락. 단, 녹화

목적으로 적지적수(適地適樹, 원래 자생종)가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

림으로 보지 않음

7 이차림(Ⅰ)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

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심한 삼림식생

 ․군락의 계층구조가 불안정하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

재자연식생을 반영하지 못함

 ․녹화목적으로 적지적수(자생종)가 식재되었거나 조림기원 식생이지

만 적지적수(자생종)로서 방치되어 자연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회복된 경우

8 이차림(Ⅱ)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

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군락의 계층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을 반영하고 있음

 ․난온대 상록활엽수림 (동백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군락 등), 산지 

계곡림 (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등), 하반림 (버드나무-신나

무군락, 오리나무군락, 비술나무군락 등), 너도밤나무군락, 신갈나

무-당단풍군락,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

자

연

지

역

9 자연림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8등급 식생 중에서 평균수령이 50년 이상 된 삼림

 ․아고산대 침엽수림(분비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잣나무군락, 찝빵

나무군락 등)

10
자연초원,

습지

◦삼림식생 이외의 자연식생이나 특이식생

 ․해안사구, 단애지, 자연호소, 하천습지, 습원, 염습지, 고산황원, 석

회암지대, 아고산초원, 자연암벽 등에 형성된 식생

<표 4-6> 가장 최근에 보완된 녹지자연도 등급 사정기준(정흥락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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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정책에서 녹지평가의 이원성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환경조사 또는 환경영향평가 가운데 식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환경영향평가의 녹지자연도와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보전

등급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방법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등급의 수 등에 대한 차이는 

존재한다. 즉, 녹지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은 근본적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주로 하는 평가대행업체에서는 녹지자

연도가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자연환경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의 식생관련 

전문가들은 식생보전등급이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4월 11일 고시된 생태·자연도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게 작용한 식생자료는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결과이며, 5등급(Ⅰ등급~Ⅴ등급)화된 식생보전등급이 적용되었다. 특

히 생태·자연도가 법적으로 고시되면서 각종 개발을 포함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

향평가에서 생태·자연도가 개발과 보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되고, 그에 따라 식생

보전등급이라는 용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주로 하는 

일선 평가대행업체에서는 녹지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 등에 대한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녹지를 평가하는 이원화된 방법에 대한 일원화 작업은 국가의 자연환경관리를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할 것이다. 물론, 녹지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 

간에 등급의 상호 변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등급 수나, 사정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변형의 어려움 및 오류가 분명 존재한다. 만일, 현존식생도 상에서 면으로 분류된 각각의 

폴리곤(식물군락 또는 식분)에 대한 판정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다면,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오류를 제거하여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폴리곤에 대한 보전가치 판정 근거는 

없으며, 그 결과인 등급만이 DB화되어 있어 그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개별 폴리곤에 그 

판정 근거를 모두 기재하는 것은 매우 많은 재원과 시간, 전문인력(특히, 박사급 수준의 인력)

이 소요되는 심화 과정임에 틀림없다. 이를 인식한다면, 이러한 심화과정은 국가에서 진행되

는 1:25,000 축척의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녹지자연도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나름대로 보완되어 왔고, 식생보전등급은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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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 작성을 위해 만들어져 지금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결국,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원화에 따른 

각종 혼란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태·자연도가 환경영향평가에 중요한 

활용 자료가 되고 있으며, 보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식생보전등급과 녹지자연도와의 호환

성 확보 및 일원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8. 국가 자연환경조사의 식생보전등급

“식생보전등급”이란 용어는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환경부, 2001)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98년도의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에서는 “식생평가등급”이라는 용어

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용어의 변화는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식생분야의 조사목적에

서 기인하고 있다. 식생조사의 목적이 국가의 전반적인 식생현황 파악과 그에 따라 생태학적으

로 보전가치가 있는 식생자원을 찾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식생평가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보전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식생보전등급」

이라는 용어로 변화되었다.

환경부(1998)의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서는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전국

의 자연환경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생태·자연도

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생태·자연도는 녹지(식생)만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생물(동·식

물상)분야를 포함하는 통합된 생태계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2차 전국자연환

경조사」에는 지형경관(현재 지형), 식생, 생물상(유관속식물 또는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개별 분류군에 대한 보전가치를 5등급화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야별 조사 지침

이 한국자연보존협회(1997)에서 「제2차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 지침」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 내에 「생태지도제작지침」과 「식생평가지

침」이 수록되어 있으며, 식생평가지침에서는 「식생자연도(naturalness degree of 

vegetation)」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1998년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자연

환경 전국기초조사」는 「전국자연환경조사」로 용어가 수정되었고, 「생태지도」는 「생

태·자연도」라는 용어로 정의되었다. 원래 「전국자연환경조사」는 1987년도에 「자연생

태계 전국조사」라는 용어가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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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연생태계전국조사 1986-1990년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1997-2003년

녹지자연도 (11단계)

식생보전등급 (5단계)

자연환경보전법 수행기간 식생평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06-2010년 식생보전등급 (5단계)

제1차 자연생태계전국조사 1986-1990년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1997-2003년

녹지자연도 (11단계)

식생보전등급 (5단계)

자연환경보전법 수행기간 식생평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06-2010년 식생보전등급 (5단계)

<그림 4-1>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용어 변천과 식생보전등급의 도입 

과정(정흥락 등, 2006)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각종 자연환경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생태·자연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자연보존협회(1997) 및 환경부(1997b)의 「제2차 자연환경 전국

기초조사 지침」에서는 생태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각의 생물종과 군락에 대해 5등급으로 

전 분야를 산술평균한 후 보전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식생보전등급 역시 식생의 

유형과 자연성에 따라 Ⅰ등급～Ⅴ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은 2000년 환경부에서 예규로 제정하였으며, 각종 등급별 범례를 적용한 최종 

결과는 2006년에 최종 개정되었다(환경부, 2006). 

국가적 차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면(폴리곤)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최선이며, 현재의 생태·자연도 역시 이에 따라 면으로 작성되었다. 

실제 자연환경에서 각 분류군의 개별 생물종에 대해 보전가치를 등급화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정보를 토대로 전체 공간을 면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식생은 군락유형

과 자연성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하여 도면화 화는 것(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

로 생태·자연도를 제작하는데 기여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등급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도 식생에 의해 등급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분포에 의한 생태·자연도 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식생 정보를 교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생태·자연도 판정에 있어 식생정보는 

100%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생보전등급은 현재 5등급화 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Ⅰ등급이 낮게, Ⅴ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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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게 평가되는 오름 순으로 되어 있다(표 4-2). 하지만,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은 

숫자가 낮은 등급이 보전 가치가 높게 된 내림 순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식생보전등급도 

Ⅴ등급이 낮게 평가되는 내림 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현재의 등급해설표(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06)는 식생보전Ⅴ등급은 보전등급

이 가장 높은 식생으로서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기존의 녹지자연도 9등급과 10등급에 대응되는 식생으로 평균수령이 

50년 이상 된 삼림식생 또는 사구, 단애지, 염습지, 자연호소, 하천습지, 습원, 고산황원, 

석회암지대, 아고산초원, 자연암벽 등 삼림식생 이외의 특수한 입지에 형성된 자연식생이나 

특이식생을 포함하고 있다. 식생보전Ⅳ등급은 보전등급이 비교적 높은 식생으로서 자연식생

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을 

포함한다(녹지자연도 8등급에 대응). 

식생보전Ⅲ등급은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삼림식생으로서 군락의 계층구조가 불안정하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조림기원 

식생이지만 방치되어 자연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회복된 경우와 녹화목적으로 적지적수

(適地適樹)가 식재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적지적수는 원래 해당지역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식재로부터 유래된 

소나무군락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산지대에 형성된 2차 관목림(예: 합천 황매산의 

산철쭉군락 등)이나, 2차 초원(예: 화왕산 고위평탄지의 억새군락 등)도 이에 해당된다.

식생보전Ⅱ등급은 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이 이에 해당되며, 식재림은 인위적으로 조림

된 수종 또는 자연적(2차림)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아까시나무 등의 조림기원 도입종이나 

개량종에 의한 식피율(최상층)이 70%이상인 식물군락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단, 

녹화목적으로 적지적수(適地適樹)가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림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생보전Ⅰ등급은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큰 초원식생(묵밭이나 훼손지 등의 억새군락

이나 기타 잡초군락 등),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식생(골프장, 공원묘지, 목장 등),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논, 밭 등의 경작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비교적 

녹지가 많은 주택지, 시가지, 조성지(녹피율 60%이상)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식생의 비중이 

높은 궁궐이나 도시공원(근린공원), 주거단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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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보전

등급

판정 기준 및 사례
녹지

자연도

Ⅴ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 평균수령이 50년 이상된 삼림식생(난온대 상록활엽수림, 신갈나무 또

는 졸참나무가 우점하는 낙엽활엽수림)

 - 아고산대 침엽수림(분비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주목군락 등)

 - 산지 계곡림(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등), 하반림(버드나무-신나

무군락, 오리나무군락, 비술나무군락 등), 너도밤나무군락 등의 낙엽

활엽수림

◦삼림식생 이외의 특수한 입지에 형성된 자연식생이나 특이지 식생

 - 단애지, 자연호소, 고층습원, 염습지, 고산황원, 석회암지대, 아고산초

원, 자연암벽 등에 형성된 식생 등

0, 9, 10

Ⅳ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

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 군락의 계층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

재자연식생을 반영함

 - 난온대 상록활엽수림(후박나무-동백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군락 등)과 

신갈나무-당단풍군락,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의 낙엽활엽수림

8

Ⅲ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

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삼림식생

 - 군락의 계층구조가 불안정하고, 종조성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자

연식생을 충분히 반영 못함

 - 조림기원 식생이지만 자연 방치되어 자연림과 유사할 정도로 계층구조

가 회복되었거나 잠재자연식생을 충분히 반영할 식물종 조성인 경우

◦산지대에 형성된 2차관목림 (예: 합천 황매산의 산철쭉군락 등)이나 2

차초원(예: 화왕산 고위평탄지의 억새군락 등)

4, 5,

 7

Ⅱ

◦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

※식재림의 정의는 인위적으로 조림된 수종 또는 자연적(2차림)으로 형

성되었다 하더라도 아까시나무 등의 조림기원 도입종이나 개량종에 의

해 식피율이 70%이상인 식물군락으로 함. 단, 녹화목적으로 적지적수

(適地適樹)가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림으로 보지 않음

6

Ⅰ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큰 초원식생(묵밭이나 훼손지 등의 억새군락이

나 기타 잡초군락 등)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식생(골프장, 공원묘지, 목장 등)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 논, 밭 등의 경작지

◦비교적 녹지가 많은 주택지(녹피율 60%이상)

1, 2, 3, 

4, 5

<표 4-7>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보전등급 해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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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녹지자연도 활용과 보전가치 평가의 표준화

9.1 녹지자연도의 활용과 식물군락 표현의 최소면적

녹지자연도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며, 부정

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더욱이 각종 보전 및 복원사업

에서도 토지적성평가 등에 크게 활용되어 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문적 특성상 식생을 

공학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이견의 소지가 많아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녹지자연도가 초창기에 비해 최근에는 많이 일반화 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줄었으나, 여러 평가 방법에 따른 새로운 혼동의 발생 

소지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보전등급과 혼동의 소지를 

제거하는 등 이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거나, 일원화하는 등의 변화(변형)의 과정을 거친다면 

보다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녹지자연도 기준을 왜곡하여 적용시키는 부분은 평가 혹은 심의에서 보다 공정하고, 

학식 있는 식생전문가를 섭외할 필요가 있으며, 녹지자연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한 교육기

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녹지자연도도(綠地自然度圖)와 현존식생도(現存植生圖)를 작도하는데 있어서 최소면적은 

축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축척은 1:1,000,000 보다 더 작은 것을 말하고, 

중축척은 1:100,000 에서 1:1,000,000 까지, 대축척은 1:100,000 보다 더 큰 것을 말한다

(Kéchler 1988). Molinier et al.(1951)은 식생도의 유용성과 축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Sainte Baume Forest의 지역을 대상으로 1:20,000 축척에서는 256,000㎡가 가장 적절한 

면적임을 증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1:25,000 축척의 지도상에 

62,500㎡(250m×250m)를 최소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상에서 1㎠(1㎝×1㎝)크기의 해

상도를 가짐. Molinier et al.(1951)의 기준에 맞춘다면 지도상에서 적어도 4㎠(2㎝×2㎝)인 

250,000㎡(500m×500m)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에 대한 교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므로 많은 부분의 

식생들이 모자이크화 되어 있어 패치화된 군락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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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자연도(식생보전등급 포함) 기준 적용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이용하는 기본 지도의 축척을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기본 지도의 축척 지정은 식물군락을 표현하는 최소면적

기준을 지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최소면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다수의 식생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나, 해상도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어떠한 축척이든 그 지도상에

서 1㎠(1㎝×1㎝) 크기의 규모를 녹지자연도 혹은 현존식생도의 최소표시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립환경과학

원의 현존식생정밀조사에서 정해 놓은 2,500㎡(50m×50m)을 준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본 지도의 축척을 1:5,000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 축척에서 1㎝×1㎝에 

해당되기 때문에 50m×50m으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이용하는 기본 지도의 축척을 1:5,000으로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의 사안에 따라 보다 정밀지도

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보다 대축척의 지도가 이용되고 그에 따라 표현되는 식물군락

의 최소면적기준은 보다 작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1:2,000 축척의 지도를 이용한다면 400㎡

(20m×20m)이 최소면적기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삼림식생에서 식물군락을 명명할 때는 적어도 방형구 5개 정도는 확보(1개 방형

구 평균 면적 225㎡)되어야 한다. 방형구간 거리와 간격을 고려한다면 그 2배의 면적(2,450

㎡)을 하나의 군락 규모로 생각할 수 있어 2,500㎡의 면적은 합리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물론, 희귀군락이거나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습지 등)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축척 지도상 1cm 지도상 1cm2

1 : 1,000,000 10,000 m 10,000ha(100km
2
)

1 : 500,000 5,000 m 2,500ha

1 : 250,000 2,500 m 625ha

1 : 125,000 1,250 m 156.25ha

1 : 100,000 1,000 m 100ha(1km
2
)

1 : 50,000 500 m 250,000 m
2

1 : 25,000 250 m 62,500 m
2

1 : 20,000 200 m 40,000 m
2

1 : 10,000 100 m 10,000 m
2

1 : 5,000 50 m 2,500 m
2

<표 4-8> 녹지자연도도와 현존식생도에서 등급 또는 군락표시의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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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식생의 보전가치 평가를 위한 표준화

현재 녹지자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식생(식물사회)의 연구 및 평가는 

대부분 전형적인 식물사회학적 방법인 Zérich-Monpteller(Z.-M.)학파의 

Braun-Blanquet(B.-B.)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본 방법은 식생을 분류하는데 있어 일차

적으로 식물의 사회성(종조성, species composition)과 식생분류의 위계적 체계 확립

(syntaxonomy)을 중요시한다. 이는 현장에서 식생조사표를 수집하고, 실내에서 표작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표작업은 식물종 조성을 고려한 진단종(diagnostic species)의 발굴과 

이를 통한 군락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과정이다. 진단종은 지역의 잠재자연식생(potential 

natural vegetation; Téxen, 1956)을 인식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식생 

연구(조사)에서 Z.-M.학파의 방법에 따른다면, 식생의 평가에 있어서 진단종과 같은 식물상

적 정보와 그 평가 대상인 지역 식분이 가지는 식생구조적 정보 등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생의 보전가치라는 측면에서 녹지자연도이든 식생보전등급이든 적합한 여러 가치

축(자연성과 그에 따른 보전가치에 대한 판단 범례들)을 놓고 등급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식생보전등급의 경우에는 각 등급별로 일부 상관형과 식생유형(식물군락)이 예시되어 있어 

녹지자연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되는 식생유형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 식생

보전등급에 대한 등급별 해설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식생유형의 등급 평가가 

전문가별 이견의 소지가 존재하며, 다소 오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천의 달뿌리풀군

락을 식생보전등급 Ⅴ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뿌리풀군락의 경우에는 자연하천의 

식생유형이기는 하나, 매년 맥박식으로 범람하는 하천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다년생 선구초본

식물군락에 해당되어 식생보전Ⅴ등급에 해당되지는 않는다(이율경과 김종원, 2005). 즉, 복

원 잠재력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정흥락 등(2006)은 이러한 두 방법을 혼용 보완한 녹지자연도 개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 녹지자연도 판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식생보전등급에 제시된 

상관형과 식생유형의 사례를 녹지자연도 해설표에 보완하였다. 이는 식생보전등급이 생태·

자연도 제작을 위해 5단계로 구분하였을 뿐, 근본적으로 녹지자연도 판정 기준과 크게 다를 

바는 없기 때문에 보완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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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또는 정흥락 등(2006)의 보완한 녹지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에는 구체적인 상관형과 

식생유형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일반적 등급 설명 내용에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식생학이든 종분류학이든 그 식물군락 

또는 생물종에 명명하는 이름은 단순히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명명

하게 하는 구분되는 고유의 형질(character)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갈나무의 경우, 

교목이라는 성상, 줄기의 색깔, 잎의 크기와 털 유무, 모양, 꽃의 형태 및 개화시기 등이 

그 형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식물군락(식생)에서는 형질이 식물종조성, 진단종, 식생구조, 

군락동태 등이 이에 해당되며, 많은 식생자료의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화 가능하다. 궁극적으

로 지역의 식물군락에 대한 보전가치의 판단도 이러한 식물군락이 갖는 고유 형질들의 온전성

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유 형질의 종류를 목록화하여 표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며, 그 표준화된 형질을 수치적으로 등급화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시간과 많은 노력

과 토론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형질(또는 범례)을 이용한 식생의 보전가치 

평가는 주관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식생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방법이기

도 하다. 

이를 위해, 최근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에서 그 적용의 근거가 마련되고 있으며,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 현존식생도 제작에 시범 적용되고 있다. 즉, 정밀 현존식생도

의 개별 폴리곤에 식생보전등급이 기재되고, 그 등급 판정의 근거에 해당되는 형질 즉, 범례가 

텍스트 형식으로 GIS-DB화 되고 있다. 한편, 개별 범례들에 대한 판정 기준은 식생분야의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거친다면, 보다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식생(식물군

락 또는 식분)을 평가하는 범례들은 자연성(종조성 및 층위구조), 희귀성, 온전성, 특이성, 

다양성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범례에 대한 선택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식생의 본질 및 국가적인 생태계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조성과 식생분류체계를 중요시하는 Z.-M.학파의 식물사회학적 속성과 보전생태학적 가치

가 동시에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례들에 대한 것은 김종원과 이은진(1997) 

등의 연구에서 추출 가능하다.

이를 고려한 식생의 보전가치 평가에는 일차적으로 (ⅰ) 분포 희귀성(rarity), (ⅱ) 식생복원

(훼복력) 잠재성(potentiality), 이차적으로 (ⅲ) 구성식물종 온전성(integrity), (ⅳ) 식생구

조 온전성, (ⅴ) 중요종 서식, (ⅵ) 식재림의 경우, 흉고직경(또는 임령) 등으로 평가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6가지 범례(특히, 자연식생의 경우 (ⅰ)~(ⅴ)항목으로 평가)의 



제 1주제 환경평가제도 선진화 ｜ 179

적용은 국토를 피복하고 있는 식생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타당하게 관리, 개발하게 할 것이

다.

(ⅰ) 분포 희귀성(rar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한반도 내에서 분포 패턴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ⅱ) 식생복원(회복력) 잠재성(potential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식분)이 형성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잠재자연식생의 형성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랜 시간이 

요구되면 높게,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식물군락은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식생 발달기원

의 자연성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흔히 식생 발달기원이 부영화, 식재 등에 의한 것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ⅲ) 구성식물종 온전성(integr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의 구성식물종(진단종군)이 

해당 입지에 잠재적으로 형성되는 식물사회의 구성식물종인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는 

입지의 자연식생의 구성종을 엄밀히 파악하는 것으로 삼림의 경우, 흔히 천이 후기종(극상종)

으로 구성되면 높게, 초기종의 구성비가 높으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잠재자연식생

의 구성식물종에 대한 판정은 매우 중요하다.

(ⅳ) 식생구조 온전성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해당입지에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식생구조(층위구조)가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가를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삼림식생

은 4층의 식생구조를 가지며, 각 층위는 고유의 식생고(height)와 식피율(coverage)을 가진

다. 층위구조가 온전하면 보전생태학적으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ⅴ) 중요종 서식 : 식물군락은 식물종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식물종 자체에 대한 보전생

태학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 분포면적이 좁거나, 중요한 식물종의 포함되면 

더욱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중요종은 법적 보호종(멸종위기야생식물Ⅰ,Ⅱ급)을 의미하며, 

일부 식물구계학적 중요종을 포함할 수 있다.

(ⅵ) 식재림 흉고직경 : 식재림의 경우에는 임령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나, 이를 

간접 판정할 수 있는 것이 흉고직경(DBH)의 기재이다. 가장 큰 개체, 보통 개체의 흉고직경을 

기록하면 된다.

한편, 식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자연도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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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축적된 식생학적 정보의 수준으로도 자연환경 정책이나 각종 개발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정성적인 등급기준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어떤 종류의 식물군락이든 다년간 식생학을 공부해 

온 경험 있는 전문가라면, 자연식생의 경우 5가지 범례에 따라 녹지자연도 또는 식생보전등급

에 대한 판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정에서 모종의 문제가 생기거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한 중요 식물군락의 경우에는, 최소한 전문가 3인 이상의 판단과 검토회

의를 거친 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방안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에 가칭 「한국식생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환경

부․국립환경과학원, 2006).

10. 정책적 제안 사항

- 녹지의 가치평가는 식물군락이 갖는 식생학적 가치를 포함한 식생본질의 우수성을 가지고 

식생가치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밖에 생물서식공간 및 생태적 연결성, 고유성, 역사성, 

경관성, 학술적 및 지역적 희소성 등 다양한 인문·문화적 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가(심사위원)

의 평가 방안이 검토되어 식생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 녹지(식생)는 면(폴리곤) 분류가 가능하여 보전생태학적 가치에 기초한 잣대로 등급화하

여 구분 관리 가능하고, 생태계 관리를 위한 핵심 도구일 수밖에 없으며, 등급화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 현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지 등급화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녹지자연도(11등급)

와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보전등급(5등급)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녹지자연도가 

더욱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녹지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의 식생정보의 상호 변환

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등급의 수가 작은 식생보전등급은 1/25,000축척의 식생평가로, 

등급의 수가 많은 녹지자연도는 1/5,000의 대축척을 이용하여 국토계획에 적용함으로써 국가

의 녹지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 

- 녹지자연도가 자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내포된 과학적인 오류 및 

오용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개발과 보전의 경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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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과 8등급의 판정에 대한 논란과 오용이 많았다. 또한 등급 적용이 모호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하천과 호소 등의 “0”등급, 과수원의 3등급, 고산초지의 10등급 부여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보다 상세한 

녹지자연도 판정기준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 식생보전등급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예규 제273호, 개정 2006. 1.31) 등에서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 있고 생태·자연도 식생 평가의 등급 결정에 반영된 정보는 식생보전등급과 

임상도로 법적 예규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녹지자연도는 식생보전등급에 비해 일반화되고 

환경부의 각종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개발사업 및 보전계획의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녹지자연도 활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

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법적 근거나 시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재정할 필요성

이 시급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 녹지자연도의 최소면적 등급판정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용하는 기본 

지도의 축적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식물군락 표현의 최소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녹지자연도의 각종 왜곡 및 사회적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때, 기본 

지도는 1:5,000축척의 지형도로 식물군락 표현의 최소면적을 이용 지도 축척의 1㎠(1㎝×1

㎝), 즉 2,500㎡(50m×50m)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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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

주현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국내외의 바람길 적용현황

1.1 국내의 바람길 관련 법규 및 규정

국내의 택지개발 추진단계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은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건설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의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조

례」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서는 개발사업 시 공기의 순환, 

풍량 등과 같은 통풍과 관련된 요소들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바람길 

효과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통풍요소들을 검토하기 위해 무었을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1.2 환경영향평가 적용사례 검토

국내의 주거지역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된 바람길 사례를 검토하기 총 58건의 환경영

향평가서 및 환경성검토서가 분석되었다. 먼저 대규모 택지개발 시 바람길 적용현황을 살펴보

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서가 분석되었고, 기 개발된 도심지역에서 고층건축물 

군이 신축되었을 때의 바람길 적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서가 분석되었다.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된 모든 사업지역14)의 지형특성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업지역 2 

km 인근에 산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근에 산지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14) 도심지역에서의 건물신축에 따라 수행되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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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로부터 발생한 찬 공기의 흐름과 관련된 국지순환풍이 해당 도시개발지역의 대기환경영향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길로 인한 대기환경영향을 검토한 사업은 전체의 54%로, 바람길에 대한 분석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자(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문 엔지니

어링사)가 주거지역에서의 바람길 중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람길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사업 초기부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나 조사된 총 8건의 

환경성검토서에서는 바람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루어진 바람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에서 인근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풍향을 주풍향으로 설정한 후 여러 가지 모델툴, 풍동실험(1건) 등을 

이용하여 바람길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주풍향을 기준으로 바람길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바람길에 

의한 여러 영향 중 대기질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에는 국지순환풍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지역에서의 국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국지순환풍은 인근 기상대에서 측정된 바람 

특성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바람길

에 의한 대기질 영향이 주요 사안이 될 경우에는 사업지역에서 광역바람장의 무풍상태일 경우

가 중요하다. 즉 인근 기상대에서의 바람특성은 무풍에 가깝고 사업지역에서는 국지적 순환풍

이 발생할 때가 중요한데, 기상대에서의 바람자료를 토대로 주풍향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바람길과 대기질환경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바람환경을 한 방향의 주 

풍향으로 설정하여 바람길 및 대기환경을 예측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바람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은 아닌가 보인다.

바람길이 분석된 25건 모두에서 국지순환풍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람길이 

분석된 모든 사례에서는 주풍향을 대상으로 바람길의 패턴을 분석한 후 바람길을 고려하여 

시설배치를 할 계획이라는 추상적인 사항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즉 조사된 모든 평가서에서 

바람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 반영 또는 제안사항이 없으며, 따라서 계획된 단지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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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얼마만큼의 대기질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해석결과가 거의 없다. 

또한 바람길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대안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택지의 환경영향평

가에서 주거환경질의 제고를 위해 가능한 대안의 비교를 통한 최적안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결과는 바람길과 대기환경영향과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바람길해석 방법론이 아직 명확하게 개발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

다.

기개발된 도시지역에서의 고층건물군 신축에 따른 바람길 해석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바람길 해석이 이루어진 4건의 환경영향평

가서를 분석하였다. 이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수행된 바람길 분석방법 및 저감방안 역시 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선도적인 국가(독일 등)에서는 바람길의 정량적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자문위원들의 도움 등을 받아 폭 넓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외국의 경우에서도 바람길의 정량적 

해석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바람길 분석을 통한 대기질의 정량적 해석

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1.3 결론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약 1/2 정도가 바람길 해석을 통한 

대기영향평가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해석방법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정량적 해석을 

통한 여러 단지계획안에 대한 대안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바람길과 

대기환경영향과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바람길해석 방법론이 아직 명확하게 

개발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바람길 변화 분석은 택지개발지역의 대기오염을 최소화하여 도시민에게 좀 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저감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바람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의 하위 규정(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 등)에 도시개발시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바람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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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명시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바람길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바로 사업

지역의 오염현황 및 국지순환풍의 영향여부를 파악하는 일이다. 국지순환풍에 의한 영향은 

1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적 조건을 토대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초기 즉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국지순환풍에 의한 바람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면, 실측 또는 모델링 등을 통하여 사업지역의 국지순환풍을 

분석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국지순환풍을 실측하

게 될 경우, 최소 1년간의 측정기간이 소요되는데 개발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계획에 

맞추어 실측을 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국지순환풍 자료를 토대로 향후 

단지배치시 고려되어야 할 개략적 방향(바람길 방향 및 폭의 범위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지역에서의 국지순환풍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서 이러한 검토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시급히 국지순환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스크린하고 바람길을 해석, 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가이드라인 등)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작업은 

사업자의 의뢰로 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서 바람길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바람길의 대기환경영향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바람길 해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바람길 해석을 위한 기초적 방법

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바람길 해석방법은 향후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한 바람길 해석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지역의 통풍환경이 열악할 경우, 외부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

기 때문에 오염배출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대기질은 쉽게 나빠질 수 있다. 

통풍환경은 대기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대기질은 해당지역의 통풍환경과 오염배출 

및 유입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통풍환경의 변화는 보행자가 바람을 맞으면서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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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성 혹은 불쾌감에도 변화를 유발한다. 일례로 높은 건물이 건립된 이후, 겨울철에 건물 

사이의 차가운 골바람에 의해서 체감온도가 저하되면서 보행쾌적감은 매우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 방풍을 목적으로 조경을 실시하는 등 사후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수목을 식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없거나 수목의 방풍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 수립시에 근원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배

치 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질 환경의 경우 풍속이 낮을 때 문제가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행쾌적감은 일반적으로 풍속이 높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 

기존 바람길 분석에서 보행쾌적감이 고려된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보행쾌적감

이 대기질환경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 현재의 실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행쾌적감

은 대기질환경과 마찬가지로 통풍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한 

기술적 절차가 대기질 환경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사업의 경우, 바람길 분석시 보행쾌적

감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개발계획이 해당지역의 통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농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련의 바람길 해석절차를 제시하였

다. 아울러 특정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바람에 대한 보행자의 체감 쾌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도 제시하였다. 

3. CFD 모델을 이용한 바람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CFD 수치해석을 통해 바람길 해석작

업(통풍환경, 대기질환경, 보행환경)을 수행하였다. 바람길 해석을 위해 선정한 대상사업은 

① 도심지역에서의 초고층건물 신축사업과 ② 국지순환풍이 통풍환경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

되는 지형적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FD 모델은 유동방정식, 연속방정식, 온도방정식 및 농도방정식에 

대해 유한차분법(이하 FDM)을 적용, 구성하였다. 공간 및 시간에 대한 차분오차는 각각 2차 

및 3차 정확도에 해당하는 기법을 적용했다. 시뮬레이션 시간의 흐름은 fully explici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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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ting 기법을 적용하여 묘사하였다. 표고차가 크고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모형을 직교좌표

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가상경계기법을, 그리고 격자크기 이하의 난류성분

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LES 모델을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례지역으로 선택한 첫 번째 

개발사업(초고층건물 신축)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하여 풍동실험이 기 수행된 바 있다. 이러

한 기존 문헌의 풍동실험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적용된 CFD모델의 정확도를 검토하였으

며, CFD 모델 예측치는 풍동실험과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서울 등의 도시지역에서 최근 빈번하게 수행되고 있는 고층건물 신축사

업, 특별히 층고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초고층건물 건립에 따른 대기환경상의 영향을 분석했

다. 초고층건물 신축부지 주변은 이미 완전히 개발된 넓은 도시의 일부이며, 주변건물 및 

건립예정인 건축물의 형상과 배치형태가 자세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바람길 해석작업을 수행하

였다.

두 번째 사례는 주변이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혹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산지가 많은 국내지형조건 하에서 일반적으로 산곡풍을 적절히 고려해야하는 경우이다. 산곡

풍은 무풍 혹은 약풍시에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바람으로 신선한 공기를 개발지역 내부로 공급

하기 때문에 개발 이후에도 그러한 바람 흐름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택지개발 

혹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건물형상은 바람길 해석이 수행되는 시점, 곧 계획단계

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반적인 구획안

과 도로망과 녹지축 그리고 용적률과 허용층고 등만의 조건만 확정된 상태에서 개별 개발사업

이 향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3.1 도심의 초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대기환경영향

도심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신축할 때의 바람길과 대기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CFD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델을 통해 예측된 지상고도 10m 수평면에서의 풍속분포에 따르면, 초고층건물 주변에서 

풍속변화가 가장 현저히 나타나고, 모델영역 출구에 인접한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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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풍향에 따라 또한 비교위치에 따라 초고층건물신축에 따른 

풍속변화는 매우 다양하다. 초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풍속이 감소하

는 것이 아니라, 국부적으로 풍속이 증가하는 곳이 생긴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입구 및 출구의 통풍량 분포를 초고층건물 신축전후로 구분하여 8방위 풍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모든 고도에서 초고층건물 건립 이후 뿐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주변 건물로 인하여 

풍상측에 비해서 개발지역 풍하위치의 통풍량은 감소하는 형상을 보인다. 초고층건물 건립 

이후의 경우, 이로 인해 통풍감소현상이 더 심화되고, 풍속이 감소되는 고도 또한 더 높은 

위치로 이동하는 경향이 모든 풍향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각 풍향별 통풍감소곡선의 

연직분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모든 고도에서 양수라는 점 외에도, 지면 z=0에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통풍감소폭도 증가하면서 일정 고도에서 최대치에 이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

다가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통풍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류가 개발지역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통풍량 변화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대기오염농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통풍량 감소가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대기

오염이 초래된다. 그러나 통풍감소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대기질환경이 심하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대기질환경의 악화수준, 곧 대기오염농도 증가는 통풍조건의 변화 

외에도 개발지역 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규모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개발지역 내에 대기

오염배출량이 미미하다면 통풍감소가 꽤 크게 발생해도 실제 오염농도의 증가는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질 영향을 예측평

가하기 위해서는 바람길 분석 모델링 작업시에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같이 수행

하는 것이 좋다. 

통풍량 감소에 대한 모델 예측결과를 토대로 초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잠재적 대기오염영향

을 풍향별로 분석하였다. 초고층건물 신축 이후에 풍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풍향은 북풍(N)

으로 기존 건물로 인한 풍량감소분을 제외할 경우, 약 17%의 풍량이 감소된다. 초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풍감소가 가장 작은 풍향은 북서풍(NW)일 때로, 

추가적 통풍감소량이 약 6%정도이다. 즉 현재 설계 방안대로 단지내 건물을 건립할 경우에,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대적 통풍감소량이 풍향에 따라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7%까지 발생하게 되며, 풍향에 따라 통풍량감소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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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바람길 해석은 일반적으로 가장 빈도수가 많은 1개 풍향을 주풍향

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풍향을 8개로 구분하여 관측

된 풍속 및 발생빈도를 고려한 바람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8개 풍향을 고려하여 산정된 

건물 신축 이후의 상대오염농도 증가분을 구하면 현재 설계 방안대로 단지내 건물을 건립할 

경우에,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대적 오염농도증가는 14% 정도로 예측

된다. 풍향에 따라 통풍량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지의 배치각도를 바꿀 때에 

상대적 오염농도증가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단지배치 방향은 거의 

최악에 가까우며, 현재의 단지를 시계방향으로 315° (혹은 반시계방향으로 45°) 회전시켰

을 때가 오염농도 증가폭(11%)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즉 현재의 단지를 반시계방향으로 45° 

회전시킬 경우, 대기질 측면에서 약 27%(3%p)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질환경은 통풍량감소로 인해 악화되는 반면, 보행환경은 지나치게 높은 풍속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초고층 건물에 인접한 주변 지역에는 풍속이 증가하는 위치가 존재한다. 

초고층 건물로 인해 유동단면적이 좁아지면서 풍속이 증가하는 골바람효과 때문이다. 일정 

높이 이하에서 건물을 향해 부는 기류는 건물의 상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측면으로 우회하게 

된다. 그 결과 골바람 효과로 풍속이 증대하게 되는데, 건물이 높고 전면적의 넓이가 클수록 

건물 측면에 인접한 지상에서 매우 높은 바람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델링 결과에서도 고층빌딩 주변의 풍속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초고층건물 한 개동 주변의 8개 지점에서 평균풍속분포(지상 1.5m)를 분석한 결과, 1개 지점

에서의 풍속이 초기(접근류) 보다 1.5배 증가하며, 일본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상관측자료 및 Weibull 함수로부터 약 10%의 발생확률을 갖고 있는 강풍의 풍속은 

약 37 km/hr이다. 이러한 풍속은 거의 태풍 수준에 육박하는 속도로써, 이 위치에서의 활동인

구(보행자, 야외카페의 이용자 등)들은 불편한, 심지어는 위험할 수 있는 풍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후대책으로서 수목식재, 방풍펜스설치 등과 같은 방풍대책이 수립될 

수도 있지만,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이러한 사후저감방안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계획 초기부터 이러한 바람환경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대기환경분야에 이러한 보행자들의 풍환경 부분이 포함되

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향후 대기환경분야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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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기환경영향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바람길변화와 대기환경영향을 분석하기위해 경기도 이천시 

송말리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송말리가 실제 택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송말리의 지형이 산지와 임한 평탄한 형상으로 국내 택지

개발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고, 타 연구에서 상세히 수행된 국지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말리 지역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시간대별 평균풍속 및 풍향을 살펴보면, 주야간의 바람발

생특성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야간(밤 10시부터 다음날 낮 10시까

지) 중에 비교적 낮은 풍속이 북서(NW) 풍향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주간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풍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간의 풍향은 남동에서 남서 방위각에 

넓게 분포하는데, 야간의 북서풍과는 거의 반대에서 바람이 분다. 송말리의 지형을 고려했을 

때, 북서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계곡을 따라 산곡풍이 형성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바람장의 관측자료와 일치한다. 그러나 송말리의 바람 관측자료는 인접해 있는 이천의 

기상자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지역의 국지풍 권역을 벗어난 지역

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로부터, 분석대상지역의 산곡풍(국지풍)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람길분석 기존사례에서 사업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청 관측자료를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CFD모델을 이용하여 송말리에서 관측된 산곡풍(국지풍)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산곡풍을 

정확히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위치에서 지표면

과 기층의 온도차가 시뮬레이션 초기에 15℃인 것으로 단순 가정하였다. 모델링 결과인 풍속벡

터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델링 영역에서 위치에 따라 산곡풍의 풍향은 서풍에서 북서풍 사이에 

분포하고, 위치에 따라 풍향에 변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말리 기상관

측 위치에서는 시뮬레이션된 산곡풍이 거의 북서풍으로 형성된다. 또한 모든 관측 공간에서 

산곡풍이 강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흥미롭게도 송말리 관측결과와 일치한다. 송말리

에 인접한 이천기상대 관측자료가 송말리 관측자료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제공한 것을 고려

할 때, 단순화된 조건을 토대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이 오히려 관측자료와 부합된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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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적이다. 지형고도자료와 모델예측 수단만으로 사업부지의 산곡풍을 예측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지형고도자료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모델링 도구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델도구는 산곡풍의 시간별 변화와 3차원 공간구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반면에 택지개발 계획시 산곡풍을 조사하기 위해 기상관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장기관측에 따른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많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관측장비가 

설치된 위치에서 1차원적인 기상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송말리 부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산곡풍 모델링 결과가 관측자료와 유사

하게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CFD 모델을 포함한 모델링 도구가 부지에서 수행된 관측작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는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 및 추가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산곡풍 흐름방향(북서풍)으로 최적의 통풍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단지

구획안을 어떻게 선택해야할 것인지 수치실험을 통하여 검토해 보았다. 실제의 경우에는 구체

적인 단지구획안을 두고 비교분석을 수행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단순모

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택지개발 사업시 건물배치와 관련하여 결정 가능한 항목이 단지별 

용적률과 층고 그리고 각 동간 이격거리 등인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조건을 변화할 경우에 

단지내에서 바람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CFD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치실험을 위해 설정한 단지모형의 종류는 모두 9가지이다. 각각의 단지모형에는 y방향, 

곧 기류방향을 따라 8열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수평단면은 장방형으로, x방향으로 

40m이고 y 방향으로 20m이다. 건물열 사이의 거리는 10m로 모든 단지모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y방향, 즉 기류방향의 건물간 이격거리는 3가지 경우를 검토하였다. 단지모형 

내의 건물이 y방향으로 각각 4 개동, 8 개동, 16 개동이 배치된 경우가 고려되었다. y 방향으로 

4개동이 배치된 경우, y 방향으로 인접한 두 건물간 이격거리는 115m이다. 8 개동이 배치된 

경우는 이격거리가 47.5m이고,  16개동이 배치된 경우는 이격거리는 13.75m가 된다. 단지모

형의 용적률은 3가지, 곧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를 고려했으며,  고밀도의 용적률은 가장 

높은 경우로 697%이며, 중밀도는 348%, 저밀도는 149%이다. 여기서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는 용적률을 구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편의상 선택한 용어이며, 용적률의 고, 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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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위의 수치가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배치된 건물의 개수가 다르나 용적률이 

동일한 경우는 1개동의 층수에 차이가 있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고밀도 단지모형 3가지

의 경우, 단지모형에 배치된 건물의 총수는 각각 32 개(=4×8), 64 개(=8×8), 128 개

(=16×8)이나 각 단지모형의 용적률은 모두 동일하다. 3가지의 건물층수를 각각 56층(건물고 

156.8m), 28층(건물고 78.4m), 14층(건물고 39.2m)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밀도 단지모형을 90° 회전한 경우도 고려하였는데, 통풍통로의 폭이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모형은 x방향, 즉 바람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건물간 이격거리가 크기 때문에 다른 단지모형에 비해서 통풍통로의 폭이 넓다. 따라서 수치실

험 수행횟수, 즉 CFD 모델을 통해 분석하게 될 단지모형은 총 12가지이다.

12가지 모형단지에 대한 수치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모형단지에서 기류가 통과하면서 발생

하는 통풍감소와 오염증가를 검토하였다. 각각의 물리량을 계산하는 과정은 도시지역 초고층

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시와 동일하다. 

고밀도, 중밀도 및 저밀도 단지모형에 대한 연직통풍량 분포를 비교해보았다. 통풍량 감소 

및 대기오염의 영향은 주로 건물수의 밀집도 및 건물높이 등 다양한 인자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조건에서는 건물높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주어진 조건(용적률, 건폐율, 건물고 등의 제한범위)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해당 사업에서 바람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인자를 도출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통풍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람이 단지를 통과할 때의 풍속분포를 살펴보면, 기류의 진행방향으로 완전히 개방된 통풍

통로일지라도 통풍효과는 풍하방향 일정거리까지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풍효과

가 발휘되는 풍하방향 거리, 곧 단지입구에서 통풍효과가 사라지는 통풍통로 상의 위치까지 

측정한 거리는 주변건물 조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단지계획시 녹지축이나 가로망 

등으로 통풍통로(바람길)를 배치할 경우에 통풍통로를 산곡풍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는 

기대한 통풍효과를 충분히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각적으로 단지내를 관통하는 완전히 

개방된 통풍통로라고 할지라도 통풍통로의 폭이 충분히 넓지 못한 경우에는 공기흐름의 측면

에서 원활한 통로구실을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통풍로 확보를 목적으로 녹지축 등을 계획할 

경우, 녹지축의 방향을 산곡풍의 흐름과 일치시키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녹지 폭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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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효과를 발휘하기에 충분하도록 넓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좁은 통풍통로를 다수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한 통풍통로 몇 개를 합하여 넓은 통풍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후자의 경우가 대기질 환경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내용, 즉 통풍통로의 폭이 넓을수록 풍하방향으로 먼 거리까지 

통풍능력이 유지된다는 점과 부합된다. 

이상의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바람길 적용 현황 파악 및 보완사항 도출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길 평가 도입 제도 방향 제시

․ 바람환경을 실제 상황에 좀 더 가깝게 고려할 수 있는 바람길 해석을 통한 통풍환경 및 

대기질환경 평가방법 기초 제시

․ 바람길 해석을 통하여 강풍으로 인한 보행환경평가 시도

․ 직접 측정을 대신할 수 있는 국지순환풍(산곡풍)의 모델링 기법 기초 제시

․ 도시개발 시 통풍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방향 및 인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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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외국의 바람길 적용현황15)

가. 독일16)

독일은 도시기후분석을 통해 도시의 대기순환, 온도, 습도 등의 최적조건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바람길 분석은 도시기후분석 시 도시의 대기오염, 

열섬현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정이며, 바람길 조성을 통해 깨끗하고 찬 바람이 

원활하게 도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바람길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연방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독일의 각 

도시별 특성에 맞도록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Stuttgart시는 도시 내․외
곽의 녹지를 잘 보전하고 시 특유의 지형적 조건에 따른 바람길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며, Freiburg시와 Berlin시도 대외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독일은 1976년 및 1979년에 연방건축법(Bundesbaugesetz) 개정을 통하여 도시의 환경개

선을 위한 바람길 조성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된 내용으로 찬바람생성지

역의 보호 및 생성된 찬바람이 도시지역으로 원활하게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농경지(특히 밭작물) 및 초원지역으로서 구릉지 형태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는 부지 및 ② 찬바람 통행구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찬바람 통행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부지 중 면적이 최소 5만 m2 이상될 경우에는 , 찬바람 발생가능 지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원할한 바람소통을 위해 찬바람 통행구(또는 지역) 역시 특정 지역을 

지정, 조성하고 있는데, 통행구의 기준은 ① 찬바람 발생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부지, ② 찬바

람 발생지역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하천․저지대․협곡 등과 유사한 지형을 가진 지역, ③ 경사도

가 1도 이상인 지역 및 최소 경사길이 50m 이상 등이다. 이 외에도 찬바람 정체구간의 해소, 

15) 도시지역에서의 바람길과 대기질 영향에 관한 연구, 주현수 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16) ․김운수, 서울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법 연구(I),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김운수, 서울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법 연구(II),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환경부, 그린시티해외연수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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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길 연결 녹지축 조성,  찬바람 유동 및 통행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등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Stuttgart시는 바람길을 도시계획에 반영한 사례로써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역으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약 59만명, 면적 207km2(거

주지 102km2), 인구밀도 2,850명/km2, 도시의 해발평균높이는 260m (207~549m)이다. 

지형 특성을 살펴보면 높은 협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북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전체의 공기순환에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시의 평균기온은 

10 oC로서 온화하나, 여름기온은 독일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이며, 여름은 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와 더불어 습도까지 높아 열로 인한 주민의 불쾌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온도는 20 oC이고, 숲이 많은 외곽지역은 10 oC로서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어, 도심 외곽지역의 맑고 찬공기는 도시의 주거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바람 공급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Stuttgart시의 가장 두드러진 기후특성을 보이는 것이 바람인데, 지형적 특성상 통일되고 

대표적인 바람장이 나타나지 않으며, 국지적인 지형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바람 방향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 풍속은 평균 0.8 - 3.1m/sec로 독일에서 가장 늦은 편에 속한다. 전체 

풍속에 있어서는 무풍 수준인 0.5m/sec 이하의 풍속을 보이는 비율이 18%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공기순환에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  Stuttgart시는 독일을 대표하는 

중요한 공업도시로서 경제수준이 높으며, 특히 전기, 자동차, 기계 등의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도시로서 인구밀도가 높고, 시가지면적

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녹지면적도 대폭 감소하여 도시전체의 환경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가지면적이 1900년에는 시 전체면적의 6%에 불과했으나 

1950년에 28%, 1990년에 48%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Stuttgart시에는 시장이 8명 있는데 총괄시장 1인, 치안 및 환경을 함께 담당하는 시장 

1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청은 6국 1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람방향, 속도 등을 

담은 기후지도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청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계획청은 환경청으

로부터 받은 기후지도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입지가 가능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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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필요한 지역,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건축제한을 하는 구조하에서 바람길

을 조성, 유지하고 있다.

상위개념의 토지이용계획인 F-Plan에서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바람길 활용에 대한 기본지

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실제 도시개발수단인 지구상세계획(B-Plan)에서는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강구된다.

지구상세계획(B-Plan)의 규제방안 사례로는 ① 도심에 가까운 구릉부에서는 녹지의 보전․
도입․교체 이외의 신규 건축행위 금지, ② 도시 중심부의 통풍길이 되는 부분에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5층을 상한선으로 하고 건물의 간격을 최소 3m 이상 유지, ③ 통풍길 역할을 하는 

대도로와 소공원은 100m의 폭 확보, ④ 통풍길이 되는 산림에는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조성, ⑤ 높은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나올 수 있는 공기댐을 

만들어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확산, ⑥ 주차장 등도 콘크리트로 피복하지 않고 구멍이 있는 

블록을 깔아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지표면을 녹지로 유지하여 습도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Stuttgart시는 이외에도 지붕이 없는 건물옥상의 화초류 식재, 가로 및 담장의 수목 식재, 

경전철 철로주변의 잔디 식재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기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미국17)

미국 EPA는 1990년 후반부터 기후·대기질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년간 이 분야

에 대한 연구와 대책수립에 노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열섬저감이니셔티브(HIRI)

를 수립하였다. 대기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시카고 새크라멘토, 휴스톤, 바톤루지, 솔트레이크

시티 등 5개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열섬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기후·대기질 개선효과를 

분석하는 도시열섬효과 시범사업(UHIPP)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실시된 본 시범사업

을 통해 열섬저감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미국전역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17) 환경부, 그린시티해외연수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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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프로그램으로는 ① 규제강화 : 주차장, 빌딩주변 도로에 나무심기 

의무화, 반사율이 높은 빌딩옥상 건축재질 사용 의무화, ② 그린루프 설치 : 비오톱(biotope), 

빗물 저장(evapotranspiration), ③ 그린포장 설치 : 투수율이 높은 도로·보행로·주차장 

포장 교체, ④ 녹지면적 확충 : 공원 확장, 나무심기 운동 전개, ⑤ 도시생태면적모델링(VOC 

연계측정) 개발 등 생태조사 실시, ⑥ 환경친화적 주택용 지붕재질 개발 지원·홍보, ⑦ 대기

개선실천계획(SIP) 수립·검토와 연계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는 중앙정

부와 협력하여 열섬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관련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 

등은 정부와 협력하여 가로수 설치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사업예산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건축가는 상세한 기후자료를 각종 계획에 반영한다. 주거지역을 설계할 때 기상학에 

초점을 맞춘 지역적 규모의 기후분석법이 알려지면서 미국건축가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는 이를 세부적인 기술정보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AIA에서 제공되

는 기후분석은 온도, 태양광, 바람, 강수, 습도 분석의 5가지이다(Olgyay, 1963). 특히 바람은 

시간별 풍향과 풍속, 폭풍 패턴, 강풍일수를 월별과 연평균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특히 최근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미국 아틀란타 시는 도시주변 녹지면적 감소와 대기환

경의 영향을 인공위성 등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녹지면적과 대기흐

름의 관련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다. 일본

1) 카고시마현18)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주택내부나 옥외의 건강․쾌적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나 경관을 고려한 질 높은 주택 공급과 거주 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카고시마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공생주택이란, 지구환경 문제, 

18) http://www.pref.kagoshima.jp/home/jyutakuka/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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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 문제, 주택의 질 및 거주환경의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만들어

진 ‘주택과 거주환경’에 대한 생각과 기법체계라 할 수 있다. 

□ 환경공생주택의 계획․디자인 과정

환경공생주택은 계획이나 건설단계로부터, 거주, 해체․폐기까지를 포함하는 주택의 라이프 

싸이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입장에서 거주환경의 질 향상과 환경부하 저감을 도모하려 하는

데 특징이 있다. 

환경공생주택의 신축, 거주 및 개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우선, 계획대상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환경특성이나 거주자의 생활양식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 예를 들면, 연간 기후(일조나 바람, 기온이나 습도) 변화는 주택의 쾌적성에, 지반 

상황은 내구성이나 습도에 영향을 미쳐 식물의 생육 등에 강한 영향을 준다. 이것들은 측정뿐

만 아니라 지형이나 주변의 집들로부터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인근 거주민들로부터 알 수도 

있다. 2단계에서는 해당 부지가 가지는 잠재성을 찾아내면서, 어떠한 환경공생주택을 계획할

까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새롭게 시작되는 거주자의 생활 이미지와 목표로 하는 환경공생의 

본연의 자세를 서로 관련지으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3단계 과정에서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공생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태양을 차단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 

바람을 통하는 방법,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 배치의 가변성 등, 여러 테마나 지침 항목(가코시

마현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참조)을 참고로 하게 된다.é4단계인 설계

과정에서는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된다. 예산을 포함한 각종 사업과 관련된 

조건을 고려하면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며, 건설시 뿐만이 

아니라 입주 후의 주택 운용을 감안하여 디자인을 진행시킨다. 5단계인 건설과정에서는 폐기

물의 배출이나 자연환경의 불필요한 개변 등 건설 행위에 따르는 환경부하의 저감을 추구하게 

된다. 거주과정(6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해진다. 거주자에게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 필요한 유지, 보수 및 관리방법을 전해 확실히 실행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정기적 

점검을 수행하면서 당초 목표로 하고 있던 환경공생의 구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7단계). 실제의 생활이나 체험을 통해 밝혀진 부지 환경특성을 재확인

해(8단계) 보다 효과적인 환경공생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선이나 개수를 검토(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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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0단계)하면서 쾌적한 거주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11단계). 

2) 동경도 및 후쿠오카시19)

동경도에서는 환경보전형 도시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 활동, 자연 

기능, 녹화추진을 고려한 도시조성과 토지이용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기능을 고려한 토지이용으로는 ① 자연풍로와 같은 바람흐름을 고려한 나대지 및 시설

배치, ② 지하수 흐름과 우수의 지하침투 등과 같은 수환경을 고려한 부지이용 및 건물 배치, 

③ 수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수변과 일체적인 open space 계획 및 수변 접근계

획, ④ 지형 변화 최소화 등과 같은 자연지형을 고려한 부지이용 및 건물배치 등을 들 수 

있다. 

환경보전을 고려한 도시관리 시스템으로  도입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① 나대지 확보 및 

식물의 일조를 고려한 건물배치 계획과 집약적ㆍ연속적 배치(녹지창출 및 녹화추진을 고려한 

토지이용),  ② 공간과 녹지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 자연의 바람을 이송시키는 통로확보(자연

기능을 고려한 토지이용), ③ 하천 호안에 건설하는 건축물 배열과 나대지 이용 등을 수변에서

의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수변의 보전과 이용을 고려한 부지이용 및 건물배치), ④ 사면녹지는 

일조, 토양수분 등 다양한 조건변화를 수용하여 생물상이 풍부하고, 도시경관효과와 휴식공간

을 제공하므로 지형이 변하지 않도록 토지이용 및 건물배치를 계획하며, 사면 녹지의 주변부에 

오픈스페이스를 배치하여 녹지면적을 증가(자연지형을 고려한 부지이용 및 건물배치) 등이 

있다.

후쿠오카시는 건축물 건설시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바람을 고려한 환경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람환경 설계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후쿠오카시의 녹지기본계획에서는 바람을 고려한 녹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각종 보전제도를 활용해 농지, 수림지, 수변 등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이들 지역을 물 및 녹지와 결합하여 비오톱 네트워크를 형성, ②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녹지

19) 조경두. 2003. 바람통로를 고려한 대기환경개선 및 계획부분 활용방안.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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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면서 바람길을 정비함과 동시에 물문제의 완화, 리사이클, 에너지 보전 차원에서의 

자원소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생태도시의 형성유지 등을 들 수 있다. 

기본자세
- 바람환경계획은 디자인 또는 실내환경계획 등과 같은 설계과제라고 인식

- 건축물 주변 장소를 둘러싼 바람환경의 다면적 검토는 바람환경조성의 기본조건

기본설계

- 바람환경의 변화를 택지계획, 건물형상이나 용적계획, 건물출입의 동선계획 등과 

연계 필요

- 환경장애가 우려되면 방풍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 수립

개략설계

- 건축물 계획이 진행되면 주변을 대상으로 바람환경 예측

- 예측방법 ①실제 바람관측자료를 활용하는 책상예측법, ②수치시뮬레이션, ③풍동

모형실험

상세설계

- 건축계획 완료시점에서 정밀한 모형을 작성하고 상세한 풍동모형 실험을 통한 

건축물 주변의 바람환경 평가

- 환경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방풍대책 강화

- 방풍대책 수립할 경우, 다른 환경악화가 유발되지 않게 배려하고 경제성과 효율성 

관점에서의 판단 필요

- 방풍대책 추진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면, 계획초기 단계로의 재차 환류로 재구상 

필요

자료: 조경두. 2003. 바람통로를 고려한 대기환경개선 및 계획부분 활용방안. 인천발전연구원.

<표 5-1> 후쿠오카시의 바람환경 설계방법

일반적으로 도시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원활하게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바람

이 부는 환경이 바람직한데, 적풍 환경설계를 위해서는 강풍과 약풍 모두를 포괄하는 접근방법

이 바람직하다. 후쿠오카시의 적풍환경 설계지침에서는 강풍에 대한 대책으로 ① 택지 내 

배치 또는 건물 간 배치변경, ② 건물형상 변경, ③ 울타리, 방풍네트, 식재 등 시설물 설치, 

④ 기타 아케이드 및 차양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1990년부터 바람과 도시형태의 영향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가들은 토론토 도심 빌딩가에서 바람의 상태를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물 높이ㆍ밀도

ㆍ배열을 찾아내려 하였다. 즉, 개별 건축물 보다는 비교적 넓은 개발지에서의 영향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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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토론토는 개발계획에 도시의 바람을 고려한 도로와 건축물의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Bosselmann, 1995).

마.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그라즈시는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넓은 계곡에 위치해 있다. 그라  즈시는 

녹지지역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라즈시는 도시주변 녹지가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고 공급한다는 사실

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신규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과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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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 방안

최경영(연세대학교)

1. 환경친화적 하천의 개념과 하천의 기능

하천은 이수 가치와 치수 관리대상 이외에 환경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수는 하천과 물이 

주는 가치를 말하며, 치수는 하천의 고유 기능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대상이다. 하천은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인 환경 기능이 있다. 이 환경 

기능은 크게 하천생태계 서식, 수질자정, 자연 경관 조성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인간의 정서 

함양 공간으로서 친수(親水) 기능은 하천의 심미적, 경관적 기능을 이수, 치수와 대응하여 

표현한 용어이다. 

1.1 환경친화적 하천의 정의

환경친화적 하천이란 이수, 치수, 환경 등 하천의 3개 기능 중에서 하천의 환경 기능(또는 

자연 기능)을 강조하여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유지, 보전, 복원 또는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하천의 궁극적인 대상은 자연 하천이다. 자연 하천은 자연 그대로, 또는 자연도가 

비교적 높은 하천이다. 자연도라 함은 하천이 갖는 물리, 화학, 생태, 그리고 경관 요소가 

교란되지 않은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 하천은 스스로 조성해 가는 능력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상의 하도(主水路)와 수제(水際, 물가), 홍수터(샛강, 웅덩이 포함), 자연 

제방, 배후 습지로 구성되며, 여기에 물과 생물이 존재한다(건설교통부, 2001-2004). 

현재 국내에서 ‘자연형, 친환경적, 자연친화적, 친자연적’하천 등의 표현 각각 어감은 

조금씩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천의 환경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서, 모두 환경친화적 하천이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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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처별 하천복원 사업 현황

국내에서 이치수 위주의 하천정비 관행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대 중반 서울에서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하천정비의 행태가 

시작되었다. 하천 자원의 이용과 친수 기능을 강조한 하천종합개발사업이 그것이다. 이는 

그 당시 일본에서 한창 유행하던 하천환경정비사업, 특히 오사카시의 요도카와(淀川)와 동경

시의 아라카와(荒川), 타마카와(多摩川) 등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차용한 것이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하천관리자들은 초보적이나마 하천의 환경기능에 눈을 돌리

기 시작하여 그 이후 국내에서 대도시 하천을 대상으로 한강종합개발과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되었다. 국내의 하천환경개선사업의 연혁을 검토하면 크게 보아서 (1) 서울특별시의 한강종합

개발사업, (2) 건설교통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하천환경개선사업, (4) 

환경부의 오염하천정화사업, 그리고 (5) 행정자치부의 자연형 소하천정비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사업은 각 하천관리 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수계가 일관하지 못하고 

하도 구간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하천복원 방향과 특징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과정과 정비 목표 설정 등에서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1.2.1 서울특별시의 한강종합개발사업(1982-1986)

서울의 한강종합개발은 하천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시민 편의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그 시대에는 최초의 하천공간 활용사업이었다. 이는 하천이 주는 환경적 

기능(생태서식처, 수질자정, 친수/공간) 중에서 공간 기능을 인간 활동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초기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 전까지 

하천을 단지 이치수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오던 관행을 깨고 하천변을 따라 경기장,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자전거 등 산책로와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위락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광선

을 운항시켜 경관적으로나 실제 친수적으로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한강 종합개발사업 이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도시에도 시작되었다. 대구의 신천, 

청주의 무심천, 울산의 태화강 등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에 대해 하천 부지를 주차장,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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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휴식 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사업들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하천사업들은 하천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초보

적인 하천환경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하천공간을 이용하여 하천에 꼭 필요하

지 않은 주차장, 경기장,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하천사업은 그 이후 잘못된 하천환경개선사업

의 관행을 낳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시읍단위 도시에서도 하천부지는 대분 주차장 등으로 

전용되면서 또 다른 하천환경의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이후 보다 하천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고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시행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사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2.2 건설교통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1998년 경기도 오산천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순창의 경천, 경기도 광주군의 경안천, 그리고 

전남 동복천과 충북 성환천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형 하천정비 시범사업이 

시행중이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상 기존 홍수 계획 규모 이내에서 하천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대규모 하천변 습지 

복원과 인공 정비 최소화, 하천 자연적 복원기능을 활용하여 가장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기법에 

가까운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고 볼 수 있다.

강남구 양재천 사업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나라 하천환경개선사업의 또 다른 

획을 그은 건설교통부 주관의 오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모습이다. 이 사업은 1998～2000년

에 1차 완료된 사업으로, 안성천의 지류인 오산천 3.1km 구간에 대해 하천환경의 재정비를 

꾀한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양재천과는 달리 하천의 환경 기능 중 

생태 서식처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따라서 조경 위주의 하천 사업이 아닌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사업은 과도한 공법 적용 등과 같이 그 성과가 하천복원 취지와 

방향 입장에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나, 국내 최초로 생태 서식처 회복을 의도한 하천환경개선

사업 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들어 전국의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전

북 순창의 경천, 경안천, 한강 하류부 등에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하천 

도시구간에 2005년 낙동강(부산광역시)과 안양천(안양시) 등 17개 사업을 신규 착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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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3개 지구의 사업도 2007년 이내에 시작하는 등 총 50개 지구를 2011년까지 대략 

1조2천억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완료하는 도시생태하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2.3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오염이 심한 도시중소하천을 대상으로 오염된 하상토를 준설하여 수질 

개선을 꾀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 1987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

도록 수역 및 호안, 둔치 등에 수초대, 식생대, 수생식물 식재, 자연하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

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또는 회복․복원하는 “하천가꾸기 사업”이

라 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하천부지에 휴식 및 체육 시설 등 하천공간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6년 들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확대되어 환경부는 이와 같은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자연형 하천의 개념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표 6-1>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동안 환경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금을 제공하여 추진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투자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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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수 ‘00 ‘01 ‘02 ‘03 ‘04 ‘05 계

총계 301 254,809 44,098 52,113 71,200 40,940 51,784 514,944

부산광역시 12 5,757 2,328 2,800 2,417 2,554 15,856

인천광역시 5 450 356 397 1,177 3,601 5,981

광주광역시 3 3,384 1,665 1,536 668 1,661 8,914

대전광역시 3 4,853 0 4,853

대구광역시 3 27,288 0 27,288

울산광역시 7 8,279 1,428 2,183 3,485 15,375

경기도 38 59,282 6,495 7,015 12,200 2,939 7,739 95,670

강원도 29 39,679 4,867 7,635 8,194 3,913 3,161 67,449

충청북도 25 6,070 3,675 4,601 5,901 6,471 3,744 30,462

충청남도 30 13,471 1,926 4,743 6,033 3,939 2,524 32,636

전라북도 33 29,596 6,057 8,001 5,957 3,540 5,481 58,632

전라남도 46 27,562 7,681 8,295 8,985 4,301 7,389 64,213

경상북도 32 20,286 6,208 6,748 10,946 4,213 4,076 52,477

경상남도 31 8,202 2,737 3,350 4,973 3,762 6,006 29,030

제주도 4 650 459 1,369 1,850 1,417 363 6,108

<표 6-1> 환경부 오염하천 정화사업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1.2.4 지방자치단체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제주시의 산지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양재천,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천,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천 등 시범과 본 사업이 시행중이며 대부분이 자연형 저수호안과 일부 저수로 사행, 하천

변 공원화 사업이 주류를 이루어 하천생태보다는 경관상의 하천공원화에 가까운 사업으로 

시행중이다. 특히 최근에 서울특별시는 복개된 하천의 상징인 청계천 복원 사업을 이와 유사한 

개념과 방향에서 완료한 바 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위와 같은 하천공간 이용 수준의 하천환경정비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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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마침 하천 

주변의 부동산 붐에 동반하여 시작된 것으로, 1995～1998년에 강남구를 관류하는 지방2급 

하천의 약 4km 구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운동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 사업에는 특히 하천수를 정화하여 색깔과 냄새를 줄이는 노력도 행하여졌다. 

이 사업의 영향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자체에 널리 퍼져 서울특별시 우의천, 수원시 수원

천 등 지금까지 지방의 하천환경개선사업의 선례가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천의 친수성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하천의 환경 기능 중에서 공간, 경관, 친수성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과 전술한 하천종합개발사업의 차이는 전자가 중소 하천을 대상으

로 고수부지는 물론 하도와 수중의 자연성을 강조한 반면에, 후자는 중대하천을 대상으로 

단순히 고수부지의 친수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1.2.5 행정자치부의 자연형 소하천정비사업

2001년부터 통상 실개천에 가까운 전국 9개 시범 소하천을 시작으로 자연형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대상 하천이 대부분 

지리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환경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자부는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하천환경을 고려한 소하천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안 

재료로 호박돌이 아닌 견치석을 사용한 것은 하천의 자연 재료가 아니고 지나치게 고착 강화하

는 조경성이 강해 보여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1.3 환경친화적 하천복원 계획의 과정 정립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및 정비에 있어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천설계와 하천공

사 표준시방서이다.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하천설계기준(2000년)은 크게 조사편, 계획편, 

설계편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하천 전반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방법들

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하천환경 관리계획, 자연형 하천 가꾸기 등 하천 생태계의 관리 및 

복원계획/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새롭게 포괄하고 있는 점이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천설계기준에서 특히 긍정적인 부분은 하천환경관리계획과 자연형 하천 가꾸기이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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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하천환경관리는 호소를 포함한 하천에서 이수, 치수 그리고 하천환경 기능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므로 하천환경관리는 치수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수립에 있어 착안해야 할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해당 하천의 특징(위치, 규모, 생태)을 정확히 분석하여 목표를 정한다.

- 고수호안은 홍수 및 세굴에 안전해야하며, 하천제방과 공법이 일체화되어 생물의 서식처 

및 생태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저수로는 평탄한 하상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형상으로 하며, 수로폭은 원래 하천의 수로폭

을 참고로 한다.

- 하천의 횡단형은 원래 하천의 모습을 참고로 한다. 

- 저수로의 법선형은 원래 하천의과 유사하게 천천히 사행시킨다.

- 하안의 구배는 가능한 완만히 하고, 장래의 토사 및 퇴적상황을 예측하여 계획을 한다.

- 지천 및 수로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

특히 하천공간 정비계획은 하천 내 조건과 사회적 요청에 근거하여 구역 구분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기능 공간 배치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선 구역 구분은 정비구역, 정비-자연구역, 

자연보전구역 등으로 하며, 구역 구분을 위한 하천환경평가 기준으로는 야생성(자연지역/반자

연지역/개발지역), 수질, 친수성, 물의 흐름, 하천과 지역사회 관계를 포함한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하였다. 

환경친화적 하천복원의 기본방침은 치수기능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면서 하천환경기능을 증

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하천의 환경기능에는 친수성, 생태적 서식처로서의 

기능, 경관과의 조화, 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원칙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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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대상 하천의 종단과 횡단면은 옛 지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그 하천의 본래의 모습과 

선형으로 복원시키도록 노력한다.

- 하천에 쓰이는 재료가 부득이 무생명 재료일 경우 가능한 다공성 블록을 사용하여 전면적

으로 식생이 되도록 한다. 

- 대상하천에서 과거부터 생육하는 수목류 등을 주로 사용하고 하도 구조는 모래 및 자갈로 

이루어지는 사구 및 사행 형성을 유도한다.

- 어류 및 하천 서식동물의 이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천수를 좁은 배수관으로 통과 

시키지 않게 하며 기존의 복개된 하천은 자연광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열어준다.

- 분절될 지류는 본류와 연결시키고 연결이 곤란한 웅덩이는 대상하천에 맞게 호소를 만들

어준다. 지류의 수질이 좋을 경우에만 본류에 연결한다.

- 급경사의 낙차공 보다는 연속되는 완경사 낙차하도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한다.

2. 환경친화적 하천 복원 공법

치수에만 중점을 두었던 하천정비는 호안자체가 콘크리트화 되어 생물이 서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변했고 황량하게만 느껴진다. 이제는 생물과의 공생이 가능한 호안공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법에 쓰이는 재료는 현장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내 하천 복원 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갈수시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량확보 

문제와 하상계수가 큰 우리의 현실에서 홍수 시 제방의 안정성 확보하는데 있다. 또 도시하천

의 제방과 호안은 인공시설지의 보호를 위해 견고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불가피하고 침식 

및 세굴 등 치수적 안정성도 확보되어야 하는바 입지적 조건과 수충부, 사주부의 지형적 조건

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하천복원 공법은 중규모 이상의 복단면 하천에서 횡단특성에 따라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으로 분류되며 하천의 만곡형상 및 종단특성에 따라 수충부와 비수충부로 구분된다. 

따라서 분류된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을 수충부와 비수충부로 구분하여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와 

복원에 부합되는 공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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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

고수호

수충부비수충

<그림 6-1> 하천 호안의 구조

2.1 고수호안 

국내 하천의 고수호안을 구성하는 재료는 석재류와 다공성 콘크리트 블록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수 및 치수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수호안 적용공법은 상․하류부로 구분하여 홍수 시 발생하는 최대유속과 소류력 등에 따른 

침식 및 세굴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을 갖는 공법이어야 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전면

에 녹화가 가능하여 생태통로 및 생물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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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충부

상류부에서의 유속은 대부분 3-4m/s 이상으로 비교적 빠른 유속분포를 갖고, 소류력 또한 

20kg/m2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류부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은 유속 및 소류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를 갖는 다공성 콘크리트 블록 이나 석재류 공법, 일정 기간동안은 내구성

을 유지하면서 이후에 완전히 분해되는 분해성 공법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하류부에서의 유속은 1.5-3m/s정도의 유속분포를 갖고 소류력 또한 20kg/m2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하류부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은 상류부에서 적용한 공법을 포함하

여 다양한 공법이 적용 가능하다.

2) 비수충부

비수충부에 대한 고수호안의 적용공법은 상류부의 경우에는 유속이 빠르므로 수충부에 적용

한 공법이 비수충부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며 오히려 안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하류부는 치수안정성의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이나 하천경관과 친수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류부와는 다른 구조의 호안공법도 사용 가능하다. 

상류부에서의 유속은 대부분 3-4m/s 이상으로 비교적 빠른 유속분포를 갖고, 소류력 또한 

20kg/m2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류부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은 유속 및 소류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를 갖는 다공성 콘크리트 블록 이나 석재류 공법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하류부에서의 유속은 1.5-3m/s정도의 유속분포를 갖고 소류력 또한 20kg/m2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하류부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은 상류부에서 적용한 공법을 포함하

여 다양한 공법이 적용 가능하다.

2.1.1 적용가능 공법 및 특성

가. 구조적 안정성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강우가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므로 하천수가 급증하므로 호안을 안정적

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된다. 따라서 기존의 콘크리트 호안블록이 수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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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보호기능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면의 식물 생육 및 식물의 다양성 확보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부분 부분에 식물이 정착 되는 것이 

아니라 단면 전체에 식물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초본 식물 이외에 갯버들이나 

꼬리조팝과 같은 다양한 관목류가 생육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수서 생물의 서식, 피난 및 산란 장소의 제공

하천은 다양한 생태계의 서식 장소이므로 식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서 생태계의 서식, 

산란 및 피난 장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토양 미생물의 생육

제방의 안전성과 식물의 생육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태복원을 위하여 제방 내부의 토양내 

미생물 및 소 곤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물과 산소가 토양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면 보호용 다공성 식생블록

제방의 사면에 설치하는 식생블록으로서 전면에 식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정 

크기 이상의 공극률과 공극의 크기를 확보 하여야 한다. 식물의 뿌리가 다공성 식생블록의 

공극을 통하여 원지반에 정착 되므로 블록내부의 pH가 가능한 중성에 가깝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홍수시의 안전성을 위하여 일정 이상의 크기와 무게를 확보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결합재로서는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황토고로슬래그를 

이용한 친환경 결합재를 사용가능하며, 골재는 20~25mm가 적당하다.

사면용 다공성 식생블록은 주로 하천의 제방에 시공하므로 경사진 사면에 시공하게 된다. 

제방의 사면이 1:2 이상인 경우 식생블록위에 복토한 토양이 존치 될 수 있으나 경사가 1:2보다 

클 경우는 블록위에 복토한 토양이 쉽게 유실되므로 복토한 토양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경사와 

반대 방향으로 턱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기초를 설치한 경우는 인터로킹을 형성하는게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하천이나 



220 ｜ 2008 국토환경정책포럼

수로의 폭이 좁아 기초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부식 방지를 처리한 철선을 연결하여 제품 

전체를 일식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 

<그림 6-2> 다공성 식생블록 공법

I형 사면용 다공성 식생블록은 제방 사면에 수직방향으로 복토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을 2개가 형성 되어있다. 블록의 두께는 10cm 이며, 복토한 토양의 두께는 

5~10cm 이므로 충분한 관수가 이루어지고 기후가 적당한 경우(5~6월) 약 3개월 정도면 

식물의 뿌리가 블록의 공극을 통하여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식물이 정착될 때가지 충분한 

관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블록의 일부분에서 먼저 식물이 정착되고 크게 생육되면 이 식물체

가 주변에 그늘을 형성하고 다른 식물의 정착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블록의 일부에 U형의 

홈을 내어 다공성 식생콘크리트의 두께를 얇게 조절해야 한다. 

<그림 6-3>은 하천의 폭이 좁은 소하천이나 수로에 사용가능한 사면용 다공성 식생블록으

로서 철선을 연결하여 전체를 하나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폭이 좁은 하천의 경우 기초공사

를 하게 되면 하천의 바닥 전체를 들어내어야 하므로 생태계의 혼란이 크고 공사도 복잡하게 

되므로 가능한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사면의 블록이 바닥부까지 연결되도록 하여 기초공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블록의 상면에는 복토한 토양이 쉽게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경사면에 수직으로 턱을 두어 철선이 연결되는 연결구가 없는 부분은 식생콘크리트의 층을 

얇게 하여 조기의 식생정착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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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콘크리트 기초

천단 콘크리트

식생부직포

에코탑 생태식생블록

에코탑 녹화공사

거적 코이어넷 덮기

<그림 6-3> 다공성 식생블록

(2) PLA(생분해성) 식생블록

그리드가 일체화된 PLA(생분해성) 식생블록은 블록 외부와 블록 외부로 삽입되는 내부 

인공토양부 및 PLA 조립식 그리드로 구성된다.

PLA 식생블록의 외부는 PLA로 된 사각형 틀으로 내부가 비어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지며 

외부는 내측에 충진되는 인공토양부가 틈새 사이로 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후 표면에 

스프레이되는 종자들의 뿌리가 망체의 틈새 사이로 관통하여 용이하게 활착할 수 있도록 망 

구조로 형성된다.

PLA 식생블록의 내부로 충진되는 인공 토양부는 수분을 흡수하면 팽창기능이 있는 코코넛 

더스트와 코코피트, 코이어 화이버 등을 혼합하여 압축하여 사용한다. 코코넛 파이버는 코코

넛 열매에서 내부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남은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코코넛 열매에서 

내부 내용물을 제거하면 껍질만 남고, 이 껍질을 가공하면 섬유질의 코코넛 화이버와 코코 

피트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 코코넛 화이버는 코코넛(coconut)의 내용물이 제거된 껍질을 

물에 오랫동안 불린 후 탈수시켜서 얻은 섬유 덩어리를 압착함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시간이 

경과되면 코코넛 성분이 분해되어 식재된 식물의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기능을 한다. 

코코넛 더스트를 포함하는 인공 토양부는 압축 형태로 되어 가공이 편리할 뿐 아니라 블록 

외부를 통해 토양이 유실될 염려가 없으며, 시공 후 종자를 스프레이하거나 종자시트를 포함하

여 전면 녹화를 하며, 수분 흡수 및 유지력이 우수하여 씨앗 등의 발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PLA 소재로 만들어져 15년 이상의 내구성을 유지하며 생태군락이 조성된 이후에는 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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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되어 생물의 영양분으로 작용한다. 또한 성토사면이 다단에 의한 축조식 시공으로 토층과 

식생블록이 연결되어진 형태이므로 부등침하에 안정적이다. 

<그림 6-4> PLA 식생블록 공법

2.2 저수호안 

저수호안공법은 하천의 물과 땅이 연결되는 지점에 적용하는 공법으로 치수적, 생태적 측면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수적 관점에서는 고수부지를 보호하고 저수로에 발생하는 난류를 

방지하고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로 하안에 설치하게 된다. 생태적 관점에서는 저수로 

호안부는 하천생태계와 고수부지 및 제방의 생태계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일반적인 자연하천에

서 종 다양성이 가장 충부한 곳이다. 따라서 치수적으로도 안전하며, 생태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하천의 저수호안을 구성하는 재료는 식생계 호안공법과 석재류, 목재류, 블록류 및 

기타 바구니계(망태)등 다양한 공법이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공법들 중 일정 

기간동안은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이후에 완전히 분해되는 분해성 공법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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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충부

수충부에서의 유속은 홍수기와 평수기, 갈수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 

홍수기시 대부분이 2-3m/s 이상으로 비교적 빠른 유속분포를 갖고, 또한 수류의 원심력에 

의하여 비수충부보다 큰 20kg/m2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류부에서의 유속은 1.5m/s이하의 유속분포가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호

안공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2) 비수충부

비수충부의 유속조건 등은 수충부와 큰 차이가 없으나 단기간의 파괴양상 및 장기간 침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호안의 장기적인 침식 등에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있으며, 친환경적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1 적용가능 공법 및 특성

(1) 다공성 어소/옹벽 블록

저수호안이나 물이 접하는 수충부의 경우 물고기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수서 곤충의 서식과 

피난 및 산란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다공성 어소블록 충분한 

어소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어소공간부의 측면 살부분은 다공성으로서 물이 공극을 통하여 드나

들 수 있으므로 물이끼 등이 부착될 수 있어 치어의 먹이원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어소블록은 항상 물이 존재하는 부위에 위치하므로 겨울에는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게 되므

로 내구성이 특히 요구되어 진다. 하천의 경사가 큰 경우는 유속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일정한 소류력에 안전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블록 자체의 크기와 무게를 크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어소블록 전체를 상하, 좌우로 연결하여 전체가 하나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을 더욱 향상되었다. 블록을 연결하는 3개의 수직홀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다양한 제방의 경사각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공성 식생옹벽블록은 어소블록과 같은 형태를 갖으나 어소공간부 대신에 식물 식생공간부

를 갖도록 하였다. 이 식생공간부에 흙을 채워 다양한 식물이 생육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옹벽블록이 다공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방 배면의 수분이 옹벽의 식물 식생공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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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어 별도의 관수 없이도 식물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목류와 같이 커다란 

식물을 적용할 경우는 제한된 식생공간부에 의하여 생육이 제한되므로 식생공간부 바닥의 

뒷면을 개방하여 제방 뒷면의 토양층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에코탑 생태옹벽블록

에코탑 생태어소블록

부직포

천단 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기초

배수층 잡석뒷채움

 쇄석

수변식물개나리갯버들 등

<그림 6-5> 다공성 어소/옹벽 공법

(2) 내구성 강화 식생매트블록

그리드가 일체화된 친환경 내구성 강화 라텍스 식생블록은 블록 외부와 블록 외부로 삽입되

는 내부 인공토양부 및 그리드로 구성되며, 블록 외부는 식생 자재로 만들어져 고무 성분 

함유물로 코팅되고, 그리드는 식생블록의 3면을 감싸는 형상으로 라텍스 강화 식생블록과 

일체화되어 구성된다.

친환경 내구성 강화 라텍스 식생블록의 외부는 식생 자재로 가방 형태의 내부가 비어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친환경 내구성 강화 라텍스 식생블록의 외부는 내측에 충진되는 인공토

양부가 틈새 사이로 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후 표면에 스프레이되는 종자들의 뿌리가 

망체의 틈새 사이로 관통하여 용이하게 활착할 수 있도록 망 구조로 형성된다.  

또한,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구성 강화 라텍스 식생블록 외부는 고무 성분 함유 조성

물로 코팅된다.

코코넛 더스트를 포함하는 인공 토양부는 압축 형태로 되어 가공이 편리할 뿐 아니라 블록 

외부를 통해 토양이 유실될 염려가 없으며, 시공 후 종자를 스프레이하거나 종자시트를 포함하

여 전면 녹화를 하며, 수분 흡수 및 유지력이 우수하여 씨앗 등의 발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공법은 기존의 블록을 철거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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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내구성강화 식생블록 공법

3. 친환경적 하천 정비의 설계․시공․유지관리

3.1 기본설계

하천정비 계획시 하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매우중요한 부분이다. 최대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위해 하천공사를 하기 전 하천의 자연환경 특성과 하천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3.1.1 하천의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설계

(1) 수환경의 변동을 고려

하천은 유역에 내린 빗물이 지표를 흘러가는 수 순환계로, 물이 흐름에 있어 유량과 지형에 

따라 다양한 흐름의 형태가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도 갈수와 홍수라는 하천의 교란에 의해 

계절과 시간에 따라 항상 수위와 유속이 변동한다.

(2) 토사이동을 고려

하천은 유수와 함께 토사와 같은 물질이 이동하는 공간이다.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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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화시켜 상류에서 하류로 유하한다. 그러므로 상류에서의 여러 

인위적 영향은 하류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토사는 바위와 자갈, 모래, 실트, 점토 등 입경에 

따라 그 운반 형태가 다르다.

3.1.2 하천 생태계 기반을 고려한 설계

(1) 서식기능(Habitat)

하천은 여러 조건에 따라 여울과 웅덩이, 모래톱, 간석, 배후습지 또한 다양한 구배를 가진 

하안 등 다양한 미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하안과 구성 재료도 바위와 자갈, 모래, 실트, 점토처

럼 다양하다. 하천의 식물은 토양과 관수의 빈도, 토양수분, 일조, 지하수위의 변동 등의 

조건에 따라 생육하는 종도 틀리고 서식장소도 다르며 하천에 서식, 생육하는 생물은 이러한 

하천의 다양한 지형과 식물을 기반으로 하여 다종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하천은 

물길의 경사, 유속, 수심, 바다의 상태, 염분의 정도에 따라 흔히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되며 

환경조건이 다른 고등 수생식물, 부착식물과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 저어생물, 물고기 

등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며 강둑의 지형과 식생이 수역과 육상을 연결해 다양한 서식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2) 운반통로기능(conduit)

물의 흐름에 용해 또는 부유물질의 운반과 그에 따른 광역 생태계에서 생원소의 재순환 

경로를 형성하고 연속된 수로와 강둑 식생에서 긴 이동경로가 형성되므로 하천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것은 하천의 생태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차단기능(barrier)

식생이 있는 하변통로로 유입되는 질소, 인 등 독성물질과 같은 용존 물질은 우선적으로 

마찰, 뿌리흡수, 점토와 토양조직 등에 의해 수로로의 유입이 차단되고 수질저하를 방지한다.

(4) 공급기능(source)

하천의 수량 및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저수관리를 통해 하천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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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하천수로내의 수면 또는 낙차에 의해 대기 중의 산소가 용해되어 물속 용존 산소가 

유지되게 함으로서 자갈 등의 표면에 부착한 생물이나 물속의 미생물이 정화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소멸기능(Sink)

하천에 유입된 오염물질이 하천속의 미생물에 의한 분해 또는 물리적인 침천 등에 의하여 

유수의 체계로부터 제거되는 것으로, 이는 하상의 자갈이나 바위 등에 부착하여 성장하는 

생물 막에 하천수 중의 유기물 또는 무기물이 침천 흡착 되는 것이며 특히 하천에는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 살고 있는데 유기물은 식물체 표면에 부착한 미생물 군이 흡착, 분해하고 

뿌리에 의해 용해성 물질이 감소하게 된다.

(6) 여과기능(Filter)

하천은 표류수와 복류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복류수는 표류수가 하상의 모래나 토사를 통과

하여 정화된 것으로, 복류수가 낙차가 있거나 둑이 있는 곳에서 표류수에 혼입되어 희석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복류수의 양은 하상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에 따라 다르다.

3.1.3 미래지향적인 설계

하천은 자연환경에는 인위적 영향이 가해져도 일정정도의 회복력이 존재한다. 그 변화의 

정도는 시기, 기간에 따라 회복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며 한번 변화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귀중한 자연환경도 많다. 또 각 하천마다 지리적인 위치나 기후, 지형, 지질적 차이에서 하천의 

개성을 살리고, 하천의 자연환경 특징과 요구되는 치수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다양한 생물의 서식 생육 환경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천은 유출수

의 영향을 항상 받는 불안정한 환경 하에 있고 이중에도 미묘한 생태계가 성립하며 유출수에 

의한 유수의 작용과 식생의 회복, 천이 등 자연의 현상을 기대하고 기간을 들여 천천히 하천정

비를 하여야 하며 공사의 완성이 바로 하천조성의 완성이 아니라 공사 후 몇 년 경과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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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시설계

3.2.1 하천조성 완성의 표현

하천공사에서 공사종료가 사업의 완료형태가 아니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식물의 생육과 

하천교란에 의한 토사의 이동 등을 받아 완성된 형태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도면으로 

표현하기 힘든 하천조성의 완료형태에 대해서 공사관계 전원이 이미지를 염두 해 두는 것이 

시공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1) 완성예상도의 작성 

하천공사의 완성형은 이미지 스케치 등을 작성하여 표현한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직접적 이해를 돕는 일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관에 축을 할 경우에는 

인간의 시점에서 그린 투시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천 조성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에서 그린 스케치도 유효하다. 그밖에 공사의 진척상황을 전달하거나 

중요장소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등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방법을 모색함도 바람직하고, 

시설의 기능과 역할, 배려사항 등을 병행하여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욱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완성이미지 표현으로 시공직후의 모습과 몇 년이 지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설계의 

목표를 제시한다.

(2) 모형도 작성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모형을 활용함으로서 정비의 이미지를 공유하게 되고 하천공사의 내용

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는 공사관계자에게 하천공사 개념

이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 할 뿐만 아니라 미묘한 형상이나 공법의 포인트 등을 전달한다.

3.2.2 설계도면에 시공요령과 배려사항의 표현

자연지형에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고 요철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설계 도면처럼 직선을 사용한 구조물과 그 크기가 정해진 부픔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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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 하천 공사는 표현할 수 없다. 환경 친화적 하천공사에서는 생물의 서식생육환경과 

경관을 배려하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세심한 시공과 배려가 요구된다. 환경친화

적 하천공사의 설계도면 작성에는 구조물의 형상, 크기를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시설의 

기능과 시공요령, 배려사항 들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설계도면의 작성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설계 단면 외에 시공의 요령, 배려사항 등을 표현한 설계도

면을 추가한다.

- 평면도에는 미지형 조성의 개략형상, 등고선 등을 추가하고, 자연석과 식물, 목재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시설은 자연스러운 선으로 표현하되 크기는 필요한 장소만 표시하고 보전해

야 할 환경요소(수목, 여울, 웅덩이, 사주 등)는 그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표현한다.

- 종단면도에는 여울과 웅덩이 조성 등 높이의 종단적인 표시가 필요한 장소는 개략의 

높이와 구배 등을 표현하고 하상높이를 고정하여야 할 장소는 수치를 기입한다.

- 횡단면도에 포인트가 되는 단면은 추가로 작성하고, 또 평면도와 일체가 되어야 하며 

수면(평수위)을 표시한다.

- 구조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2차 제품의 사용 장소, 또는 기능상 필요에 따라 형상, 

크기, 규격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존방식대로 하고, 자연석과 식물, 목재 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한 시설에는 세부현상, 크기와 시공요령을 전달하는 쪽이 좋을 경우에는 

요령도를 작성한다.

(2) 시공요령도 작성

시공요령도는 자연석과 식재 등을 이용한 시설로 세부형상 크기에 시공요령을 전하는 편이 

좋은 경우에 작성하며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선으로 그리고 크기는 필요한 장소에만 표시하며 

도면만으로 시공요령을 알기 어려울 경우에는 입체도와 이미지 사진들을 첨부하여 알기 쉽도

록 표현하여야한다. 환경친화적 하천조성에 있어 구조, 크기를 세부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여 

설계 의도와 시공요령을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시공 요령도에 의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지상황에 알맞게 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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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자연재료 선정조건

하천공사에서는 자연재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대상지 주변의 하천에 어울리지 

않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이 전혀 다른 장소에서 자연재료를 가져올 경우에는 대상지

의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경우가 있다. 특히, 식물과 같은 식물재료를 서용할 경우 외래종

이나 이입종을 선택하면 현재 상태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다.

(1) 표토의 보전 및 활용

식물의 기반으로 현장의 표토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토는 생물체가 미생물의 의해 

분해되어 형성되고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표토의 보전이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표토두께는 자연 상태에

서 20~30cm 정도의 매우 얕은 수준이며 하천에서는 하도 내 홍수에 의해서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표토의 성상과 두께는 대상하천의 특성과 장소(고수부지와 

하상 등)에 따라 다르다. 

(2) 식재 종 선정 시 유의사항

식재 종은 해당하천과 수제에 서식하는 재래종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은 어류와 조류, 공충류 

등 동물서식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하천의 특징적인 경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천공간은 비교적 지하수위가 높은 것과 유출시 수위변화, 외력의 영향 등이 있으므로 

식재할 장소에 따른 이러한 조건에 적응하는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석재에 관한 유의사항

석재는 현장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공하며 특히 하천은 침식, 운반, 

퇴적 작용에 의해 상류는 커다란 바위, 증류, 부는 자갈과 모래, 하류부는 실트와 점토처럼 

유속에 따른 하상재료가 사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입경사이가 하천의 경관을 구성하

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하류부에는 커다란 바위를 이용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할 경우 생물의 서식, 생육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도심하천과 소하천에 적용되는 석재의 경우 치수문제를 고려하여 석재와 석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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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탈을 사용하여 고정시키고 있어 자연재료라기 보다는 블록과 비슷하며 또 다른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4) 목재에 관한 유의사항

목재는 강도와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재의 선택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한

다. 일반적으로 침엽수와 활엽수에서도 광엽수 쪽의 강도가 크며 말뚝재에 있어서는 소나무재 

쪽의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목재는 사용할 위치와 수위조건에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소재로서의 목재는 물속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방부목의 경우는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인 비소, 크롬 등이 물속에서 녹아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될 수 있는 한 

사용을 자재해야 한다.  

(5) 외래종, 이입종에 관한 유의시항

외래종과 이입종이 유입되면 그 증식 및 분포의 확대를 억재하기 힘든 종도 있고 재래종과 

교잡하여 그 재래종을 유전적으로 침식하는 경우도 있어 생태계가 교란되므로 가능하면 피하

는 것이 좋다.

3.3 시공

3.3.1 시공계획의 기본원칙

시공시기나 방법의 차이에 따라 생물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생물의 산란기

나 번데기 때에 호안공사를 하면 산란장이나 부화하는 장소가 파괴되므로 생물에 미치는 영향

이 무엇보다 적은 시기에 시공하도록 공사기간이나 공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낙차공은 최대한 설치하지 않고, 대신에 완만한 둔덕을 만들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도를 설치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안을 보호하기 위한 재료는 우선적으

로 생물재료를 선택하고 돌 또는 다른 무생물 재료를 이용해야만 할 경우 하천 특성이 바뀌지 

않게 하며, 재료는 그 지방이나 하천구역에서 나온 것을 우선 선정한다. 또 자연 상태 하상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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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한 한 변종시키지 않으며 생태학적으로 유리한 흐름형성 및 유속변화를 위해 여울과 

웅덩이가 반복되는 하도의 평면형을 위해 징검다리 돌, 나뭇가지 걸치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시공시기와 공기를 배려한 시공계획

생물은 하천의 다양한 환경조건에 대응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각각 생활사 중에 산란과 번식

활동과 같은 서식, 생육 상 중요한 시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면 생물에 대한 영향이 크고 개체수가 감소하여 개체수의 복원에 장기간을 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 시공시기 계획

우선적으로 현장 자연환경에 대하여 중요생물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의 물리적인 환경 조건

이 어떠한 대응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여 각각 생물의 서식, 생육에 중요한 환경과 시기를 

파악함으로서 자연환경에 영향이 큰 시기에는 공사를 피하거나 공종과 장소에 따라 공정을 

계획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식, 생육에 중요한 시기는 <표 6-2>와 

같다.

생물명 내  용 생물명 내  용 생물명 내  용

식물  개화기, 결실기 수생곤충  산란기, 우화기 양서류  산란기, 이동기

어류
 산란기, 역상기, 

 치어의 성육기
육상곤충  산란기, 우화기 파충류  산란기

조류
 번식기, 이동기, 

 월동기
갑각류  번식기(산란, 포란)

포유류  번식기 조개류  번식기(산란, 포란)

<표 6-2> 생물의 서식, 생육에 중요한 시기

(2) 시공구간 계획

생물의 서식, 생육에 중요한 시기에 공사를 피할 수 없을 경우라도 대상구간 전체를 한번에 

공사하는 것을 피하고 단계적으로 시공함은 서식하는 동물의 회피 장소가 확보되어 일정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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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저감 할 수 있다.

3.3.3 주변 영향을 고려한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1)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하천공사에 있어서 주된 가설구조물은 공사용 도로, 작업․자재 적치장, 현장관리 사무소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서식, 생육지의 소실

- 서식, 생육지의 분단

- 이동 경로의 분단

-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

- 수질의 악화

- 기타 환경조건의 변화

또한, 보호하여야할 하반림이 있을 경우에는 60m 후퇴, 호안시공 장소가 있을 경우 40m 

후퇴, 새가 많은 중주나 섬이 있을 경우는 가설물을 120m 후퇴시켜 설치한다. 그리고 보호하

여야 할 환경이 있을 경우 공사용 도로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한다.

(2) 수중 시공계획

수역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토사 탁수의 유출을 방지, 저감하는 등 교란의 정도를 가능한 

한 최소화 하도록 시골계획을 세워야 한다.

(3) 공사용 도로의 설치와 복원

공사용 도로의 건설은 연장과 폭을 가능한 작게 하여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완료 후에도 원래의 지형에 맞추어 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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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시공재료의 선정 및 시공계획

환경친화적 하천에서 무생명 재료는 생명재료만으로 수리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천의 화학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동식물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단계의 요령

3.4.1 유지관리의 목적 및 범위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의 최종목표는 하천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이 제 기능을 

갖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방해물은 적절히 제거하거나, 피괴된 것은 보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천 돌봐주

기를 자연형 하천의 유지관리라 하며 유지관리도 하천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관리의 공간적 범위는 저수로를 비롯한 하안, 고수부지, 제방 및 시설물이며, 기능적 

관리 범위는 수리적 안정성, 생태적 기능성, 자연적 및 공간적 이용성을 포함한다.

3.4.2 공사 구간별 유지관리

(1) 저수로

저수로 내의 유속이 느린 구간에는 여러 가지 수중식물, 조류 및 생물들이 번식하며 때로는 

수중 식물체들이 유속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죽은 식물체들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게 되면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이 수중식물체가 출현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년 1회 또는 2회 일정구간에 대해 제초 또는 벌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안 및 고수부지

자연형 하천의 경우 하도가 직강화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전제로 침식구간과 퇴적구간을 

설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법이 종류도 하안의 성격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되는 것이 



제 2주제 자연환경보전 ｜ 235

보통이다. 그러나 하안의 물과 마찰로 인하여 때로는 적용한 공법이 파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관찰을 통해 치수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설계에서 파악되지 목한 하천의 특성을 다시 보안하는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안 및 고수부지에 식재된 식물체들은 주로 개척식물로서 여러 가지 악 조건에서도 잘 견디는 

것은 물론 그곳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종류들이지만 때때로 다른 식물체들의 우점에 있어서 

성장에 방해를 받는 수가 있다. 따라서 식재한 식물체들이 일정한 성장을 할 때까지 유지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3) 제방

제방은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든 중요한 치수안전을 위한 시설물로서 규칙적인 관찰계획을 

수립하여 훼손된 곳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제방의 특성, 즉 재료의 종류에 따라 유지관리가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년생 초본류로 제방을 설계한 경우 

피복율과 토양다짐을 위해 1년에 2회 정도 벌초계획을 세워야 하며 환경호안 블록은 년 1회 

벌초도 가능하다.

(4) 기타 구조물

해당 하천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4. 결 론

하천은 본래 맑고 투명한 모습 그대로 수천 년을 유유히 흘러온 삶의 근원이자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노니는 ‘생명의 공간’이었으며, 멱을 감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아늑한 

‘휴식의 공간’이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쉴 틈도 없이 달려온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하천은 안정적이고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해 주는 ‘문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던 반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앙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동안 하천은 홍수 조절과 

물 이용, 전력 생산 등을 위한 댐 개발, 하천정비와 관개 사업, 도시 중소하천의 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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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治水) 및 이수(利水) 위주의 하천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홍수의 위협과 물 

부족의 고통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천오염과 훼손으로 자연생태 기능이 상실되

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하천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1970년대 이후 지구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홍수에 

강하면서 하천 자연생태계와 친수성 등 하천의 환경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여 하천복원사업을 차근차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 등을 통해 1990년대 

초 하천환경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기본 절차와 시행을 위한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이어 1990년대 후반 이후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환경

보호 의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 하천관리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복원의 일환으

로 자연형 하천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 공생과 친수 기능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요구,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사회 및 정치 사업을 등에 업고 전국에 걸쳐 하천환경 개선, 즉 하천복원사업이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을 탄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자연형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연 현재 

추진 및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1) 환경친화적 하천의 정의 및 국내 하천사업의 진화와 전망 (2)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향 및 공법 (3) 하천복원을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4) 결론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연형 하천사업의 상과 그 모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고자 한다.

1. 환경친화적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대상하천의 철저한 생태학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천의 환경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물의 서식처 기능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하천복

원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분석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2. 환경친화적 공법의 적용으로 하천이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의 활성화와 하천 구역이 생태

계 서식처로서 자연 보전기능을 가진 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 

3. 환경친화적 공법을 하천의 종횡단 특성에 따른 변화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도를 수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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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비수충부로 구분하고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으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법들을 분류

하였다. 

4. 저수로 호안들은 허용범위 내에서 완경사화 시켜야 하며 가능한 직선이 아닌 사행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종 다양성이 가장 충부한 곳으로서 치수적으로도 안전하며, 생태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고수호안 적용공법은 상,하류부로 구분하여 홍수시 발생하는 최대유속과 소류력 등에 

따른 침식 및 세굴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을 갖는 공법이어야 한다. 고수호안 공법은 형태 

및 특성 뿐만아니라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함과 동시에 수변생태계 보전에 어울

리는 구조여야 한다. 

6. 고수호안 공법은 치수성과 생태성을 겸비한 다공성 식생블록 공법들과 PLA 식생블록 

공법들이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저수호안 공법은 물과 맞닿는 특성상 생태성과 내구성을 

겸비하고, 어류의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어소블록 

공법들이나 친환경 내구성 강화 라텍스 식생블록공법들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7. 환경친화적 하천 복원을 위해서 자연환경 특성과 생태계 기반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며 공사 구간별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 도심하천과 소하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 중 자연석과 방부목은 2차적 환경파괴

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수성과 환경성

을 겸비한 전면에 식생이 가능한 다공성 블록과 생분해성 식생매트가 적합한 공법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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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다공성 블록 공법 1

구 분 소형다공성블록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무근콘크리트 기초

천단콘크리트

식생부직포

에코탑 생태블록

에코탑 녹화공사

거적 코이어넷 덮기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m/s 사면경사도 1:1.5  ~  1:3.0

적용

가능지역

▪완만한 하천법면

▪저류지, 도로사면, 절개지등

안정성

검토여부
▪치수안정성 양호, 수리 안정성 양호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다공성블록으로 식물이 전면 활착하여 자연형 하천 그

대로의 모습

▪투수성과 통기성이 우수.

▪식생형 재활용 골재의 사용.

재료의 성격
▪황토,맥반석,고령토가 30%이상첨가된 고로슬래그 콘크

리트

시공성 ▪부자재가 필요없는 인터락킹 방식의 인력설치

유지관리성 ▪별도의 유지관리 필요 없음

적용시 장점

□ 장점

 ▪연속공극이 형성되어 식물뿌리가 블록과 일체화되어 

토사유출을 방지하며 빠른 유속에도 견딜수 있으며 수

질정화 및 식물의 활착정도가 빠르다

 ▪기존의 공극블록보다 큰 친환경 골재를 사용하므로써 

식물 뿌리의 활착이 쉽다

 ▪공기 소통이 원활하여 미생물의 활동을 증진시켜 땅속

생태계를 보전합니다.

 ▪황토,맥반석,고령토의 혼합으로 유해물질 흡착,미네랄 

용출,원적외선 방사 등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공간을 충

족시킵니다

 ▪블록간 조임부가 있어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안전합니

다.

□ 단점

 ▪초기 식생관리가 필요하다.(식생시기 및 발아)

경관성 ▪전면 녹화하여 자연 상태로 복원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조화

경제성 ▪21,700 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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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블록 공법 2

구 분 대형다공성블록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무근콘크리트 기초

천단 콘크리트

식생부직포

에코탑 생태식생블록

에코탑 녹화공사

거적 코이어넷 덮기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m/s 사면경사도 1:1.5  ~  1:3.0

적용

가능지역

▪완만한 하천법면

▪저류지, 도로사면, 절개지등

안정성

검토여부
▪치수안정성 양호, 수리 안정성 양호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다공성블록으로 식물이 전면 활착하여 자연형 하천 그

대로의 모습

▪투수성과 통기성이 우수.

재료의 성격
▪황토,맥반석,고령토가30%이상첨가된 고로슬래그 콘크리

트

시공성 ▪아연도금 연결철선으로 결속

유지관리성 ▪별도의 유지관리 필요 없음

적용시 장점

□ 장점

 ▪하천 호안, 도로사면, 각종 절개지 등의 사면을 안정화

 ▪기존의 공극블록보다 큰 친환경 골재를 사용하므로써 

식물 뿌리의 활착이 쉽다

 ▪공기 소통이 원활하여 땅속 생태계를 보전 합니다

 ▪황토,맥반석,고령토의 혼합으로 유해물질 흡착,미네랄 

용출,원적외선 방사등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공간을 충족

시킵니다

 ▪블록간 조임부가 있어 이탈현상을 방지합니다

 ▪자중이 있어 더욱 안정적이다

□ 단점

 ▪초기 식생관리가 필요하다.(식생시기 및 발아)

경관성 ▪식생녹화로 미관이 수려함

경제성 ▪32,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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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블록 공법 3

구 분 생태옹벽쌓기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에코탑 생태옹벽블록

에코탑 생태어소블록

부직포

천단 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기초

배수층 잡석뒷채움

 쇄석

수변식물개나리갯버들 등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7m/s 사면경사도 1:0.3~1:0.5

적용

가능지역
▪사면경사 90°,60°,70°각도에 적용

안정성

검토여부
▪치수안정성 양호, 수리안정성 양호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식물 식재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지

재료의 성격
▪황토,맥반석,고령토가 30%이상첨가된 고로슬래그 콘크리

트

시공성
▪장비이용으로 조립시공이 용이

▪고정핀으로 간단히 블록간 고정

유지관리성 ▪별도의 유지관리 필요없음

적용시 장점

□ 장점

 ▪ 블록상부에 토양생물 및 소동물이 이동 할 수 있는 공

간이 마련되 토양 생태환경의 이동성 확보

 ▪ 투수기능이 있는 다공성 블록으로 수압 해소로 인한 

토압 경감 및 배수시설이 불필요

 ▪ 식재공간확보

 ▪ 농업용수로에서도 사용가능

 ▪ 다공질 재료(맥반석,고령토,황토의 미생물의 활착이 용

이   하여 어류 및 수생생물의 서식공간 제공

 ▪ 경사구간에서 고정핀 고정과 양쪽 모서리가 서로 맞물

리면  서 안정성이 매우 우수

□ 단점

 ▪초기 식생관리가 필요하다.(식생시기 및 발아)

경관성  ▪식재가 가능해 자연생태하천으로 변모

경제성  ▪62,5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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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블록 공법 4

구 분 옹벽형 블록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7m/s 사면경사도 1:0.5  ~  1:1.0

적용

가능지역

▪호안사면, 용지보상 등이 힘들어 하천단면 확보가 힘든 

곳

안정성

검토여부
▪유속 7m/sec까지 안정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옹벽블록내의 식생공간에 정화식물 식재가 가능하여 옹

벽이나 석축에 비해 친환경적

▪하부에 어소블록을 설치하여 어류, 수중생물들의 서식

처를 제공하여 수중생태복원 및 보전이 가능함

재료의 성격 ▪순환골재를 사용,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시공성
▪대형블록이어서 ㎡당 블록의 개수 적게 들어가고 기계

시으로 인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음

유지관리성 ▪별도의 유지관리 필요 없음

적용시 장점

□ 장점

 ▪대형블록으로 자중에 의한 안정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어류 및 수생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수중생

태계 복원 및 보전.

 ▪용지보상 힘들어 하천단면 확보가 힘든곳에 적용이 가

능하며, 용지보상비가 비싼곳의 경우 경제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 단점

▪초기 식생관리가 필요하다.(식생시기 및 발아)

▪고가의 제품으로 경제성이 다소 떨어짐

경관성 ▪식재가 가능하여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연출할 수 있다.

경제성 ▪112,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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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매트 공법 1

구 분 라텍스 코팅식생블록 공법 적용구간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7m/s 사면경사도 1:0.3~1:1.0

적용

가능지역

▪자연형 하천,지방 대․소하천

▪유수지 및 댐 법면

▪농수로, 절개지

▪옹벽대용가능

안정성

검토여부
▪ 치수안정성 양호, 수리안정성 양호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100% 친환경소재

▪친화경 소재로 폐기물이 없음

▪빠른 시간안에 식물이 활착됨

재료의 성격

▪ 활착이 빠른 MAT위에 식물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갈

대 묘의 뿌리와 매트가 서로 얽키어 일체화되어 있는 상

태

시공성
▪일반 네트 제품과 같이 고정핀으로 고정함.

▪시공이 용이하며 관수가 필요함

유지관리성
▪시공 후 식생의 빠른 활착을 위해 관수

▪별도의 유지 관리를 요하지 않음

적용시 장점

□ 장점

▪친환경소재사용으로 폐기물이 없다

▪매트에 갈대가 식생되어 빠른 시간안에 식물 활착됨

▪기초부 코이어롤 공극과 정화식물군락 형성으로 수질정

화, 여과효과 뛰어남 

□ 단점

▪시공 초기 식물 활착 전까지 관수가 필요

경관성 ▪사면전체가 식생과 어울러져 수려한 경관 창출

경제성 ▪90,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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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매트 공법 2

구 분 PLA 식생매트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m/s 사면경사도 1:1.5  ~  1:3.0

적용

가능지역

▪자연형 하천, 지방 대․소하천

▪유수지 및 댐 법면

안정성

검토여부
▪치수안정성 양호, 수리안정성 양호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100% 친환경소재

▪빠른 시간안에 식물이 활착됨

재료의 성격
▪PLA(옥수수전분)사용

▪재활용 재료의 활용(폐섬유,폐지)

시공성

▪적층형식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구조가 간편하여 

빠른 시공으로 수해복구공사나 긴급공사에 용이하다.

▪전분포트와 팩의 결합으로 간편

유지관리성
▪시공 후 식생의 빠른 활착을 위해 관수

▪별도의 유지 관리를 요하지 않음

적용시 장점

□ 장점
▪ PLA(생분해성)소재로 자연소재매트의 단점을 보완하였
고, 면적으로는 허니컴구조를 하고 있으며, 내부는       
나선형 구조를 하고 있어 수력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분산 
시켜준다.

▪ 시공 및 유지관리

  종자와 매트가 일체화된 형태로 설치후 복토 공정만으로  
시공이 완료되며, 적절한 관수관리로 빠른 수변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진다.

□ 단점

▪시공 초기 식물 활착 전까지 관수가 필요

경관성
▪ 콘크리트 호안의 대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법으로 

비용뿐아니라 경관도 탁월하다.

경제성 ▪30,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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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매트 공법 3

구 분 내구성강화 식생매트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m/s 사면경사도 1:1.5  ~  1:3.0

적용

가능지역

▪자연형 하천,지방 대․소하천

▪유수지 및 댐 법면

안정성

검토여부
▪치수안정성 양호, 수리안정성 양호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100% 친환경소재

▪친화경 소재로 폐기물이 없음

▪빠른 시간안에 식물이 활착됨

재료의 성격 ▪재활용 재료의 활용(폐섬유,폐지)

시공성
▪적층형식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구조가 간편하여 

빠른시공으로 수해복구공사나 긴급공사에 용이하다.

유지관리성
▪시공 후 식생의 빠른 활착을 위해 관수

▪별도의 유지 관리를 요하지 않음

적용시 장점

□ 장점

▪ 일반적인 형태로 다층의 기능성 매트로 적층되어 홍수

시 초기토사유출을 막아주며, 토양의 사면 안정도에 따

라 다양한 구성의 조합이 가능하다. 

 ▪ 생태.경관적 기능

   현장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선정하여 
시공주변생태계와 어우러지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로 
복원되며, 매트호안 자체가 소생태계를 이루어 먹이사슬의 
기초공급원 역할을 수행함. 

□ 단점

 ▪시공 초기 식물 활착 전까지 관수가 필요

경관성
 ▪ 콘크리트 호안의 대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법으로 

비용뿐아니라 경관도 탁월하다.

경제성  ▪20,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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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매트 공법 4

구 분 갈대매트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3m/s 사면경사도 1:1.5  ~  1:3.0

적용

가능지역
▪완류하천 ~ 중대하천

안정성

검토여부
▪사면안정성 검토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하천수로 및 습지지역에 정수식생대로 효과적이며, 조

류 및 생물의 서식공간 가능

재료의 성격 ▪갈대매트(코이어 매트 활착재) / 고정핀

시공성
▪운반, 설치, 시공이 비교적 간편하나 식물재료이므로  

유의해야함

유지관리성 ▪홍수시 비탈면 유지관리 필요

적용시 장점

□ 장점

 ▪기존 포기심기 방식에 비해 활착율이 높고 뿌리엉킴이 

활발하여 호안의 침식 및 세굴방지 효과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 침입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 단점

 ▪갈대매트 시공후 식생을 실시하므로 공사비가 타공법

에 비해 고가임.

 ▪시공 초기 식물 활착 전까지 관수가 필요

 ▪수충부 및 급류 부분에는 적용 어려움 

 ▪호안 사면 경사에 제약을 받음(1:1.5 이상)

경관성
▪콘크리트 호안의 대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법으로 

비용뿐 아니라 경관도 탁월하다.

경제성 ▪25,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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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매트 공법 5

구 분 코이어네트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Φ5,#20Χ20)

(Φ80ΧL1200)

방부말뚝

평수위

(500Χ600Χ700)
조경석

갈대

(3치포트)

(Φ60×L500)

(Φ300,#20Χ20)

포트코이어롤

횡부목

(Φ10ΧL300)

1 : 
2~3

고정핀

코이어네트

(3치포트)

물억새

코이어펠트

(T=10)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4～5m/s 사면경사도 1:2이상 완경사

적용

가능지역
▪ 자연형 하천, 완경사 중소하천

안정성

검토여부
▪ 공사직후 및 초기에 불리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 조기녹화 및 식물군락 형성으로 화려한 경관 조성

 ▪ 기초부 코이어롤 공극과 정화식물군락 형성으로 수질

정화 여과효과 뛰어남

재료의 성격
▪ 코코넛 섬유로 만든 네트

▪ 고정핀 등

시공성 ▪ 시공성 우수

유지관리성
▪ 초기 관수 필요

 ▪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적용시 장․단점

□ 장점

▪ 기초부 코이어롤의 탄력성과 유연성으로 유수의 충격

을 흡수하고 자연스러운 하천 선형을 유지

 □ 단점

 ▪ 수충부 및 급경사 하천에 적용 불가

 ▪ 초기 치수안정성에 불리

 ▪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장기적 네트부식으로 식물만 존재

 ▪ 네트 부식으로 치수안전성 확보에 불리

경관성 ▪ 자연미 우수

경제성 ▪ 24,000 원/m
2



제 2주제 자연환경보전 ｜ 247

식생 매트 공법 6

구 분 그린잔디 식생매트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4～5m/s 사면경사도 1:2이상 완경사

적용

가능지역
▪자연형 하천,지방 대․소하천

안정성

검토여부
▪공사직후 및 장기적으로 안정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 식물 : 하천에 맞는 토종식생 정착 및 천이에 의한 안

착

▪ 생물서식 가능

▪ 생태천이 기능 

▪ 수변공간과의 조화 양호하지 못함

재료의 성격 ▪ 토종씨앗을 함유한 식생매트

시공성 ▪구조가 간편하여 빠른 시공성

유지관리성
▪ 초기관수 필요

▪ 유지관리 필요

적용시 장점

□ 장점

 ▪ 다양한 초종 배합으로 다양한 공간 연출

□ 단점

 ▪매트간 접합부 연결시 정밀시공이 요구됨

 ▪수충부 및 급류부 적용 어려움

 ▪역구배나 직구배에서는 식생이 불가능 하다.

 ▪유수의 흐름이 있는 하천 제외지에는 적용이 불가하

다.

경관성 ▪ 자연미 우수

경제성 ▪ 14,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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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매트 공법 7

구 분  자연식생매트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3m/s 이하 사면경사도 1:1.5～1:3.0

적용

가능지역

▪하천법면 및 유수지 및 댐 법면

▪도시형 자연형 하천, 지방 대하천 및 소하천

안정성

검토여부
▪사면안정성 검토 필요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매트 본체의 뿌리형상과 충진제에 의해 식생대조성이 

용이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려 자연친화적 경관 연출

재료의 성격
▪충진제(식생)에 수급 가능한 원하는 수종 충진가능.

▪친환경적인 소재(Nylon)사용으로 환경오염에 무해함.

시공성 ▪재료 구득이 용이하며 타재료에 비해 저렴함.

유지관리성
▪유지관리가 매우 용이하며, 

▪보수작업시 부분보수 가능

적용시 장점

□ 장점

 ▪하천선형에 굴요성 있게 대응한다.

□ 단점

 ▪나일론 소재로 인장강도가 약해 내구성이 짧다.  

 ▪수충부 및 급류부 적용 어려움 

경관성 ▪시공후 자연적인 식생대 조성과 함께 생태계 복원에 적합함

경제성 ▪15,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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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매트 공법 8

구 분  에코매트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m/s 이하 사면경사도 1:1.5～1:3.0

적용

가능지역
▪완류하천 ~ 중대하천

안정성

검토여부
▪사면안정성 검토 필요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단일수종이 아닌 다층식생구조를 유도하여 식생안정화 

유도

▪사면안정화로 지속적인 식물자생 효과

재료의 성격

▪seed spray(초화류종자) / 고정핀

▪코코넛섬유판(기반재)+폴리프로필렌(식생보강4단합성매

트)

시공성 ▪seed spray후 비탈면 덮기  

유지관리성 ▪식물활착 이전에 비탈면 유지관리 필요

적용시 장점

□ 장점

 ▪식생정착 후에는 강력한 3층 복합보강망이 식물의 뿌

리와 줄기를 단단히 눌러 유수력과 양력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갖음

□ 단점

 ▪매트간 접합부 연결시 정밀시공이 요구됨

 ▪역구배나 직구배에서는 식생이 불가능 하다.

 ▪유수의 흐름이 있는 하천 제외지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시공 초기 식물 활착 전까지 관수가 필요

 ▪수충부 및 급류 부분에는 적용 어려움 

 ▪호안 사면 경사에 제약을 받음(1:1.5 이상)

경관성 ▪다층식생구조를 유도하므로 자연적인 경관 연출

경제성 ▪16,5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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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1

구 분 자연석 쌓기 공법 적용구간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10m/s 사면경사도 1:0.3~1:1.0

적용

가능지역

▪하천 호안 및 제방 호안

▪옹벽대용가능

안정성

검토여부
▪옹벽으로 취급되 구조검토가 가능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수면이하의 공간은 어소기능을 겸함.

▪자연 호안공법(공적구조로 접촉산화 효과)

재료의 성격 ▪알루미툼아연합금도금철선,호박돌,접착제

시공성
▪40㎡/일 정도로 옹벽으로서의   시공성은 보통정도이

다.

유지관리성 ▪유지관리가 필요없다.

적용시 장점

□ 장점

▪최대유속 10m/s 까지 견딤.

▪토압 및 유수의 저항에 안정성 확보

□ 단점

▪ 2차적 환경파괴가 일어남.

▪ 일반 석축보다 공사비가 다소 고가

▪ 단기적으로 식생이 활착되지 않음

▪ 곡선부 시공시 불안전 결속

▪ 자재비가 비싸다.

경관성 ▪표면이 돌담구조로 미관이 우수

경제성 ▪146,000 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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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2 

구 분 스톤 매트리스블록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7m/s 사면경사도 1:1.5~1:3.0

적용

가능지역
▪ 하천 호안, 제방호안

안정성

검토여부
▪ 수리 안정성 검토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 친환경성의 석재사용, 콘크리트 배제

재료의 

성격
▪ 석재, 스테인레스, 아연도금철선

시공성
▪ 넓은 법면을 일정구간씩 설치할 수 있어 시공이 용이

함

유지관리성 ▪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

적용시 장점

□ 장점

▪ 자연석 철망과 일체화 되어 치수안정성우수

▪ 자연석과 주변식물이 어우러져 동식물 서식처 제공

 

□ 단점

▪ 2차적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음.

▪ s호안법면경사 1:1.5이상적용으로 하폭이 좁은 소하천

에는 적용이 곤란하므로 하폭을 증가시킬 경우 용지매입

비 불가피함

▪ 호우시 시공불가

▪ 철선부식시 유지관리가 어렵움

경관성
▪ 돌과 수변식물이 어우러져 경관이 우수하며, 자연스러

운 하천으로 조성

경제성 ▪40,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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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3 

구 분 스톤네트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5m/s 사면경사도 1:1.5이상

적용

가능지역

▪하천 호안 및 제방 호안

▪사면안정을 요하는 호안

안정성

검토여부
▪수리안정검토 및 소류력 검토 가능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자연석과 수변식물이 어우러져 동식물 서식처 제공

▪역간 접촉산화법에 의한 하천의 자정기능 향상

재료의 성격
▪알루미늄아연합금 도금철망,호박돌,연결철물자재.

▪굴요성(flexibility)있음.

시공성 ▪4㎡가 하나의 제품으로 시공이 빠르고 용이하다.

유지관리성 ▪유지관리가 필요없다.

적용시 장점

□ 장점

 ▪자연석 철망과 일체화 되어 치수안정성 우수

 ▪자연석과 수변식물이 어우러져 동식물 서식처 제공

□ 단점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1:1.5경사에 적합한 제품

 ▪콘크리트 호안블록보다는 단기적으로 다소 고가임(장

기적으로는 경제적임.)

 ▪단기적으로 식생이 활착되지 않음

경관성
▪식생이 활착된 후에는 반영구적임

▪자연석과 식생만 보여 경관성 우수

경제성 ▪96,7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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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4 

구 분 개비온 매트릭스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W

후면부

테두리선(Φ4.5)

100mm

1
0
0
m

m

(Φ2.7)

칸막이선
아연도금 5종철선

70
m
m

칸막이

H

L

몸통부

전면부 칸막이

상 판

망눈철선(Φ3.0)

70m
m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7m/s 사면경사도 1:1.5이상

적용

가능지역
▪하천 호안 및 제방 호안

안정성

검토여부
▪수리 안정검토 필요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 침하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음

재료의 성격 ▪철망

시공성 ▪비탈길의 사면안정에 효과적이며 시공이 간편함

유지관리성 ▪부분 파손시 보수 시공이 용이함

적용시 장점

□ 장점

▪중복 꼬임 육각망 구조는 어느 부위가 절단되더라도 전

체 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침하에 강함

□ 단점

▪일부 구간이 찢어질 경우 안전망으로서의 수명을 다함

▪신축성이 크므로 작용되는 외력 방향으로 끝까지 늘어

남

▪경사가 심하거나 제방고가 5m이상 높아지면 시공능률

이 떨어짐

▪ 식재가 불가능하며 미관이 나쁨

경관성 ▪경관성 양호

경제성 ▪21,5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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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5 

구 분  수변방틀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7m/s 사면경사도 1:1.5이상

적용

가능지역
▪하천 호안 및 제방 호안

안정성

검토여부
▪수리 안정검토 필요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제방 수충부, 저수호안 법면의 세굴을 방지하고, 하천변

에 친수공간을 제공

재료의 성격 ▪ 방부목, 사석

시공성 ▪각재간의 조립은 볼트와 너트로 단단히 연결

유지관리성 ▪

적용시 장점

□ 장점

▪쇄석의 다공질 공극은 어소기능과, 자갈 접촉산화 방식에  

  따른 수질정화 기능을 촉진 

▪홍수시 수충부에 작용하는 소류력을 쇄석의 통수성으로 

완화시키는 기능.

□ 단점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음.

▪초기 식생관리가 필요하다.(식생시기 및 발아)

▪고가의 제품으로 경제성이 다소 떨어짐

경관성 ▪자연미 우수

경제성 ▪500,000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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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6

구 분 환경 생태옹벽쌓기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7m/s 사면경사도 1:0.3～1:0.5

적용

가능지역

▪ 하천 급경사 호안

▪ 절개지, 도로 법면

안정성

검토여부
▪ 개당 중량감이 있어 구조적 안정성 확보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 생물의 서식환경 조성

▪ 생태계  보존에 유리

재료의 성격 ▪ 콘크리트

시공성 ▪ 시공성이 매우 뛰어난 조립식 환경생태옹벽임

유지관리성 ▪ 연결핀은 용융도금 처리로 녹이 발생하지 않음

적용시 장점

□ 장점

▪ 돌무늬를 형성한 자연석형 문양으로 미관이 수려함

▪ 식생공간에 흙을 채우고 관목이나 화초류를 사계절 

  감안하여 적절히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식재가능

□ 단점

▪ 초기 식생활착이 어려움.

▪ 곡선부 시공시 어려움.

▪ 시공시 계단식 시공으로 하천단면의 부드러움을 살리기 

  어려움.

경관성 ▪식재가 가능하여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연출할 수 있다.

경제성 ▪66,000 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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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7

구 분 기어형 식생호안블록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7m/s 사면경사도 1:0.3~1:0.5

적용

가능지역
▪ 지방 1, 2급 하천 및 소하천 구간의 급경사 호안구간

안정성

검토여부

▪ 식생호안의 구조적 안정성 해석과 시공연구 

 (서울대 에너지자원 신기술 연구소)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 전면부에 양서류의 이동통로를 형성시켜 생태계 차단을 

없게한 자연친화적 제품이다.

▪ 평수위 아래로는 어소공간을 형성시켜 어류의 산란 서

식처를 제공한다.

재료의 성격 ▪ 콘크리트 내구년한, 식재

시공성
▪ 별도의 연결없이 기어식 맞물림구조의 적층시공이므로 

시공이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

유지관리성
▪ 기어식상하좌우맞물림구조로 배면토압에 안정하여 별

도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

적용시 장점

□ 장점

▪ 기어식 맞물림 구조이며 전면에 식생공간을 두고 양서

류    이동통로 및 어소기능을 가짐으로서 안전성과 환경

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 중앙부 공극이 식재가 가능하다.

□ 단점

▪ 블록이 중량으로 시공시 장비가 필요하다.

▪ 자재비가 고가이다.

▪ 블록내 식생공간이 적어 정착이 어렵다.

경관성
▪ 블록 사이공간에 식생낭을 설치하여 식생이 이루어진호

안이 연출된다.

경제성 ▪140,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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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8

구 분 결합형식생블록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7m/s 사면경사도 1:0.8 이상

적용

가능지역
▪고수호안, 저수호안

안정성

검토여부

▪상하좌우 인터로킹에 의한 강력한 구조결합력으로 소류

력, 유속감소턱 특수구조로 안정성 검증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천연소재로 환경성 우수

▪무독성 천연소재로 다양한 생물서식환경 제공

재료의 성격
▪자연흙을 굽지 않고 흙 그대로의 성분과 특성을 최대한 

보존한 첨단 신소재 기술로 폐기시 분쇄

시공성

▪고도의 기술불필요

▪조립시공 단순

▪긴급공사에도 적용

유지관리성 ▪부분적인 블록교체로 유지보수 용이

적용시 장점

□ 장점

▪만수위시나 홍수시에 제품이 유실됐을 경우 특허받은 

기계화시공 홈으로 부분적인 보수가 가능하여 유지관리

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임.

□ 단점

▪콘크리트 제품으로 2차 폐기물이 발생함.

▪토목적 안정성에 비해 환경성이 다소 떨어짐.

▪제품간 인터로킹 연결방식으로 블록의 유실이나 파손 

방지

▪토목적 안정성에 비해 환경성이 다소 떨어짐.

경관성 ▪자연친화적으로 식생 등 녹화가 가능

경제성 ▪17,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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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9

구 분 식생공 환경블록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m/s 사면경사도 1:1.5～1:2

적용

가능지역
▪고수호안, 저수호안

안정성

검토여부
▪사면안정성 검토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블록 유공을 통한 식생 녹화가 좋음 

재료의 성격 ▪일반 콘크리트 : 모래, 석분, 시멘트

시공성 ▪취급이 용이하고 시공성이 좋음.

유지관리성 ▪유지관리 필요 없음

적용시 장점

□ 장점

▪초화류 식생공간 확보로 초기식생 양호

□ 단점

▪콘크리트 제품으로 2차 폐기물이 발생함.

▪토목적 안정성에 비해 환경성이 다소 떨어짐.

경관성 경관성 양호

경제성 ▪20,800 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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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10

구 분  생태호안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2～7m/s 사면경사도 1:1.0～1:3

적용

가능지역

▪직선부, 곡선부, 유속부 완만구간

▪고수호안, 저수호안

▪농업용수로의 제방공사

안정성

검토여부
▪사면안정성 검토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식생형, 재활용골재 사용으로 자원재활용에 기여 

재료의 성격 ▪콘크리트 제품

시공성 ▪시공이 간편하고 인력시공으로 시공비 저렴

유지관리성 ▪인터록킹 방식으로 보수성 양호

적용시 장점

□ 장점

▪자연석형 돌기가 조도계수를 증가시켜 유속저감 효과기

대

□ 단점

 ▪콘크리트 제품으로 2차 폐기물이 발생함.

 ▪토목적 안정성에 비해 환경성이 다소 떨어짐.

경관성 ▪블록 표면은 자연석돌기 형상으로 양호

경제성 ▪35,2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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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11

구 분  O형 식생블록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9m/s 사면경사도 1:1.6～1:2

적용

가능지역
▪하상의 세굴과 호안 유실을 방지

안정성

검토여부
▪사면안정성 검토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치수와 환경을 고려한 공법으로 식생등 녹화가 좋음 

재료의 성격 ▪콘크리트블록

시공성
▪시공이 간편함으로 빠른 시간에 많은량을 시공할 수 있

음

유지관리성 ▪ 유지관리 필요없음

적용시 장점

□ 장점

 ▪블록의 굴곡면이 법면에 박힘으로 밀착력이 좋음.

□ 단점

 ▪철선 설치로 공정에 다소 까다롭다.

 ▪콘크리트 제품으로 2차 폐기물이 발생함.

 ▪토목적 안정성에 비해 환경성이 다소 떨어짐.

경관성
▪블록 표면은 자연석돌기 형상으로 아름다운 하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제공

경제성 ▪13,0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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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안공법 12

구 분 아자형 블록 공법 적용공법단면

형태

특

성

안

정

성

허용유속 6m/s 사면경사도 1:0.7～1.5

적용

가능지역

▪비교적 급한 경사면으로 일반 블록의 붙임시공이 난해

한 지역에 적용가능.

안정성

검토여부
▪사면안정성 검토

친

환

경

성

친환경성
▪블록 내부에 식생공간이 형성되어 식물의 활착과 생육

이 양호

재료의 성격 ▪콘크리트(모래 + 굵은 골재 + 시멘트)

시공성 ▪취급이 용이하고 시공성이 좋음.

유지관리성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으며, 유실과 이탈이 적음.

적용시 장점

□ 장점

 ▪법면의 기울기 1:1내외(1:0.7～1.5) 의 비교적 급경사에 

적용성이 좋음.

□ 단점

 ▪토목적 안정성에 비해 환경성이 다소 떨어짐.

 ▪콘크리트 제품으로 2차 폐기물이 발생함.

 ▪블록이 중량으로 시공시 장비가 필요하다.

 ▪초기 설치시 활착이 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음

경관성 ▪블록전체가 노출되어 있어 경관미가 좋지 않음

경제성 ▪34,700 원/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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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채미옥(국토연구원)

1. 서론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용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기후변

화에 대응한 녹색성장 지원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토지를 이용

하고 개발하는 기업환경과 직결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정된 삶터를 관리하고 탄소배

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하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되어있다.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녹색성장 과제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동일 선상에서 추구해야 하는 정책 목표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성장은 국토관리 및 토지이용규제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있을 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개발할 곳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되, 

나머지 지역은 난개발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녹지 훼손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흡수면적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20)

 이를 위해서는 국토이용 및 보존의 기초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야기하는 토지이용규제 다원화 문제와 국토이용

계획의 기본틀인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 개선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2. 토지이용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2.1 토지이용규제의 재 이해

토지이용규제는 교통신호등과 같은 존재로서,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

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에 의거하여 그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흐름

20) 채미옥. 2008. 12. “토지이용의 합리화 방안”. 「창조적 국토발전 전략」심포지움 2008. 12. 4. 국

토연구원.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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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신호등이 있듯이 토지이용규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의 토지이용규제 문제는 도시용지 공급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규제와 간접적으로 차단

하는 규제, 도시용지 공급을 지연시키는 규제로 구분된다. 도시용지공급을 지연하는 규제는 

토지이용규제 다원화와 연계된 규제로서, 유사한 용도지역․지구로 인한 중복규제로 행정절차

가 복잡하게 소요되어 도시용지 공급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다.

도시용지 공급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는 행위제한 내용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도시용지 

공급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문제를 야기 시키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별 행위규제를 

들 수 있다. 이외에 수도권규제는 도시용지 공급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로 볼 수 있다. 

∙ 토 지 이 용 규 제
다원화 → ∙중복규제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 → ∙도시용지 공급 
지연 →

∙토지이용규제체계 
개선 (규제투명화, 
간소화, 규제지도 
등)

∙용도지역․ 지구
제 문제(국토계획
법)

→
∙누적적 용도규제
∙느슨한 용적률 규
제

→ ∙도시용지 공급
의 간접적 차단 → ∙ 용 도 지 역 지 구 제 

개선

∙수도권규제 → ∙ 권역별 규제 → ∙도시용지 공급
의 직접적 차단 →

∙ 국 토 관 리 전 략 에 
따른 개선방안 (균
형/성장거점)

자료: 채미옥. 2008. 1. “도시용지 공급 원활화를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개선방안”, 대통령 인수위원

회 보고자료의 보완

<그림 7-1> 토지이용규제의 구분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다원화

된 토지이용규제로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는 

방안과,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수단의 기본인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의 합리화 방

안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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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지이용규제 다원화로 인한 행정절차의 복잡성

2.2.1 토지이용규제 다원화 및 단순화 추진 현황

2007년 12월 현재 13개 부처 73개 법률에서 397개 용도지역․지구를 규정하고 있다.21)

구 분 지역 지구 등 수 구분 지역지구 등 수

도시계획 190 기업지원 13

군사시설 29 특정지개발 22

수질관련 19 항공 13

농지보전 7 항만 해양 9

개발관련(한시) 5 역사 28

교통 도로 6 관광 교육 7

생태계 보전 40 신규(2006. 6. 8이후) 9

합계 397

<표 7-1> 유형별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등에 따른 개발행위 시에 수반되는 행위제한 내용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서 총 6,296건에 달하여 민원인만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행위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

고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22)

또한 토지의 공간적 위치, 주변환경,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규제내용이 상이하여 

행정기관이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장시간

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토지이용규제 단순화는 새로운 용도지역 지구의 신설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다양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이다.

2006년 7월 건설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지역, 지구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고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기존의 다양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은 토지이용규제평가

단을 운영하여 행위제한 내용을 평가하여 통폐합 또는 폐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1) 토지이용규제평가단. 2008. 6. 「2007년도 지역․지구 등 행위제한내용 평가서」. p3.

22) 건설교통부. 20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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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185개 지역지구(397개)에 대해 평가하여 5개 분야 (16개) 유사목적

의 지역지구를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를 평가하여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공원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기준의 명확

화 또는 대상구역 면적의 합리적 조정 등을 제시하였고, 유사한 목적을 가진 생태계보전관련지

역지구, 상수원보전관련, 문화재보호관련 지역지구의 통폐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중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4개 지역․지구를 제외하고 109개 지역․지구

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23)

2.2.2 토지이용규제의 다원화 유발요인

토지이용규제 다원화 문제는 용도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과 통제장치가 미비되어 초래

된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별법령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하는 

문제가 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유사한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는데 대한 

통제가 가능하여 부처별로 용도지역․지구를 양산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

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다원화 문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행정 체계상의 요인과 

국토계획법상의 요인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 우선 행정적 요인을 보면 부처 또는 부서 이기주

의로 유사한 용도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도지역지구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같이 다원화된 용도지역․지구로 인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

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함으로써 용도지역․지구 

다원화 문제가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 다음 국토계획법상의 요인으로 용도지역지구가 다원화되는 문제도 있다.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기본법으로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는 국토관리의 기본틀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개별법상의 용도지역․지구

를 다원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이 느슨하고 누적

적인 형태로 되어있어 용도지역별 특성구분이 모호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하게 만드

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보존목적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되는 농림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지가 동일 용도지역 범주에 속해있어, 토지기능에 맞는 관리가 어렵고, 산지보존 

23) 토지이용규제평가단, 2008. 6. “2007년 지역 지구 등 행위제한 내용 평가서”, 국토해양부.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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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농지보존관련 별도의 용도지구․구역 및 행위제한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양한 용도가 

허용되는 혼합적인 용도규제를 하고 있어서, 보존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산지전용제한지역, 

생태계보존지구 등과 같은 규제를 강화한 별도의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주거지역의 

경우도 제1종주거전용지역, 제2종주거전용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 상당히 세분되어있음

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용도 혼재를 방지하기 위한 숙박시설제한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림 7-2> 토지이용규제 다원화 유발 요인

자료: 채미옥. 2008. “도시용지공급 원활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국토연구원. p35.

2.3 용도지역지구 상의 문제점24)

▶ 대규모개발계획 등 동인만 주어지면 어느 지역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가

능하여, 급격한 지가상승 및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 제도 허점 내재 

24) 채미옥 외. 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연구(Ⅱ)」. 국토연구원. p75～93.을 기초로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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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용도지역지구 구분체계상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에 의해 용

도지역이 구분되고 지정되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건축법｣에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용도

지역을 구분하는 도시계획과 별도로, 구체적인 용도지역 관리는 개별적인 건축물 관리 차원에

서 이루어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규제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도시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용도지역 구분 취지에 따라 용도지역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건축물

을 관리하는 토지이용규제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용도지역 구분의 취지가 흐려지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용도규제 및 밀도규제를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성격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한 용도혼재로 계획적 관리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

가 있었다.25) 

용도지역 구분체계 또한 토지기능에 기초한 용도지역 구분이 아닌 행정적 용도지역 구분체

계로 인해 용도지역 구분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의 국토이용구분체계의 

근간은 1972년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체

계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농지는 농지 관련법, 산지는 

｢산림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업지역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한 절대농지/상대농지에 기초하여 지정하였고, ｢산림법｣에서 구분한 절대임지

/상대임지에 기초하여 산림지역을 구분하였다. 1993년도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과 

2002년도에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도 보전지역인 농림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준

농림지역)을 구분할 때,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된 농지와 ｢산림법｣(산지관리

법)에서 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는 농림지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준농림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구분이 기존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농업진흥지역, 보전

25) 1962년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 6월 20일 제령 제18호 )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건축분야는 별도로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분야는 ｢도시계획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용도지역지구를 구분하고 지정하는 기본 규정은 ｢도시계획법｣에 두고 

용도규제와 밀도규제의 실질적 내용은 ｢건축법｣에 위임한 채로 운영되어 왔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제한 내용은 2000년에 ｢도시계획법｣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도시계획적 취지에 맞는 행위제

한 내용의 정비없이 규정하는 법만 바꾸는 형식을 취하여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이 공간계획적으로 

정비되지는 못하였다.(채미옥외. 상게서.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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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체계를 승계한 것이어서, ｢국토계획법｣상의 국토이용체계를 공간계

획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전지역인 농림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인 관리지역을 구분 조정하지 

못하였다. ｢농지법｣은 농지만을 대상으로 농업생산성에 기초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한 것

이고, ｢산지관리법｣은 산지만을 대상으로 경사도와 입목도 등에 기초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 토지이용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가 서로 인접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보전산지 

옆에 축사가, 농업진흥지역 옆에 공장이 입지하여 보존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26)

이로 인해 개발지역과 보전지역 구분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림지

역과 관리지역이 아메바형태로 얽혀있어 적정한 면적의 개발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갖춘 보전지역을 지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27)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외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준보전산지

공익임지
생산임지

공업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업무용지

주거용지

산지

토지이용상황

농지

용도지역

기타
0 0.7 Kilometers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그림 7-3>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의 분포 사례

그 다음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을 포괄하는 전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당시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통합은 화학적 통합이 

아니라 물리적인 통합이었다. 난개발이 문제가 되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

으로 통합한 것 이외에는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상의 용도지역 구분체계

26) 채미옥 외. 2005.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경기: 국토연구원. p.69.

27) 채미옥 외. 2005.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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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대로 승계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였다.28)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과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성격은 사실상 유사하나 별도의 용도지역으

로 지정되고 약간의 개발밀도 차이만을 두고 있어 용도지역 차별화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림지역 등과도 연계된 문제이다. 생산녹지지

역이나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규제내용에 있어 농림지역과 큰 차이가 

없어 지역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29) 

2.3.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상의 문제점

(1) 용도규제상의 문제점

또한 ｢국토계획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별로 누적적인 용도규제

를 하고 있어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특성의 차이가 별로 없고, 용도지역지구제의 본래 목적인 

용도의 분리를 통한 쾌적한 공간환경 창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용도규제가 일정한 기준없이 개별적으로 완화되어 온 것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녹지지역의 경우를 보면, 1940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는 녹지지역에는 건축물을 거의 

건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30) 하지만 1964년 ｢건축법｣에서는 농민주택, 휴게소, 

교회, 사원,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고, 1981년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을 

허용하였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시설 및 건축물

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이미 허용용도를 광범위하게 넓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대부분을 일반 시군에서 그대로 이어받아, 시․군도시계획조례에서는 ｢국토계획법｣ 
28) ｢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

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구분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한다. 시행령 제 30조(용도지역의 세분)는 도

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를 21가지로 규정한다.

29) 채미옥 외. 2004.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68.

30)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는 녹지지역은 보건․방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용도로 제공하는 건

축물 및 녹지지역으로써 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용도로 제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하지 못하도

록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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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대부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특화된 공간창출이 

어렵고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예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인 연기, 공주, 청원군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보

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폭 넓게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방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양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초․중․고등학교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단독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단독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용 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

운동시설

일부 공장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단독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 신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포함)

직업훈련소 및 학원

숙박시설/관광지 및 관광단지/

아파트형 공장, 레미콘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자동차관련시설

자료: 채미옥 외. 2007. 전게서. p79.

<표 7-2>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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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발가능 용도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군 도시계획조례

아파트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

음식점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1천㎡미만)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공장

-전용․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5천㎡미만)

-계획관리지역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일부 공장)

-일반․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창고

-일반․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1차산업관련)

-생산․계획관리지역(1차산업관련)

-농림지역(1차산업관련)

-일반․준주거지역

-중심․근린상업지역

-보전관리지역(1차 산업관련)

동․식물 

관련 시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일부시설은 조례에 의해)

-보전․생산관리지역(일부시설은 조례에 의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일부시설은 조례에 의해)

-일반․준주거지역(일부 시설)

-일반․근린상업지역(일부 시설)

-일반․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일부 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일부시설)

주: 공장의 경우 시․군 조례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일부 공장으로 제한.

자료: 최혁재․채미옥(외).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관리방안 연구(2단계). 건설청․국토연구원. p67

<표 7-3> 주요시설 개발가능 용도지역 

일반음식점의 경우 시행령에서는 준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각 

시군의 조례에서는 이보다 완화되어 생산녹지․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공장도 생산 및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에까지 가능하며, 창고는 녹지지역, 농림지역

만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에서도 허용되도록 되어 있고, 축사 등의 동식물관련시설은 자연환

경보전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정면적(500㎡, 660㎡) 이하의 바닥면적을 가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보전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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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0㎡ 미만의 소매시장, 상점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여러 시설들에 대해 

개발 가능한 바닥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바, 바닥면적 1천㎡ 미만으로 개발이 제한된 시설로는 

주로 제1․2종근린생활시설과 종교집회장, 전시관 등이고, 2천㎡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제한되

는 시설은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이다. 

바닥면적합계 제한 건축물

500㎡

미만

시행령 - 보전녹지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조례 - 연기군 보전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660㎡이하

(3층이하)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1,000㎡

미만

시행령

-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납골

당(300㎡이상), 문화및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 생산녹지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제외)

조례 - 청원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2,000㎡미만 -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3,000㎡미만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공공업무시설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

- 근린상업지역에서 판매및영업시설(조례에 따라 3,000㎡이상 개발가능)

5,000㎡미만 -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조례에 따라 5,000㎡이상 개발가능)

10,000㎡미만
- 자연녹지지역에서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 자연취락지구에서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직판장

자료: 최혁재․채미옥(외). 2007. 상게서. p67.

<표 7-4> 바닥면적 제한 규정(연기, 공주, 청원군 사례)

이와 같이 용도지역별 용도규제는 초기의 배타적 용도분리에서 누적적 용도혼합 형태로 

변화해왔다. 도시화 진전에 따라 토지이용이 다양화되고 토지이용구조가 복합적으로 변화하

고 있어 용도혼합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철저한 용도분리를 해온 미국에서 조차 최근에는 

직주근접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오염 축소, 녹지훼손 방지를 위하여 용도혼합에 

의한 컴팩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용도지역별 용도혼합은 용도혼합에 

의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수준이어서 적정 수준의 용도순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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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도규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밀도규제의 내용은 용적률과 건폐율로 이루어진다.31) 용

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을 감안하

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최대한

도를 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 지정권한을 위임하고 있

다.32) 용적률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3) 이에 따라 21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시행령(제 85조 제1항)에 

규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
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진다.34)

31) 별도로 제 3호(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농공단지 관련), 제4호(공

지 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등), 제 5호(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며 건축물 

건축시) 등을 통해서도 도시계획조례에 최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법 제77조, 령 제84조.

33) ｢국토계획법｣ 제 78조 제 1항.

34)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

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72조부터 제82조까지는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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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범위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10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5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200∼300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400∼1,500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300∼1,300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900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300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200∼350

준공업지역 70% 이하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50∼80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50∼100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80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80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100

농림지역 20% 이하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80

미지정지 - 50~80

<표 7-5>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허용범위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 규정은 대도시의 초고밀 개발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그러나 각 시군은 지역특성과 관련없이 시행령의 상한 용적률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 전국 166개 시군 중에서 46%(74개 시군)가 상한 용적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최고 용적률을 당해 시군의 용적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되는 용적률은 매우 낮다.35)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현행 개발밀도를 보면 각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

하고 있는 밀도에 비해, 건폐율은 주거지역 20.1~26.1%, 자연취락지구 14.6%, 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 13.4%, 집단취락지구 5.6%로 나타난다. 용적률 또한 주거지역 34.1~57.2%, 

35)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에 대한 현재 들어서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 비율을 용적률 충족도(충족도 = 현행 

용적률/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 100)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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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14.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3.7%이며 집단취락지구는 6.1%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가화조정구역과 같은 별도의 용도지구나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는 고층 고밀의 개발

을 방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사례지역

건폐율(%) 용적률(%)

이용

밀도2)
조례

규정
충족도

이용

밀도2)

조례

규정
충족도

주거지역

(제1․2종)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6.1 60 43.5 34.1 250 13.6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20.1 60 33.5 57.2 250 22.9

상업지역

(일반)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53.9 80 67.4 88.8 1,300 6.8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8.9 80 61.1 96.7 1,300 7.4

일반공업지역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57.3 70 81.9 85.4 350 24.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1)
연기군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13.4 60 22.3 13.7 200 6.9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1)

연기군 남면 연기리,

서면 봉암리,동면 명학

리

16.5 40 41.3 19.8 100 19.8

자연취락지구
연기군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14.6 20 73.0 14.9 100 14.9

집단취락지구
연기군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5.6 60 9.3 6.1 300 2.0

전체 17.0 - - 22.2 - -

주: 1)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 및 용적률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연기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수치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은 연기군 계획관리지역

에 적용되는 수치임.

    2)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초로 하여 분석.

자료: 최혁재․채미옥 외. 2007. 전게서.

<표 7-6>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건축물 이용밀도

2.3.3 용도지역지구제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느슨한 형태로 유지하고, 난개발 방지가 필요할 경우 시가화조정구

역 등을 지정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지역 인근으로 지가상승 및 난개발이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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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일정 지역의 용도규제 완화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상의 용도규

제 내용을 완화함으로써, 전국의 동일 용도지역의 용도규제가 완화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3.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3.1 토지이용절차의 단순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방안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는 유사한 용도지역․지구가 남발되어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야기하고 

토지이용․개발상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토지

이용규제 다원화 문제는 행위제한 관련 법령체계 구성, 행위제한 내용의 모호성, 행위제한 

서술 관행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다원화 문제는 

단순한 용도지역․지구의 숫자를 축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 법령체계, 행위제한 내용, 행위

제한  서술방법 등을 개선하여, 행위제한 내용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법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림 7-4> 토지이용규제 단순화의 단계적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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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행위제한 표준용어집 작성을 통한 행위제한 내용의 표준화

용도지역․지구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위제한 내용의 유형화와 표준화가 선행되

어야 한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은 법에서 시행령 지침에 이르기까지 분산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의 복잡성, 예외규정의 남발과 추상적 행위제한 용어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 따라서 행위제한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행위제한 내용만을 기초로 표준화해서는 

어렵고, 행위제한 근거를 규정하는 법령 위계의 통일, 아날로그적 행위제한 서술방법 등을 

동시에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행위제한 내용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필요에 따라 용어

를 정의하고 사용함으로써 유사한 행위제한도 다른 형태로 해석되거나 분류되는 문제가 있

다.36) 

행위제한 내용의 표준화를 통해 「행위제한 표준용어집」을 작성하고, 모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표준용어집에서 규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행위제한 표준용

어집」은 일종의 문제은행처럼 표준화된 행위제한 용어를 통합해서 정해놓는 것이다. 중복적

이고 유사한 행위제한 내용을 단순화하여 표준화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보면 다음과 같다. 

□ 유사한 목적의 용어를 다르게 서술한 경우의 표준화

유사한 목적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념없이 법마다 다르게 나열하고 있는 행위규

제 용어를 표준화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택지개발예정지구, 물류단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철도보호지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물류단지), ‘주택의 신축’(통제보호구역),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신축․증축’(생

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등은 비교적 쉽게 용어 표준화가 가능하다. ‘공작물의 설치’는 

‘공작물 신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고, ‘주택 신축’을 불허하는 의미는 다른 건축물

도 모두 불허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범주에 포함시켜서 

신축을 규제하거나, 신축과 함께 증축까지도 규제, 또는 개축까지 규제하는 경우의 세가지로 

나누어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석의 채취’, ‘흙․모래․
자갈 등의 채취’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행위도 ‘토석의 채취’로 표준화할 수 있다.

36) 채미옥. 2008. 전게서.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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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 다른 규제를 한 항목으로 묶어서 규정한 경우

토지개발 규제와 건축물 규제를 묶어서 하나의 행위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도록 한다.

구 분 현행 행위제한 내용 용도지역․지구(근거법) 표준화 방안(예)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및 

설치 관

련 규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의 설치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건축물․공작

물의신축 

주택의 신축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법)

건축물의 신축․개

축․증축 또는 공작물

의 설치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건축물․공작

물의신축․개

축․증축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신축․증축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건축물․공작

물의신축․증

축
건축물․공작물의 신

축․증축

특정도서(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

에 관한 특별법)

토 석 의 

채취 관

련 규제

토석의 채취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토석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흙․모래․자갈․돌

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 개발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

폐 기 물 

또는 유

독물 투

기 관 련 

규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

기물 또는 유독물 투기

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 

버리는 행위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 

매립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

기행위

특정도서(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

에 관한 특별법)

특정수질유해물질,유

독물 버리는 행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표 7-7> 유사한 행위제한내용의 표준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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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행 행위제한 내용 용도지역․지구(근거법) 표준화 방안(예)

토지개발 

규제와 건

축물 규제

를 합해서 

규제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합병

건축물․공작

물의 신축․ 

증축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

질변경․토지의 분할’

특정도서(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

전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

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야생동식물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

법)

<표 7-8> 상이한 규제내용의 별도 항목 구분(예시)

□ 모호한 행위제한 내용의 구체화

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상의 아날로그적 표현을 단순화하여 당해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

경보전법」이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량의 증감

을 가져오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규제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해석하는 사람

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는 ‘지하수 개발, 매립, 간척, 준설, 토석 및 골재채취’ 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가축방목, 동물의 방사, 야생동물의 포획, 야생식물의 채취,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 등도 통폐합해서 표준화할 수 있는 유사한 행위제한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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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위제한 내용 용도지역․지구(근거법) 표준화 방안(예)

하천․호소 등의 구조변경, 수

위 또는 수량증감 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하천․호소의 

구조변경

매립․준설․

간척

토석의 채취

지하수개발

습지의 수위․수량에 증감 가

져오는 행위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하천․호소 등의 구조변경, 수

위 또는 수량 증감 행위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공유수면의 매립

특정도서(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표 7-9> 모호한 행위제한내용의 구체화(예시)

□ 유사한 행위제한을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

유사한 행위제한 내용을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거나 유사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행위제한을 나열적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는 생태계 보존목적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는 행위제한 내용을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규정하여 행위규제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보존목적을 더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 그 예로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

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토석의 채취’를,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에

서는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와 ‘광물의 채굴’를 규제하고 있고,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에서는 지하수개발이 추가되어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 개발’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흙․모래․자갈․돌 ...’은 ‘토석의 채취’로 단순하게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은 특정도서만이 아니라 습지보호지역의 

‘습지수위․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하천․호소 등의 수위 수

량증감을 가져오는 행위’와 연계되어있다. 따라서 이들 행위제한 내용은 상호 통․폐합하여 

<표 7-7>, <표 7-8>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 행위제한 규정의 선명화 도모

법상의 행위제한 내용은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관 법령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위제한 내용이 난삽하게 서술되어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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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행위제한을 서술하는 각종 용어 정의와 유관 법령 규정은 표준용어집에서 관련 법정 

용어나 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제한 내용을 단순하고 선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7-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위제한 표준용어집」에서 관련 용어에 대한 법정규

정을 별도로 정리하면, 개별 조문의 행위제한 내용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행(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2항)
개선(예시)

법조문 표준용어집

2.「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2

조제1호 또는 제4호규정에 의한 임업인이(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

한다. 이하 ‘임업인’이라한다) 산림경영을 목적으

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설치하거나 

임산물 소득원의 지

원대상품목을 생산․

가공․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 임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 또는 제4호규정에 

의한 임업인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

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

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

이 100만 원 이상인 자

5항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

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농림어업인 또는 생산

자단체가 설치하는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시설

- 농림어업인등 : 「농업·농

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

체

<표 7-10> 행위제한 서술방법의 선명화 방안(예시) 

□ 용도와 규모를 결합한 행위제한 규정의 표준화

행위제한 내용에는 용도규제만이 아니

라 용도와 규모를 결합하여 제한하는 경

우도 행위제한 내용의 표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당해지역의 

자연생태조건이나 지형적 조건, 제반 입

지적 조건 등이 인공시설물이나 구조물

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일 경우 시설물별

로 규모를 다양하게 규정하는 당위성이 

크지 않다. 그 예로 원칙적으로 공장은 불허하나 200㎡ 이하의 공장은 허용, 330㎡ 이하

의 공장 허용, 5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허용, 부지면적 1천㎡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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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과 같이 용도와 규모를 결합한 행위제한 내용은 그 정확한 규모의 당위성보다는 

대규모 개발을 막고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를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이 대부분

이다.37)

따라서 용도와 규모를 결합한 행위제한 내용은 개별법령별로 다양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규모에 따른 외부효과를 분석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특성과 용도별로 허용

규모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용도규모가 지역별․용도별로 정해지면 이를 

허용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조합하여 코드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 행위규제방법의 표준화와 예외규정 금지

금지, 예외, 허가, 제한적 허가, 제한적 금지, 신고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모호한 

행위제한 방법을 행위제한 내용과 연계

하여 금지, 또는 허가의 두가지 형태로 

선명하게 개선하도록 한다. 예외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도 예외

규정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금지하여 행

위제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지역사정에 의해 예외적인 

행위가 필요할 경우, spot zoning을 이

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을 완

화한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여 허용하도록 한다. 지자체장이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명기하여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 복잡한 지구지정 및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spot zoning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간행태규제 방법의 표준화

인간의 일시적인 이용행태를 규제하는 환경관련 규제는 토지이용규제의 표준화와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인간행태를 규제하는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동식물 포획’,‘가축방

목’,‘동물방사’,‘음식물 짓는 행위’,‘불을 놓는 행위’,‘소리 빛 악취로 야생동물 

쫓는 행위󰡑,󰡐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 버리는 행위󰡑등을 들 수 있다. 이와 

37) 채미옥. 2008. 전게서.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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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시적인 이용행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토지이용과 다른 차원의 규제이므로,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행위제한 내용에서 배제시키고, 별도의 행동관리 기준으로 작성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제한의 총괄 심의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행위󰡓와 같이 주관적 심의나 

판단이 필요한 행위제한 방법은 취합하여 별도의 심의절차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 「행위제한 총괄집계표」의 작성․제시 

행위제한 내용의 표준화나 용도지역․지구의 유형화, 통폐합 등과 같은 조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단기간에 추진되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행위제한 내용이 표준화되어 

정리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에서 분산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개별법령에서 지정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총괄집계표」를 

시행규칙에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총괄집계표만 보면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는 법, 시행령, 시행규

칙, 지침이나 규정 등에서 누적적으로 행위제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법, 령, 규칙, 규정, 

지침 등을 모두 검토하여야 전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3.1.2 개별법상의 용도지역․지구 유형 구분 및 통폐합

상술한 바와 같이 「행위제한 표준용어집」을 작성할 경우 유사한 용도지역․지구의 유형을 

쉽게 분류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의 유형구분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지구는 정책목

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통합하여 용도지역․지구를 단순화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의 축소 기준으로는 지구지정 실적의 유무보다는 규제의 차별성 유무를 기초로 

당해 용도지역․지구의 고유성과 향후 필요성을 고려하여 존치, 또는 폐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 구분체계를 토지기능별 구분체계로 전환하

여 세부 기능별로 용도지역․지구를 세분하고, 세분된 용도지역․지구별로 표준화된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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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규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별법상의 용도지역․지구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

역․지구로 흡수하고, 각 부처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지구 중에서 당해 부처의 

개별법 목적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이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개별 행정부서에서 담당하지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지구는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용도지역․지구의 남발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5>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과 용도지역⋅지구 단순화

3.1.3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추진체계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문제는 사소한 용어라도 법 개정을 수반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방법론

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처의 이해와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행위제한 표준용어집」은「국토계획법」이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 규정하게 되지만, 이것을 작성하는 작업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담당자가 자기 부처에서 지정하는 용도지

역․지구제의 행위제한 내용을 조사 정리하고, 이를 취합하여 타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와 함께 

분류하여 표준화하는 기준과 원칙을 논의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동으

로 만든 표준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위제한 표준용어집 초안을 작성한다. 각 부처 담당자는 

표준용어집에 규정된 행위제한 내용이 당해 부처에서 운용하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다. 개별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토의를 거쳐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표준 용어집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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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행위제한 표준용어집」은 여러 부처가 협의해

서 작성한 것이므로, 여러 부처의 정책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행위제한 용어가 만들어질 수 

있어,  모든 부처가 받아들이기가 용이하다. 「행위제한 표준용어집」이 마련되고 나면 행위

제한 내용을 쉽게 코드화할 수 있어 전산화가 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 투명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용도지역의 통폐합 등 토지이용규제의 선진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3.2 용도지역 ․ 지구제 개선방안(국토계획법)39)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기본 틀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이다.  토지이용규제 단

순화와 함께 추가적인 용도지역․지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토지이용규제의 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행위제한내용이 표준용어로 통일된다고 해도, 국토계획법상의 행위제한 

내용과 수준, 용도지역지구제 운영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신설을 근본

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워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의 

신설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3.2.1 기본방향

▪ 토지이용규제 개념이 아닌 토지관리개념으로 기본적인 파라다임 전환

▪ 토지이용규제의 부분적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 제거

▪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공간적 집단화로 계획적 국토관리의 기반 구축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체계는 용도지역지구제 중심에서, 용도지역지구제와 계획

허가제의 장점을 결합시킨 절충형 계획허가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0) 용도지역지구

제의 개선방향은 이러한 장기적 추진방향에 적합한 형태로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용도지역지구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용도지

38) 채미옥. 2008. 전게서. p39. 

39) 채미옥 외. 2007. 전게서. p93～102 내용을 기초로 작성 

40)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력, 개발수요 및 개발방법, 시장참여자들의 행태 등을 고려

할 때 현행의 서구식의 계획허가제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타당성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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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구제는 단순히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토지이용․개발․자연환경 및 경관보

존, 개발이익환수 및 조세 등 제반 토지관리제도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을 기초로 용도지역 

구분체계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방법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과 방법은 단순히 토지이용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와 

손실보상, 사전적인 난개발 방지 등의 제 측면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용도의 범위와 용적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용도와 밀도를 완화시켜 놓고 필요할 경우 규제를 

강화시키는 형태이나,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용도와 밀도는 축소시켜놓고 개발허가 

시에 추가비용 부담 정도에 따라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용도지역제만으로 대부분의 난개발 방지 효과를 거두면서, 동시에 용적률거래제와 

같은 손익조정장치가 구동될 수 있는 시장기반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절충형계획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용도규제 강화 및 밀도규제 강화는 지방화차원에서 추진한다. 일부 규제면적이 많은 

시군과 녹지 및 미개발지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그림 7-6>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방법의 파라다임 전환

자료 : 채미옥 외. 2007. 전게서.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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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방안

(1) 용도지역별 경계조정을 통한 계획입지 확대

아메바형으로 얽혀있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일부 경계를 조정하여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공간적 집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통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할 경우, 농림지역의 4.2%가 개발적성이 높은 등급(4, 5등급)으로 평가되고, 

관리지역의 21.5%가 보전적성이 높은 1, 2등급으로 평가되어 현행 용도지역 구분의 적정성이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계조정을 통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를 확대함

으로써 개별입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화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효과를 높이는 

등 계획입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개별입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개선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이 매우 복잡하고 각 용도지역 간 

구분이 애매한 것이 특징이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지역은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개념 및 성격 면에서 

구분이 모호하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단독주택부터 근린생활시설, 공장, 축사, 각종 

혐오시설 이 모두 허용되는 지역이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어렵고, 우량한 녹지와 자연생태를 

보전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용도지역구분의 큰 체계는 토지의 기능과 입지특성에 따라 재정비하여 단순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구분체계는 토지의 기능과 입지특성에 

따라 생활공간, 생산공간, 도시서비스시설 입지 공간, 자연환경 및 문화환경 보전이 필요한 

공간의 4개 기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고, 생산공간은 농업지역으로, 도시서비스시설 입지공간은 공업지역

이나 시설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연환경 및 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용도지역구분체계의 개편이 어렵다면,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구분체

계만이라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은 현재와 같이 개발과 보존의 완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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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도시개발 예정지 개념으로 운영하거나 도시혐오시설물 등이 입지하는 지역으로 운영한다

면, 지정면적을 축소하여 시설녹지지역이나 시가화예정녹지지역 개념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구분 현   행 개   선

용도지역 구분개념 토지기능+행정 토지기능, 입지특성

용도지역 구분체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자연녹지, 생

산녹지, 보전녹지), 관리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력,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거, 상업, 공업, 시설녹지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환경보전

지역

<표 7-11>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개선 방안

자료 : 채미옥 외. 2007. 전게서. p95.

(3) 용도규제 내용의 개선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용도혼합을 기본 개념으로 유지시키더라도,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에서는 허용용도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정 수준의 용도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국토계

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용도규제 내용은 용도별 외부효

과를 평가하여 용도지역 종류별로 허용용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녹지지역과 비도

시지역의 난개발 발생여지를 줄이도록 한다. 

현   행 개   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전 용도지역이 

누적적 용도규제로 다양한 용도의 혼재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부분적 용도혼합 유지

․녹지지역은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시설녹지지역을 지정

하여 도시기반시설, 혐오시설 등의 공간적 입지 집단화

․그 이외의 녹지지역은 허용용도 대폭 축소

<표 7-12> 용도지역별 용도규제 개선방안

자료 : 채미옥 외. 2007. 전게서.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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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적률 규제의 개선

용적률 규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초기에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적률을 축소하

고, 점차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도시지역의 용적률을 축소한다. 미개발지

에 대한 용적률 축소 조치도 전 시군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많이 받는 시군이나 

성장관리가 필요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미개발지에 대한 용적

률을 축소하도록 용적률 축소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규제 개념을 전환하여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기준

을 기본용적률과 목표용적률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용적률 하한을 기본용적률

로 하고, 용적률 상한을 목표 용적률로 개편한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하한 용적률을 기본 용적률로 하더라도, 현재의 낮은 

이용도를 감안하면 기존 주민의 추가적 개발여력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기본용적률을 현재의 하한용적률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표 용적률은 기반시설설치 및 용적률 매입 정도에 따라 목표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를 통해 고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절충

적 계획허가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 구분 현행 기준용적률 목표용적률

도시

지역

주거지역
제1종일반 100~200 100 200

제2종일반 150~250 150 250

상업지역 일반 300~1300 300 1300

공업지역 일반 200~350 200 350

녹지지역

보전 50~80 20 20

생산 50~100 50 100

자연 50~100 20 50

관리

지역

보전 50~80 50 20

생산 50~80 50 100

계획 50~100 50 100

농림지역 50~80 20 50

자연환경보전지역 50~80 20 20

<표 7-13> 용적률 개선방안(예시)

자료 : 채미옥 외. 2007. 전게서.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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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도지역지구제 행위제한 완화방법의 개선

현행의 용도지역지구제의 행위제한 내용은 계획적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규제 차원

에서 관리함으로 인하여 계획과 유리된 형태로 관리되어 왔다. 그로 인해 용도지역지구 지정목

적과 무관하게,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국토이용관리체계의 

혼란을 초래한 문제가 있었다. 즉 일정 지역의 용도규제 완화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상의 

용도규제 내용을 완화함으로써, 전국의 동일 용도지역의 용도규제가 완화되는 문제가 초래되

는 경우가 많았다. 그 한 예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관리지역은 

초기에 개별적인 공장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앞으로는 규제완화 시 구체적인 위치를 지정하여 용도규제와 밀도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전국 동일 용도지역에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예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설립 허용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지구 지정을 통해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여 난개발과 

지가상승의 소지를 열어놓는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계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완화도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지구 지정을 통해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한계농지와 산지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선

시행령 개정 또는 조례개정 용도지구 활용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및 밀도 완화 특정 용도지구 지정해서 허용되는 용도와 밀도 규정 

<표 7-14> 행위제한 완화 개선방안

자료 : 채미옥 외. 2007. 전게서. p102.

다.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지원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용도지역 구분체계 개선 및 용도지역별 경계조정을 통해 개발용지를 쉽게 확보하고 국가적

으로 보존이 필요한 곳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등의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는, 보전용도지역

에서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용도지역에서 보전용도지역

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손익조정장치의 하나인 용적

률거래제는 개발권양도제를 한국 실정에 맞는 형태로 변형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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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할 경우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으로 규제받는 보존지역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용적률거래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방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 국민을 설득시키기 보다는 공동의 이해를 같이 하는 지역주민을 설득시키기가 쉽다. 개발과 

보전에 따른 주민 간의 자산가치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

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만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별도의 법으로 용적률거래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개별 지자체나 개별법에서 필요할 경우 자체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1) 

용적률거래제는 용도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된 곳, 시가화예정용지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등과 같이 미개발지를 개발할 경우 보존지역이나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

한 지역에서 용적률을 사오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전

지역의 보상재원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저밀 주거지역을 재개발하거

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재건축하려고 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주는 만큼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서 용적률을 사오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손실을 

보상해주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적률을 매입한 후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개발단가가 높아진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투기적인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어 지가급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개발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토지비용은 도리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1) 개발권양도제의 법적논쟁과 시행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개발권양도제로서 ‘용적률거래

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용적률거래제와 관계된 상세 내용은 채미옥 외. 

2007. 전게서. pp. 103-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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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용적률거래제의 개념도

4. 단계별 추진전략

토지이용은 정보화 혁명에 의해 우리생활이 크게 변화하였지만,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규제

하는 법률 규정은 아직 대부분 아날로그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법, 령, 규칙, 지침, 고시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내용을 쉽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표준화는 더욱 어렵다. 

이와같이 모호한 행위제한을 디지털형태로 개선하여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와 용도지역․지구제 합리화는 장시간을 요하는 작업이

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시용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근본적

인 해결을 하지 않고 단기 효과만을 추구할 경우 문제해결을 누적시켜 토지시장 기능을 더욱 

왜곡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작업은 이중 작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표면적인 규제완화 작업과 함께 토지이용규제를 근본적으로 합리화하여 토지시

장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단순화는 범 부처 차원의 합동

추진반을 구성하여 “행위제한 표준용어집”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용도지역․지구의 단순화

를 추진한다. 용도지역․지구제의 합리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하여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공간적 집단화를 도모하여 개발공

급이 가능한 토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개발지인 녹지지역, 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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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농림지역 등의 모호한 용도지역 구분체계를, 토지기능과 입지특성에 따라 생활공간은 

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생산공간은 농업지역, 보전공간은 산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시설공간은 시설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으로 큰 틀의 용도지역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허용용도를 차등화하여 용도지역 구분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별 용도규제와 밀도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강화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과 투기적인 지가상승을 막도록 한다. 미개발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강화는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용적률 축소에 대한 별도의 인센

티브를 부여하여, 규제를 많이 받는 시군이나 성장관리가 필요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면

서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토지이용규제 강화 및 합리화조치는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성공할 수가 없으므로,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용적률거래제도 는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규제면적이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점차적으로 그 시행

지역 범위를 넓혀나가는 점진적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개별법상의 용도지역․지구 구분을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지구체

계로 통일하고, 용도지역별 시행령에 규정된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기본용적률과 목표용적

률체계로 전환하여 용적률을 매입하는 정도에 따라 목표용적률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절충형 

계획허가제 체계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녹색성장이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과제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동일 선상에서 추구해야 

하는 정책 목표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은 국토관리 및 토지

이용규제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있을 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개발할 곳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되, 나머지 지역은 난개발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녹지 훼손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흡수면적을 늘려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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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이라는 담론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로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 단순화를 통해 한편으론 도시용지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녹지공간을 효율

적으로 보존하여 국토의 보존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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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신

축․증축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

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형질 변경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

경․토지의 분할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 개발
토석의 채취

하천․호소 등의 구조변경, 

수위 또는 수량증감 행위

습지의 수위․수량에 증감 

가져오는 행위

하천․호소 등의 구조변경, 

수위 또는 수량 증감 행위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공유수면의 매립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 투기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행

위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버리는 행위

불을 놓는 행위
인화물질로 음식물 짓거나 

야영행위

인화물질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행위

소리․빛․연기․악취 등으

로 야생동물 쫓는 행위 

야생동식물 포획, 채취, 이식, 

훼손 ,고사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

작, 포획 또는 채취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야생동식물 둥지․서식지 

훼손 행위

가축방목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

작, 포획 또는 채취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

획․살생․또는 그 알의 채

취, 야생식물의 채취

동물의 방사
야생동식물, 자연적 생성물 

반출행위

도로의 신설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의 형상손괴 행위 기타 이와 

유사행위

안내판, 표지물 오손 또는 

훼손, 이전행위

<표 7-15> 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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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환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국토의 현명한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본 포럼은 이러한 국가차원의 위기 속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토환경계획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열띤 논의를 수행하였다. 

이번 국토환경정책포럼에서는 크게 환경평가 선진화 분야와 자연환경보전분야, 토지이용규

제합리화 분야 등 크게 세 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녹색국토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국토환경정

책포럼의 각 분야별 세부 발표 및 논의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환경평가 선진화

․ 관리지역(보존, 생산, 계획)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방안(기법)

․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 대행업무 개선 및 환경평가사 도입

․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방안

□ 자연환경보전

․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

․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 방안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위와 같이 3개 분야에 대해 모두 7개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환경평가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① 관리지역 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환경성평가 시에는 환경부에서 그동안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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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도, 광역생태축 등을 기본으로 하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보전적 입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환경성 검토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입지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형

보전지역에 대한 구분을 우선한 후 관리지역에서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제안되었다. 

② 또한, 향후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평가를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및 평가시스템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환경평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이 제안되었다.

③ 평가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발주 평가기준을 도입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

며, 누적평가를 위한 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 및 반영 유도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④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녹지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의 일원화방안과 사전환경

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용하는 기본 지도의 축적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식물군락 

표현의 최소면적의 확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환경평가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①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에서 통풍환경, 대기질환경 및 보행자환경의 정량적 

해석을 통해 도시개발 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길 설치계획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②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을 위해서는 대상하천의 철저한 생태학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이 제기되었으며, 환경친화적 공법을 하천의 종횡단 특성에 따른 변화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도를 수충부와 비수충부로 구분하고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으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법들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2차적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소재에 대한 고려도 요구됨이 제안되었다. 

세 번째,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 단순화를 통해 도시용지공급을 원활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녹지공간

을 효율적으로 보존하여 국토의 보존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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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각 부문별 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요약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주제] 관리지역 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 

방안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2)’을 말한다. 

현재 관리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26,179㎢으로 전 국토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근거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

로 세분하고 각각의 지역마다 입지 및 행위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보전적 측면에서,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적 측면에서 관리될 것이다. 하지만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계획관리지역의 개발규제가 완화되고 개발사업자도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허용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개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환경적인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년 말까지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결정될 예정으로 보이나, 관리지역의 세분화 

결정 시, 전체 관리지역의 20%인 약 5천2백㎢의 면적(남한면적의 5.2% 수준)이 추가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분류되고 개발지역화되어 환경훼손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에서의 행위제한도 보전 및 생산관리구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행위제한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리지역의 세분화 과정에서 

기준으로 적용되는 토지적성평가의 경우도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보전가치의 평가가 소홀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관리지

역의 이러한 완화된 행위제한에 더하여 23개 업종의 공장신설과 골프장의 입지 허용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의 환경파괴적 개발을 더욱 부추기게 할 것이다.

따라서 세분화된 관리지역에서의 환경성평가 시에는 환경부에서 그동안 구축한 국토환경성

평가도, 광역생태축 등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보전적 특성이 

강하므로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환경성 검토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선입감 보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입지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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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구분을 우선으로 하고, 관리지역에서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 2 주제]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환경평가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위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유발하는 환경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절차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환경평가와 연계하는 방법론

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평가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의 연계방법론은 

DPSIR(Driving forces - Pressure - State - Impact - Response framework) 체계라 

불리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구축방법론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평가를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및 평가시스템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평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DPSIR체

계(Driving forces-Pressure-State- Impact-Response framework)를 기반으로 개발된 

연계방법론은 현행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평가를 연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주제] 평가서 작성 전문성 제고방안 - 대행업무 개선 및 환

경평가사 도입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수행실적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현황 상 2007년 말 325개 업체 

중 정상 운영이라고 판단하는 업체는 20개 미만임에 따라 현행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격요건

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지, 최적의 자격요건인지에 대한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시스템이 없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개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발주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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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전문가의 투입이 요구되는 조사 및 모델링 분야에 대한 품셈기준이 

대부분 구체적 대가없이 실비적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적정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발주시스템에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공동도급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 및 책임소재의 분할을 통한 전문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각종 환경관련 보전계획과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보전계획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블록 내에서 연계사업 및 밀집사

업에 대한 누적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의 연계 및 반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개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할 환경평가사의 자격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평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 4 주제] 녹지자연도 활용 제고방안

현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지(식생) 평가인 환경영향평가의 녹지자연도와 자연환경

조사의 식생보전등급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 진행과는 별도

로 두 방법이 일원화되기까지 이용되는 녹지자연도 기준은 최신버전으로 홍보하여 산정 기준

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녹지자연도가 많은 전문가나 국민들에게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환경부의 각종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도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개발사업 및 보전계획의 수립에 녹지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이 일원화되기까지 계속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각종 지침에서 녹지자

연도 용어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 등급을 보존과 개발의 잣대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식물군락이 갖는 식생학적 가치를 포함한 식생본질의 우수성 외에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생물서식공간 및 생태적 연결성, 고유성, 역사성, 경관성, 학술적 및 지역적 희소성 

등 다양한 인문·문화적 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가(심사위원)의 평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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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용하는 기본 지도의 축적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식물군락 표현의 최소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녹지자연도의 각종 왜곡 및 사회적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때, 기본 지도는 1:5,000 지형도와 식물군락 표현의 

최소면적은 이용 지도 축척의 1㎠(1㎝×1㎝), 즉 2,500㎡(50m×50m)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제 5 주제] 바람통로와 토지이용 배치방안(계획)

생물과 기후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물기후학은 바람, 기온 등과 같은 각종 기후요소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후와 생물활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도시지역에서

의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인식된 이후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원지역에서는 기후가 자연적 특징에만 의존하지만, 전형적인 도시지역 기후

는 자연지형뿐만 아니라 도시의 크기, 구조, 개방된 공간비율 등과 같은 도심지역의 건설환경

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도시기후 중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요소 중의 하나가 바람이다. 바람길은 해당지

역의 건물 형상이나 배치형태 등의 고정적 요인 뿐 아니라 기상학적 조건(풍향, 풍속, 대기안정

도 등) 등의 가변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화하며 이에 따른 기류의 소통 혹은 차단 등에 의해 

대기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람길 변화 분석은 택지개발계획 대상지역에서 미래의 

대기오염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여 도시민에게 좀 더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이러한 바람길의 대기환경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바람길이 고려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서만 찾을 수 있다. 바람길 분석이 

이루어진 일부 경우에 있어서도 흐름방해와 정체, 와류현상의 방지차원에서 단순히 “井”, 

“C" 자 형의 폐쇄형 배치를 지양하거나, 바람과 평행하게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과 같은 

원론적 수준의 택지개발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그러한 건물배치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대기질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접근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관련 연구자료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이는 바람길 분석을 통한 대기환경

의 정량적 해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바람길과 대기환경의 영향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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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국내에서 그동안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

로 파악된다. 도시개발시 바람길을 해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방법론은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며,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길의 대기환경영향평가 방법론 확립을 위한 기초를 제시함과 더불어 

2개의 사례연구에 대한 CFD 수치해석을 통해 바람길의 대기환경영향을 예측해 보았다. 대규

모 택지개발의 경우, 국지순환풍은 광역바람장이 매우 약화된 상태(무풍조건)일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기개발된 도심지역에서 건설되는 고층건물의 경우, 건물배치에 따라 통풍

환경 및 대기질이 영향을 받으나 전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영향범위가 상대적으로 국지적

이며, 고층건물 주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돌풍과 같은 강풍의 생성으로 인한 보행환경이 

대기질보다 주거환경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사례에 대한 

바람길 분석을 통해 통풍환경, 대기질환경 및 보행자환경의 정량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로

부터 도출된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개발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길 설치계획의 기초자료

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시의 바람길과 대기영향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의 관련 제도 및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서

- 외국의 바람길 적용사례

◦ 바람길과 대기환경영향의 수치해석 방법론 개발

- 바람길과 대기환경영향(대기질 및 보행자환경)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방법론

- 기존 풍동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수치해석결과의 신뢰성 검토

◦ 사례연구를 통한 바람길과 대기환경영향과의 관계 분석

- 사례연구 1 :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에서 고층건축물 군이 신축되었을 경우의 대기질 

및 보행자환경 영향

- 사례연구 2 : 산곡풍의 역할이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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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었을 경우의 대기질 영향

◦ 도시개발 시 통풍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방향 및 인자제시

[제 6 주제] 환경친화적인 하천복원 방안

하천은 본래 맑고 투명한 모습 그대로 수천 년을 유유히 흘러온 삶의 근원이자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노니는 ‘생명의 공간’이었으며, 멱을 감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아늑한 

‘휴식의 공간’이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쉴 틈도 없이 달려온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하천은 안정적이고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해 주는 ‘문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던 반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앙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동안 하천은 홍수 조절과 

물 이용, 전력 생산 등을 위한 댐 개발, 하천정비와 관개 사업, 도시 중소하천의 복개 등 

치수(治水) 및 이수(利水) 위주의 하천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홍수의 위협과 물 

부족의 고통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천오염과 훼손으로 자연생태 기능이 상실되

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하천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1970년대 이후 지구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홍수에 

강하면서 하천 자연생태계와 친수성 등 하천의 환경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여 하천복원사업을 차근차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 등을 통해 1990년대 

초 하천환경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기본 절차와 시행을 위한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이어 1990년대 후반 이후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환경

보호 의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 하천관리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복원의 일환으

로 자연형 하천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 공생과 친수 기능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요구,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사회 및 정치 사업을 등에 업고 전국에 걸쳐 하천환경 개선, 즉 하천복원사업이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을 탄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자연형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연 현재 

추진 및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1) 환경친화적 하천의 정의 및 국내 하천사업의 진화와 전망 (2)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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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복원 방향 및 공법 (3) 하천복원을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4) 결론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연형 하천사업의 상과 그 모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고자 한다.

1. 환경친화적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대상하천의 철저한 생태학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천의 환경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물의 서식처 기능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하천복

원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분석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2. 환경친화적 공법의 적용으로 하천이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의 활성화와 하천 구역이 생태

계 서식처로서 자연 보전기능을 가진 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 

3. 환경친화적 공법을 하천의 종횡단 특성에 따른 변화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도를 수충

부와 비수충부로 구분하고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으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법들을 분류

하였다. 

4. 저수로 호안들은 허용범위 내에서 완경사화 시켜야 하며 가능한 직선이 아닌 사행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종 다양성이 가장 충부한 곳으로서 치수적으로도 안전하며, 생태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고수호안 적용공법은 상․하류부로 구분하여 홍수 시 발생하는 최대유속과 소류력 등에 

따른 침식 및 세굴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을 갖는 공법이어야 한다. 고수호안 공법은 형태 

및 특성 뿐만 아니라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함과 동시에 수변생태계 보전에 어울

리는 구조여야 한다.

6. 환경친화적 하천 복원을 위해서 자연환경 특성과 생태계 기반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며 공사 구간별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도심하천과 소하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 중 자연석과 방부목은 2차적 환경파괴

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수성과 환경성

을 겸비한 전면에 식생이 가능한 다공성 블록과 생분해성 식생매트가 적합한 공법으로 판단된

다.

[제 7 주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녹색성장이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과제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동일 선상에서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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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 목표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은 국토관리 및 토지

이용규제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있을 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개발할 곳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되, 나머지 지역은 난개발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녹지 훼손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흡수면적을 늘려야 한

다.

녹색성장이라는 담론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로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 단순화를 통해 한편으론 도시용지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녹지공간을 효율

적으로 보존하여 국토의 보존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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